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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1970년대 컴퓨터의 導入을 契機로 시작된 디지털혁명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화한 情報가 네트워크 技術과 結合하여 빠르게 複製․流通되는 인터넷

혁명으로 發展하였다.

이러한 情報通信技術의 급속한 發展은 電子商去來(ElectronicCommerce)1)라

는 새로운 類型의 글로벌 情報化를 實現하고 있으며,이는 去來의 迅速性과 效

率性에 있어서 旣存의 商去來慣行을 革新的으로 變化시키는 觸媒劑가 되고 있

다.또한 電子商去來에 대한 論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世界各

國은 電子商去來 市場의 成長可能性을 높이 評價하고,이 分野에서의 主導權確

保를 위해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世界各國은 電子商去來의 등장으로 國家間

貿易이 促進되고 企業들이 生産과 市場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화의 機會를 얻

게 됨에 따라 電子商去來를 자국의 主要 政策懸案으로 대두시켰다.2)

이러한 趨勢에 따라 主要 先進國들과 國際機構에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世界

經濟秩序에 적극 對應하고 電子商去來에 法的秩序를 부여하기 위하여 多樣한

政策과 規定 등에 대한 論議를 진행시키고 있다.이와 같이 電子商去來가 지속

적으로 發展하는 理由는 情報나 文書를 地域的 槪念을 초월하며 실시간으로 傳

達 및 加工함으로써 迅速한 意思決定,知識情報 活用의 극대화 및 經營革新 情

報共有에 의한 최적의 제품이나 用役을 提供할 수 있고 또한 이를 利用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반해,假想空間을 통해 이루어지는 電子商去來는 國際性․公開性․情報

1) 各國의 各種 文獻과 法令에 있어서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Business, Electronic 

Transaction, 電子取引, 電子去來, 電子商去來 등으로 表現하고 있으며(최경진,「電子商去來와 

法」, 현실과 미래, 1998, 27面), 中國文獻과 法令에서는 電子商務, 電子交易, 網上交易, 在線交

易 등으로 表現하고 있다.

2) 電子商去來가 情報化의 重要한 部分으로서 디지털 經濟를 이끌어가는 核心要素로 認識됨에 따라 90년대 

이후 美國 등 先進國들은 급속히 發展하는 電子商去來 分野를 현재의 政策틀하에서 對應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制度變化와 政策轉換을 적극 推進하였다(韓國電算院,「電子商

去來 國際協力 對應戰略 硏究」, 2002.12, 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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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約性․非對面性․定型性․一方性 등으로 인하여 經濟的 潛在性은 뛰어나지

만,對面去來 또는 종이문서에 기초한 傳統的인 去來方式과는 다른 여러 가지

問題點을 낳고 있다.

즉,인터넷을 利用한 各種 犯罪,著作權侵害 등의 知的財産權問題,個人情報

流出,欺瞞的 去來로 인한 各種 消費者被害發生,國際去來로 인한 紛爭發生時

裁判管轄權決定 등과 같은 많은 法的 問題點들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問題

點들은 電子商去來의 發展에 커다란 障碍要因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國際機構를

包含한 世界各國은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核心的인 論議分野가 消費者保護이다.

이러한 論議 가운데 1999년 12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제964차 委員會

에서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intheContextofElectronicCommerce)”이 採擇되면서,各 會員國

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法制를 본격

적으로 마련하거나 보완하기 시작하였다.韓國은 2002년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受容 및 反映하여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을 制定하였다.

한편,中國의 電子商去來는 1998년 8848쇼핑몰(shoppingmalls)의 개설 이래

지속적인 發展을 보였으며,2005년 B2C(BusinesstoConsumer)去來額은 193억

위안(약 24억불)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또한

2006년 6월말 인터넷 利用者가 1.23억명에 달하여 美國에 이어 世界 2위를 차

지하였고,온라인쇼핑 利用者도 3,000만명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3)이

와 같이 인터넷 利用과 電子商去來가 급증함에 따라 消費者의 쇼핑몰 利用에

따른 消費者被害事例도 급격이 늘어나고 있는 趨勢이다.2005년 中國消費者協

會에 接受된 電子商去來 消費者紛爭事例는 7,189건으로 전년대비 96.3% 증가하

였고,베이징시의 경우에도 工商行政管理局4)에 接受된 消費者紛爭事例는 148건

3) 中國互聯網絡信息中心(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 CNNIC), 第18次 互聯網發展統計

報告, 2006.7, 2-4頁.

4) 工商行政管理局은 市場의 監督管理와 行政業務를 主管하는 行政機關으로, 主要業務로는 첫째, 企業과 營

業活動에 從事하는 團體와 企業에 대한 登錄․管理 둘째, 市場經濟行爲를 監督하고 獨占․不正當한 經濟行

爲에 대한 團束 셋째, 消費者權益保護 넷째, 商標登錄業務의 管理 다섯째, 廣告發表와 廣告經營活動의 

管理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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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년대비 1.74배나 증가하였다.5)

그러나 中國은 아직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立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4년 電子商去來분야의 최초 立法으로 전자서명법[電子簽名法]을

제정하였으나,消費者保護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이 때문에,1994

년부터 施行되어온 消費者權益保護法을 중심으로 産品質量法,廣告法,反不正當

競爭法,契約法 등 여러 法令에 散在되어 있는 消費者保護規定을 適用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또한,대부분이 10여년전에 立法된 것이고 또한 電子商去來

의 제 특성으로 인해,오늘날 급변하는 情報社會에서 消費者權益을 效果的으로

保護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電子商去來가 비교적 발달된 北京,上海 등 地域의

경우에는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關聯 地方行政機關의 業務指針을 制定하

였으나,拘束力이 약하고 管轄範圍 또한 制限되어 있어 消費者保護에 있어 여

전히 많은 限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急速度로 成長하고 있는 電子商去來를 育成하고,消費者의 電子商去

來에 대한 信賴를 强化하기 위해서는 기존 廣告法과 契約法,産品質量法 등 消

費者保護 關聯法을 개정하고,電子商去來의 特性을 고려한 電子商去來法,個人

情報保護法,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등 일련의 電子商去來 關聯 立法이 推進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本 論文에서는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에 관한 國際機構

와 主要 先進國의 論議動向과 立法例를 考察하고,이어서 中國의 立法現況을

살펴본 후,中國法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立法論的 改善方向을 提示함으로써 향

후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立法의 基本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5) 中國消費者協會 홈페이지, http://www.cca.org.cn/page/secondbrw.asp?db=zxxx&zlmname=&order

=2133&result=c%3A%5Ctemp%5Ctbs%5CL172014.tmp&indexval,2006년 8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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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電子商去來分野는 그 基準에 따라 多樣하게 分類할 수 있다.즉,主體에 따라

서 ‘企業間 電子商去來’,‘企業과 個人間 電子商去來’및 ‘個人間 電子商去來’로

區分할 수 있으며,내용에 따라서는 物品을 對象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인

터넷경매․여행알선․증권거래 등과 같은 ‘인터넷 仲介業’그리고 온라인게임․

인터넷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컨텐츠’세 가지 分野로 나눌 수 있다.여기에서

消費者保護觀點에서 問題되어 다루어지는 주요 領域은 ‘企業과 個人間 電子商去

來’이다.한편 電子商去來와 관련된 法的 問題들은 電子署名과 認證,電子契約의

締結,電子決濟와 支給,消費者保護,個人情報保護,紛爭解決制度 등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상기 分野들은 서로 밀접한 유기적 關聯性을 가지고 있으나,본 論文

에서는 消費者保護分野에 焦點을 두고 論議하였다.6)즉,본 論文은 가장 基本的

形態인 企業과 個人間의 電子商去來를 主要 論議對象으로 하고,이에 연관되는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關係와 消費者紛爭解決 및 被害救濟를 硏究範圍로 한다.

OECD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各種 先行 硏究資料를 綜合的으로 檢

討해본 結果,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關係는 契約締結前

事業者의 情報提供義務와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契約締結過程에 있어 操作失

手防止와 契約締結確認 및 公正한 約款의 使用,契約履行段階에 있어 電子支給

과 物品引渡期間 및 請約撤回權 그리고 全體過程에서의 消費者個人情報保護와

消費者紛爭解決 및 被害救濟로 區分할 수 있다.

그리고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論議함에 있어서 硏究方法上 注目하

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電子商去來의 登場으로 인하여 消費者保護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된 問題들과 旣存의 現實去來에서도 여전히 問題되었던

것을 區分할 必要가 있다.즉,旣存去來에 있어 發生했던 問題들이 電子商去來

分野에도 제기된다면 旣存 理論과 法律의 擴大 내지 類推解釋을 통해 解決할

수 있겠으며,전혀 새로운 形態의 問題의 경우에는 消費者保護를 위한 特別法이

制定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둘째,電子商去來의 固有特性에 기한 問題點이 제

6)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와 個人情報保護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理由로 많은 硏究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本 論文에서도 個人情報保護를 主要 法律關係의 하나로 論議한다.

7) 정동윤, “디지털 經濟와 商事法”, 2000년 夏季學術發表會, 韓國商事法學會, 2000.6, 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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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 消費者保護라는 規範的인 接近이 必要한 規制事案인

지 단지 市場의 自律的 淨化機能이나 장차 技術發達에 의하여 解決될 수 있는

일시적인 問題인지를 신중하게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이는 消費者保護를 명분

으로 事業者의 일방적인 負擔을 강요하는 지나친 規制를 자제하고 不必要하게

導入된 旣存의 規制를 緩和하기 위함이다.셋째,지금까지 電子商去來分野는 想

像을 뛰어넘는 飛躍的인 發展8)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發展의 程度와 方向을 正

確하게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法規의 槪念이나 解釋,나아가 立法論과 관련하

여 이러한 電子商去來의 變化趨勢까지 考慮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各國의 經濟構造와 法文化의 차이로 外國의 法規定을 그대로 受

容하는 것은 無理일수 있으나 可能한 範圍내에서 合理的인 面을 최대한 受容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論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1장 序論에서는 본 論文의 硏究目的과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論議의 前提로서 먼저 電子商去來의 出現과 現況,槪念,類型 및

機能 등을 살펴본 후 이어서,消費者의 槪念,地位 및 權利,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保護의 必要性과 基本方向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國際聯合(UN),經濟協力開發機構(OECD),世界貿易機構(WTO),

亞太經濟協力機構(APEC)등 國際機構의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와 관련

된 論議動向과 美國,유럽연합(EU),日本,韓國 등 主要國과 中國의 關聯法制動

向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關係에 관하여 契約締

結段階別 美國,유럽연합(EU),韓國,日本의 立法例를 考察하고,이어서 中國의

立法現況을 살펴본 후,問題點을 지적하고 향후 立法方向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紛爭解決 및 被害救濟에 관하여 美國,

유럽연합(EU),韓國,日本의 立法例를 考察하고,이어서 中國의 立法現況을 살펴

본 후,問題點을 지적하고 향후 立法方向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硏究의 結果를 要約하고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를 위

한 中國法의 포괄적인 立法方向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8) 최근 電子商去來의 趨勢는 지금까지 고정된 場所에서 유선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던 電子商去來에서 場

所의 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移動通信서비스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無線電子商去來로 變化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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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

제1절 電子商去來 槪觀

Ⅰ.電子商去來의 出現과 發展現況

電子商去來는 인터넷이 普遍化되기 이전에 電子文書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9)의 發達에서 비롯되었다.企業間의 一方向 閉鎖型 네트워

크인 EDI는 1960년대에 美國의 國際運送會社들이 운송서류를 迅速히 傳達할

目的으로 標準化된 電子文書를 주고받은 것이 그 始初이다.10)그러나 현재와

같은 双方向 開放型 네트워크,즉 인터넷에 의한 電子商去來는 個人用 컴퓨터

의 普及과 通信網의 發達, 새로운 공용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Protocol)프로토클 및 웹 브라우저의 登場과 같은 인터넷

通信技術의 發達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出現하게 되었다.11)

韓國은 1996년 인터파크와 롯데백화점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이

후,오늘날에는 大企業을 비롯하여 大部分의 기존 流通業體가 온라인쇼핑 비즈

니스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統計廳 資料에 따르면,사이버쇼핑몰 업체수는

2001년 2천 116개에서 2005년에는 4천 355개로 늘어나고 去來額도 3조 4천억원

에서 10조 7천억원으로 3배로 증가하는 등 電子商去來가 2001년 이후 연평균

30%대의 高成長을 하고 있다.12)이 외에도,統計廳 資料에 包含되지 않는 상당

9) 電子文書交換은 “서로 다른 企業間에 약속된 포맷(standard format)을 使用하여 商業的 去來를 컴퓨터

와 컴퓨터간에 행하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다. 즉, 標準化된 形態의 데이터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交

換하여 재입력 과정없이 즉시 業務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情報傳達시스템이다(최경진, 前揭

書, 33面)

10) 美國의 運送業界에서 文書의 傳送遲延 및 重複處理로 인한 非效率性을 解決하기 위해 1975년에 처음 

導入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電子文書交換標準을 制定하였다. UN에서는 1960년부터 國際聯合 유

럽經濟委員會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標準化 작업팀을 構成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標準化를 

推進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制定

하였으며, 1987년 3월 行政․貿易 및 運送에 관한 EDI 國際標準이 制定되었고, 그 후 1990년 5월 본격

적인 EDI 通信標準인 X.435 勸告案이 制定되었다(네이버백과사전). 

11) 이재규외 6인,「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2003, 5-8面.

12) 統計廳,「2005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몰통계 조사결과」, 2006.2,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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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小規模 業體들이 온라인상에서 商店을 運營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中國은 1998년 8848쇼핑몰의 개설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보였으며,2005년

電子商去來 去來額은 7,200억위안(약 900억불)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으

며,온라인 購買者도 2,200만명으로 전년대비 600만명 증가하였다.그중 B2C去

來額은 193억위안(약 24억불)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13)

Ⅱ.電子商去來의 槪念과 類型 및 機能

1.電子商去來의 槪念

電子商去來의 用語는 1989년에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硏究所(Lawrence

LivermoreNational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使用되

기 시작하였고,1993년 이후 美國聯邦政府조달부문에 電子文書交換(EDI)등 文

書의 電子的인 交換方式으로 導入되면서 폭 넓게 쓰이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利用한 財貨 또는 用役의 去來를 電子商去來라고 칭하

고 있으나,아직까지 통일된 槪念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採擇한 技術과 手段

혹은 技術環境이나 領域에 따라 多樣하게 定義되고 있다.15)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초기에 “문자․소리․시각 이미지를 包含하여 디

지털화된 情報의 傳送․處理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形態의 商業的 去來”

로 定義하였으나,이후 이를 다시 廣義와 狹義로 區分하였다.廣義의 電子商去

來는 “家計․企業․政府 그리고 기타 營利․非營利機關間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13) 2005年中國電子商務報告, http://dianzishangwu.org/blog/user1/3/archives/2006/3137.html, 2006년 

8월 25 방문.

14) 고형석,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韓國海洋大 博士學位論文, 2002, 2面.

15) 현재 電子商去來라는 用語는 다음의 3가지 槪念에서 모두 使用되고 있다. ① EDI : 電子文書交換이란 

“國際간 또는 國內企業간의 컴퓨터 通信을 통하여 標準化된 去來文書를 전자적으로 相互 交換하는 方

式”으로, 과거부터 인터넷과는 무관하게 推進되어 온 企業간 商去來活動, ②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제품의 設計, 開發, 生産에서 流通, 廢棄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

를 통합, 공유, 交換하여 費用節減과 生産性 向上을 追求, ③ Cyber Business : 인터넷에 홈페이지, 가

상 상점(virtual shopping mall)등을 개설하여 一般消費者를 對象으로 마케팅, 販賣活動을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Cyber Business를 狹義의 電子商去來라고 하며, EDI, CALS, Cyber Business 

모두를 包含해 廣義의 電子商去來라고 한다(서민교․전정기,「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 집문당, 2002, 

25面).



- 8 -

통해 수행된 財貨나 서비스의 販賣 및 주문”이라 하였으며,狹義의 電子商去來

는 “家計․企業․政府 그리고 營利․非營利機關間에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通信網을 통해 수행된 財貨나 서비스의 販賣 및 주문”이라고 定義하였다.

世界貿易機構(WTO)에서는 “원거리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품의 生産․廣

告․販賣 및 流通”이라고 定義하였다.16)

EU에서는 “電子商去來는 企業의 業務를 電子的으로 수행하는 方式으로 텍스

트․소리․시각이미지를 包含한 데이터의 電子的인 處理와 傳送을 기반으로 하

며,여기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電子去來,디지털화된 內容物의 온라인 배달,電

子資金移替,電子株式去來,電子船荷證券,상업적인 경매,설계․개발의 공조,

온라인 구매,정부조달,消費者對象의 직접 마케팅,애프터서비스 등 多樣한 活

動을 包含한다.”고 定義하고 있다.17)

韓國은 “財貨나 用役을 去來함에 있어서 그 全部 또는 一部가 電子文書에 의

하여 處理되는 去來”18),“財貨나 用役을 去來함에 있어서 그 全部 또는 一部가

電子文書에 의하여 處理되는 方法으로 商行爲를 하는 것”19)이라고 定義하고 있

다.

中國은 “去來雙方의 인터넷을 利用한 商品去來行爲 및 去來情報의 發布行

爲”20),“當事者의 인터넷,移動通信網 등 네트웍수단을 利用하여 수행하는 商品

및 서비스去來”21)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처럼 電子商去來는 多樣하게 定義되고 있지만,공통점은 契約締結前의 段

階에서 締結過程,履行過程에서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된 電子文書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相對方에게 傳達한다는 점이다.따라서 電子商去來는 財貨나 用役

16) 박정기․고형석,「인터넷과 電子商去來法」, 법문사, 2005, 7-8面.

17) Electronic commerce is about doing business electronically. It is based on the electronic 

processing and transmission of data, including text, sound and video. It encompasses many 

diverse activities including electronic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online delivery of digital 

content, electronic fund transfers, electronic share tra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commercial auctions, collaborative design and engineering, online sourcing, public procuremet, 

direct consumer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European Commission, 1997)(李適時,「各國

電子商務法」, 法制出版社, 2003, 4頁).

18) 韓國의 電子去來基本法 제2조 제5호.

19) 韓國의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제2조 제1호.

20) 中國의 電子商務監督潛行方法 제2조.

21) 中國의 關與網上交易的指導意見(徵求意見稿) 1.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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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去來에 관하여 契約締結 또는 履行에 있어서 그 全部 또는 一部를 컴퓨터

등을 利用하여 작성한 電子文書의 傳達을 인터넷 등으로 送․受信하여 이루어

지는 去來라고 定義할 수 있다.다만,科學技術의 發展과 더불어 應用範圍가 지

속적으로 擴大될 展望으로,定義에 대한 變化 可能性이 存在한다고 할 것이

다.22)

2.電子商去來의 類型

電子商去來는 去來主體,去來分野,技術類型 등 基準에 의하여 多樣하게 分類

된다.

1)去來主體에 따른 分類

去來主體에 따라 企業間 電子商去來,企業과 消費者間 電子商去來,個人과 個

人間 電子商去來,企業과 政府間의 電子商去來,政府와 個人間의 電子商去來로

區分할 수 있다.

企業間 電子商去來(BusinesstoBusiness:B2B)는 去來主體가 모두 事業者

인 경우를 말하며,參與當事者의 制限與否에 따라 閉鎖型 電子商去來와 開放型

電子商去來23)로 區分된다.이는 EDI를 비롯하여 電子商去來 發達의 원동력이

된 去來形態로 去來規模에 있어 다른 形態의 電子商去來를 훨씬 능가하는 規模

로 成長하고 있으며,종래의 閉鎖型去來에서 開放型 去來로 發展하는 趨勢이고

현재는 소위 電子商去來中 個人에 해당하는 e-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24)

22)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9面.

23) 閉鎖型 電子商去來는 가장 초기의 形態로서 계속적인 去來關係에 있는 特定企業間에 정형화된 形態로 

契約의 成立 또는 代金支給까지 이루어지는 去來形態를 말하고, 開放型 電子商去來는 완전한 自由競爭

의 原則을 관철하는 것으로 한 企業의 주문에 대하여 不特定 企業이 그 주문에 대하여 請約을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請約內容을 제시한 企業과 契約을 締結하는 形態를 말한다(윤광윤외 6인,「電子商去來

法」, 삼영사, 2002, 44面). 

24) E-Marketplace는 다시 수평적 形態의 E-Marketplace(horizontal E-Marketplace)와 수직적 形態의 

E-Marketplace(vertical E-Marketplace)로 나뉜다. 前者는 多樣한 産業이 包含되어 있는 購買者와 販

賣者가 共同으로 홍보, 경매 및 조달 등의 業務를 수행하는 形態로써 多樣한 고객을 確保하기 쉽다. 반

면 後者는 石油, 化學, 醫療 등 特定産業에 包含되어 있는 購買者와 販賣者가 共同으로 경매, 조달 등

의 業務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要求되는 形態로써 고정 고객의 確保가 容易하다(정완용,「電子商去來

法」, 법영사, 2005, 2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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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널리 利用되고 있다.

企業과 消費者間의 電子商去來(BusinesstoConsumer:B2C)는 消費者가 假

想空間을 통하여 企業으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購入하는 形態를 말한다.최

근 高機能 컴퓨터의 보급과 초고속인터넷 利用이 대중화되면서 電子商去來를

통한 消費者의 財貨 또는 用役의 購入比重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그러나

利用者의 급증과 더불어 그에 따른 被害는 상기 類型中에 가장 많이 發生하고

있으며,被害救濟에 있어서도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個人과 個人間의 電子商去來(ConsumertoConsumer:C2C)는 去來主體가

모두 개인인 경우를 말하며,個人間의 인터넷 경매나 인터넷 直去來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例로서 최근 새로운 電子商去來 비즈니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企業과 政府間의 電子商去來(BusinesstoGovernment:B2G)는 政府調達財

貨에 대한 企業과 政府組織間의 電子的 契約形態를 말한다.이러한 形態의 電

子商去來는 아직 初期段階이지만 政府는 정책적으로 이 分野의 利用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政府와 個人間의 電子商去來(GovernmenttoConsumer:G2C)는 行政機關과

個人間의 財貨에 대한 電子商去來를 의미한다.여기에는 政府의 生計補助金支

給 또는 稅金還拂 등의 公法的인 財政支給은 包含되지 않는다.이러한 形態의

電子商去來는 현재까지 活用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實現될 것으로 예상된

다.25)

2)去來分野에 따른 分類

電子商去來는 현재 활성화된 去來分野에 따라 크게 情報檢索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提供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商品 또는 用役을 去來하는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미디어․온라인 게임․敎育․전문 情報서비스 등을 提供하는

‘인터넷 콘텐츠’,그리고 인터넷 경매나 여행알선,증권거래 등 仲介서비스를 提

供하는 인터넷 仲介業으로 나눌 수 있다.26)이러한 分類는 각 分野의 독특한

去來內容에 發生하는 消費者被害의 類型化를 容易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消費者

25)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15-16面.

26) 정완용, 前揭書, 2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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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를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실익이 있다.실제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위처

럼 去來分野別로 類型化된 被害救濟를 하고 있으며,그 動向을 統計로 작성하

고 이를 分析하여 對策樹立에 活用하고 있다.27)

中國은 消費者協會와 工商行政管理局에서 電子商去來 消費者被害 救濟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나,去來分野別 被害類型의 區分 및 關聯統計를 實施하지 않고

있다.

3)기타 分類方式

다른 分類方式으로 먼저 技術類型에 따른 分類로 電子文書交換(EDI)方式과

인터넷에 의한 電子商去來로 나눌 수 있는데 主要하게 閉鎖型 시스템인지 혹은

開放型 시스템인지에 따라 구별된다.그 외에 去來方式에 따른 分類로 온라인

(on-line)型과 오프라인(off-line)型 電子商去來가 있는데 主要하게 去來가 수행

되는 過程에 어느 정도까지 전자적인 手段을 利用하는가에 따라 區分된다.前

者는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去來의 締結뿐만 아니라 그 履行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去來를 말하며,後者는 去來의 準備와 그 成立만 假想空間에서 이

루어지고 나머지 去來의 履行은 現實去來와 동일한 方式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를 말한다.

3.電子商去來의 機能

電子商去來는 기본적으로 傳統的인 商去來가 가지는 限界나 問題點을 극복하

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 때문에 企業과 消費者 모두에게 여러 가지의 이점을 提

供하고 있는데,이것이 電子商去來가 가지는 긍정적인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電子商去來는 새로운 去來類型으로서 적지 않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28)

27) 사이버소비자센터,「2004년 電子商去來 關聯相談 및 被害救濟 分析」, 韓國消費者保護院, 2004.9, 10

面.

28) 권오승,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競爭法硏究」제7호, 2001, 10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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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肯定的 機能

電子商去來는 旣存 商去來와 比較하여 事業者와 消費者 모두에게 다음과 같

은 긍정적인 效果를 갖는다.우선 事業者에게는 ① 매장의 設置․維持費,營業

罔構築費,廣告費 등의 販賣費用을 절감하게 하고,② 時間的(24時間 營業可

能)․空間的(인터넷이 可能한 모든 地域)인 事業領域을 擴大할 수 있게 하고,

③ 消費者의 購買形態를 실시간으로 分析하여 顧客에 대한 마케팅活動이 容易

하게 한 점 등 여러 가지 肯定的인 效果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消費者에게는

① 營業時間 및 空間的 制約이 없어 적은 購入費用을 들여 간편하게 商品을 購

入할 수 있고,② 商品에 대한 多樣한 情報를 檢索․比較할 수 있어 商品選擇

의 폭을 넓혔으며,③ 雙方向 意思疏通채널을 통하여 企業에게 消費者의 意見

을 적극적으로 反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다.

2)否定的 機能

한편 電子商去來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機能도 내포하고 있다.우선 事業

者에게는 ① 電子商去來의 高度의 技術性으로 인한 시스템장애 내지 운용미숙

에 따른 예기치 않은 法的 危險의 發生29)을 들 수 있고,②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크市場秩序 속에서 電子商去來 역시 쇼핑몰의 加入者數가 많고 認知度가

높은 선두기업만이 더 많은 收益을 내는 네트워크 效果30)의 發生이 불가피하여

신규 事業者의 市場進入이 實質的으로 制約되는 進入障壁이 形成되고 있다는

점이다.31)

29) 구체적으로 바이러스감염, 해커침입에 따른 정보 유실 등을 들 수 있다. 

30) 네트워크효과란 네트워크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通信産業

分野에서 加入者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通信이 可能해지기 때문에 消費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

접적 효과와 大規模의 네트워크가 多樣하고 저렴한 보완재 開發을 가져와 加入者에게 혜택을 주는 간

접적 효과를 包含한다(오승한, “네트워크 效果와 競爭政策”,「競爭法硏究」제8호, 2002, 347面). 

31) 권오승, 前揭論文, 110-1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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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Ⅰ.現代社會의 消費者

1.消費者의 槪念

消費者의 槪念은 消費者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法律의 適用對象과 消費者被害

救濟의 範圍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이다.32)時代의 發展에 따라 消費者의 槪

念도 變遷되어 왔으며,이에 대한 世界各國의 規定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美國의 聯邦消費者法은 法의 性格에 따라 消費者槪念을 制限的으로 定義하거

나 별도의 定義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며,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도 “購買者(Buyer)”라는 用語를 “물건을 購入하거나 이를 위

해 契約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定義하고 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購買가 個人

이나 家族 혹은 家庭用途 혹은 自然人에 制限與否는 明確하지 않다.반면 EU

는 各種 消費者保護立法指針에서 消費者槪念을 定義하고 있다.즉,訪問販賣指

針,消費者信用指針,遠隔去來指針,不公正約款에 관한 指針에서 “消費者란 본

指令의 對象이 되는 契約에서 自己의 事業,營業 또는 職業外의 目的으로 行爲

를 하는 自然人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33)日本은 消費者契約法 제2조에서

“消費者란 個人(事業으로서 또는 事業을 위하여 契約當事者가 되는 경우 제외)

를 말한다.”고 하여 消費者는 事業者와 달리 法人이나 團體가 아닌 自然人만을

의미한다고 規定하고 있다.韓國은 消費者保護法 제2조 제2호에서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提供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使用하거나 利用하

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여기서 消費生

活을 위하여 使用하거나 利用하자라는 말은 이를 다시 팔거나 이를 소재로 生

産活動을 하는 者가 아닌 最終消費者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동 施行令 제

2조 제2호는 提供된 物品을 農業(畜産業包含)및 漁業活動을 위하여 使用하는

事業者까지 消費者의 範圍에 包含시키고 있다.이러한 “政策的 消費者”를 規定

32) 김성천,「消費者槪念에 관한 法制 改善方案」, 韓國消費者保護院, 2004.12, 8面.

33) 김성천, 上揭書, 99-10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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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특한 이원적인 立法方式은 사실상 消費者와 다름없이 事業者와 去來하는

經濟的인 弱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

에 관한 法律 제2조 제5호에서도 위 消費者保護法과 동일한 方式으로 消費者定

義를 規定하고 있다.

中國은 消費者權益保護法 제2조에서 “消費者가 生活消費의 수요로 商品 혹은

서비스를 購買 및 使用하는 경우 본 法의 保護를 받는다.”고 하여,消費者는 個

人生活의 充足需要로 商品 혹은 서비스를 購買 및 使用하는 社會構成員(自然人

과 社會團體)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34)

2.消費者의 地位와 權利

事業者로부터 財貨를 購入하는 者는 再販賣 또는 다른 財貨의 生産을 目的으

로 購入하는 것이 아니라 消費生活을 목적으로 購入하기 때문에 消費者의 地位

를 갖는다.이러한 消費者는 契約法上 買受人의 地位와 동일하지 않다.즉,契

約法上 買受人은 相對方인 賣渡人과 同等한 地位를 갖기 때문에 契約自由의 原

則에 의하여 特別한 保護가 부정되지만,消費者는 强者인 事業者에 비하여 弱

者의 地位를 갖기 때문에 契約法에서 부여하지 않은 保護를 特別法에서 부여하

고 있다.즉,去來分野에서 事業者와 消費者間에 불평등을 認定하고 兩者間 실

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상대적 弱者인 消費者를 保護한다.35)

오늘날 完全競爭下의 市場經濟에서 市場은 需要者의 反應에 의하여 供給者들

이 어떠한 財貨를 어느 價格에 供給할 것인지 자연히 調節되는 메카니즘 즉

“購買者市場”을 形成하고 있다.이러한 消費者의 市場에서의 主導的 地位를 일

컬어 消費者主權(consumersovereignty)이라 한다.이는 公正競爭을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自由競爭의 原理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私的自治의 原則”

이고 이 原則은 모두 去來主體의 地位의 對等性과 互換性을 그 前提로 하고 있

다.36)그러나 高度化된 産業社會의 市場은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등장,獨寡占,

34) 企業이 最終 消費者의 形態로 나타날 수 있으나, 立法趣旨에서 볼 때 生活消費 需要로 制限하고 있으

므로 消費者의 範圍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王利民,「電子商務法律制度」, 人民法院出版社, 

2005, 101頁).  

35) 고형석,「消費者保護法」, 세창출판사, 2003, 6面.

36) 권오승,「經濟法」, 법문사, 2001, 7-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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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에 의해 競爭이 실질적으로 制限되고 있다.또한 만성적으로 過剩生産

되는 財貨를 處理하기 위하여 割賦販賣,信用販賣가 보편화되고 현혹적 廣告와

공격적 마케팅의 홍수속에서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은 현재 크게 威脅받고 있

다.이러한 상황에서 事業者와 消費者間의 去來主體로서의 地位는 財貨에 대한

情報,技術操作,費用轉嫁能力 및 市場에서의 조직력 모두가 事業者에 비해 劣

等한 地位에 있다고 할 것이다.37)이처럼 消費者의 劣等한 地位로 인해 各種

消費者被害가 發生하고 이것들이 집적되어 결국 消費者問題라는 社會問題로 認

識되기에 이르자,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消費者의 利益保護에 관한 특별교

서”를 통해 ① 安全의 權利(therighttobesafe),② 알 權利(therighttobe

informed),③ 選擇할 權利(therighttobechoose),④ 意見이 청취되어야 할

權利(therighttobeheard)등 4가지 權利를 宣言하였으며,이를 계기로 國際

機構 및 世界各國에서는 多樣한 消費者權利를 宣言하고 이를 保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法과 制度를 導入하여 이를 施行하고 있다.38)

韓國은 1986년,2001년 消費者保護法의 개정을 통하여 ① 安全의 權利,② 알

권리,③ 選擇할 權利,④ 意見을 反映시킬 權利,⑤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⑥

敎育을 받을 權利,⑦ 團結權 및 團體活動權,⑧ 環境親和的인 消費를 할 權利

등을 規定하고 있다.39)

中國은 1985년 처음으로 消費者 權益保護 槪念이 제기된 이후 8년만인 1993년에 ‘消

費者權益保護法’이 制定되었으며,동법에서 ① 安全保障의 權利,② 眞實情報의 알

권리,③ 自主選擇權,④ 公正去來의 權利,⑤ 賠償請求의 權利,⑥ 團體設立의

權利,⑦ 관련지식 獲得의 權利,⑧ 人格尊嚴․民族風俗․慣習의 尊重받을 權

利,⑨ 監督․批判․建議․檢擧․申告의 權利 등 9가지 權利를 規定하고 있

다.40)

37) 권오승, 前揭書, 455面.

38) 강문규, “轉換點의 消費者市民運動”, http://old.consumernet.or.kr/morgue/mor_2.html, 2006년 6월 

10일 방문.

39) 고형석, 前揭書, 22-23面.

40) 黎慈,「最新消費權益法律解讀與操作指南」, 中國法制出版社, 2005, 31-3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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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保護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1.電子商去來의 特性과 消費者問題

電子商去來는 개방된 네트워크상의 假想空間(cyber space)에서 電子資料

(electronicdata)의 交換方式에 의한 去來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41)이와

관련된 消費者問題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商去來에서의 消費者問題와는 매우 다

른 形態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첫째,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는 去來의 相對方을 對面하지 않는 非對面去

來이며,匿名으로도 去來가 可能하다는 特性이 있다.따라서 去來相對方의 正確

한 身元을 파악하기 어려우며,또 去來되는 商品의 內容에 대한 判斷도 쉽지

않다.전통적인 商去來에서 販賣者와 購買者는 실제로 去來하는 商品을 눈으로

觀察하거나,直接 만져보거나 맛을 보는 등 경험해봄으로써 그 品質과 安全性

등을 알 수 있다.이때 販賣者는 購買者가 商品에 대한 대가를 支拂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 商品을 팔지 않을 것이고,購買者는 販賣者가 자기가 원하는

商品을 提供․引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確信이 있어야 購買를 決定할 것이다.

또한 去來 當事者는 최초의 去來를 시작할 때 비교적 손쉬운 方法으로 相對方

의 身元을 確認할 수 있다.그러나 인터넷쇼핑몰 등을 利用한 온라인 去來에서

의 去來當事者는 相對方의 身元確認이 쉽지 않으며,不可能한 경우도 없지 않

다.온라인상으로 身元確認을 위한 情報가 提供되고 있다고 하지만,그러한 정

보만으로 실제 인물의 正確한 信用情報를 判別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특

히 靑少年이나 老人과 같은 情報通信 脆弱階層의 경우 이러한 非對面去來에 따

른 被害可能性이 높다.

둘째,電子商去來는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空間의 制約을

극복하는 격지간 去來가 可能하다는 特性이 있다.이러한 特性은 消費者들이

41) 韓國의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電子去來의 方法으로 商

行爲를 하는 것을 電子商去來로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電子商去來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區分하

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廣義로는 企業, 消費者, 政府 등 經濟活動의 主體들이 電子的인 媒體를 通信

網과 결합하여 商品(goods and services)을 去來하는 諸般行爲로 이해할 수 있으며, 狹義로는 인터넷

의 웹상에 構築된 사이버쇼핑몰(cyber shopping malls)을 통한 商品의 賣買行爲와 代金決濟, 配達節次 

行爲를 수행하는 제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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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空間을 초월하여 국경없이 世界市場에서 손쉽게 去來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으로 作用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電子商去來의 特性은 여

러 가지 消費者問題를 發生시킬 수도 있다.즉,商品의 配送遲延이나 未配送,

다른 商品의 配送 등의 配送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또한 商品의 品質不滿이나

返品․還拂의 어려움,被害救濟나 紛爭解決의 어려움 등의 消費者問題가 동반

될 수 있다.

셋째,電子商去來는 卽時性(realtime)의 特性을 가진 迅速한 去來가 可能하

다.즉,인터넷을 통해 商品의 주문과 賣買決定,代金의 決濟 등의 去來過程이

즉시적이고 迅速하게 진행된다.이러한 卽時性의 特性은 격지간 迅速한 去來의

特性과 함께 去來에 관련된 諸般 費用(transactioncosts)을 절감할 수 있는 장

점으로 作用하는 측면이 있다.반면에,事業者의 不正確한 情報의 提供에 따른

消費者被害,消費者의 約款內容 未熟知나 表示․廣告內容의 錯誤 등으로 인한

請約撤回의 어려움 등의 問題도 야기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去來 相對方의

詐欺․欺瞞 行爲에 대한 適切한 補償要求의 어려움 등의 消費者問題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넷째,大部分의 企業-消費者間(B2C)電子商去來의 경우 先支給․後配送의 慣

行이 유지되고 있다.즉,購買決定한 商品에 대한 代金의 決濟가 이루어지고 난

후 商品을 배달받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先支給․後配送의 시스템 아래서 消

費者는 부덕한 業者의 私益을 위한 行爲나 虛僞․誇張廣告,他人의 名義盜用

등 各種 不法的 去來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더욱이 일단 被害가 發

生한 이후에는 補償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電子商去來는 去來의 卽時性,決濟去來의 可能性 등의 特性과도

重複되기도 하지만,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去來,無店鋪去來 등의 特性도 지

적할 수 있으며,관련된 消費者問題도 생각해 볼 수 있다.즉,개방된 네트워크

를 통한 去來에 기인하여 去來의 安全性 問題,去來當事者 특히 消費者의 프라

이버시 侵害問題,네트워크 접속서비스의 不良問題,無店鋪 去來에 따른 商品의

未配送 問題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電子商去來의 特性에 따라 發生할 수 있는 消費者問題들을 다음과 같

이 整理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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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電子商去來의 特性에 따른 消費者問題의 諸般 類型

電子商去來의 特性 관련 消費者問題

非對面 去來

 詐欺․欺瞞 거래적 廣告․表示問題

 不法․詐欺的 商行爲에 따른 消費者被害

 未成年者의 去來問題

 不當한 個人情報의 收集․流通에 관련된 問題

 去來相對方의 信用判斷의 어려움

隔地去來

 商品의 配送遲延․未配送․다른 商品의 配送

 商品의 返品․還拂 곤란

 被害救濟․紛爭解決의 어려움

卽時性

 表示․廣告 內容의 錯誤에 따른 請約撤回의 問題

 消費者의 約款內容 未熟知에 따른 被害

 不正確․不充分 情報에 따른 消費者 不滿․被害

先支給․後配送

 不法․非道德的 虛僞․誇張廣告

 他人名義 盜用 등 各種 不法的 去來 問題

 發生된 被害에 대한 補償의 어려움

기타

 개방 네트워크 관련 去來의 安全性 問題

 消費者의 프라이버시 侵害問題

 네트워크 접속서비스 불량

 無店鋪 去來에 따른 商品의 未配送

資料:韓國消費者保護院, 國際電子商去來 消費者被害 救濟方案 硏究,2005.

2.電子商去來 分野의 消費者被害 現況

1)消費者被害 現況42)

2005년 消費者相談 및 紛爭調停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接

受된 被害救濟實績은 3,428건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被害救濟實績에서 電子商去來 分野가 차지하는 比重도 2001년

3.0%에서 매년 增加趨勢를 보여 지난해에는 14.9%로 증가하였다.이러한 事實

은 消費者의 去來比重이 오프라인去來에서 온라인去來로 급격히 轉換되고 있음

을 示唆하는 것이다.

42) 中國은 電子商去來 關聯 被害 및 救濟에 대하여 具體的인 統計를 發表하지 않고 있어 韓國의 資料를 

引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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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電子商去來 關聯 被害救濟現況

(단위:건,%)

年 度 2001 2002 2003 2004 2005

全體 被害救濟 實績 20,644 23,225 22,693 19,649 21,828

電子商去來 分野

(電子商去來 比重)

628

(3.0%)

1,045

(4.5%)

1,319

(9.2%)

1,666

(8.5%)

3,248

(14.9)

 資料: 韓國消費者保護院, 電子商去來 消費者相談 및 被害動向 分析, 각 년도.

2)被害類型別 消費者被害 現況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接受된 被害救濟 要請件數를 이러한 類型別로 區分하여

살펴본 結果,電子商去來의 主要 被害類型은 事業者의 物品 未引渡․引渡遲延

과 消費者의 請約撤回拒絶 등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形態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2005년 한 해 동안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接受된 3,248건의 消費者被害救

濟 要請중 35.6%인 1,157건이 物品의 未引渡․引渡遲延의 被害事由로써 가장

큰 被害類型이었으며,그 다음으로 事業者의 請約撤回 拒絶의 경우가 19.2%인

623건이었다.그 외,‘商品品質上의 瑕疵’로 인한 消費者被害의 경우가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43)그 다음으로 ‘不當代金請求’,‘虛僞․誇張의 表

示․廣告’44),‘A/S에 대한 不滿’45),‘契約의 不完全履行’46)등의 순이었다.

43) ‘商品의 瑕疵’ 被害는 주로 컴퓨터(노트북 包含) 및 주변기기, 의류제품 등의 品質 問題로 인한 消費者

被害가 많았다. 

44) ‘虛僞․誇張表示․廣告’ 被害는 주로  情報通信기기나 電子製品 등에 대한 機能이나 性能, 價格 등에서의 

虛僞․誇張 表示로 인한 被害가 많았다. 

45) ‘A/S 不滿’의 경우는 주로 컴퓨터(노트북 包含)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情報通信기기 등에 대한 수리 

미흡에 따른 被害가 많았다. 

46) ‘契約의 不完全履行’ 類型의 被害는 特定品目에 한정되지 않고 전 품목에서 고르게 發生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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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理由
年度別 接受件數 및 分布

2001 2002 2003 2004 2005

商品未引渡,引渡遲延
197

(31.4)

205

(19.6)

986

(47.4)

402

(24.1)

1,157

(35.6)

契約解除․解止拒絶
96

(15.3)

299

(28.6)

385

(18.5)

414

(24.8)

623

(19.2)

商品 品質上의 瑕疵
81

(12.9)

164

(15.7)

236

(11.3)

379

(22.7)

609

(18.8)

不當 代金請求
104

(16.6)

105

(10.0)

132

(6.3)

64

(3.8)

209

(6.4)

虛僞ㆍ誇張 表示ㆍ廣告
35

(5.6)

37

(3.5)

99

(4.8)

114

(6.8)

171

(5.3)

A/S不滿
9

(1.4)

45

(4.3)

64

(3.1)

66

(4.0)

96

(2.7)

契約의 不完全履行
83

(13.2)

156

(14.9)

94

(4.5)

84

(5.0)

82

(2.5)

不當 契約 締結
10

(1.6)

14

(1.3)

32

(1.5)

58

(3.5)

79

(2.4)

기타
13

(2.1)

20

(1.9)

53

(2.5)

85

(5.1)

222

(6.9)

계
628

(100.0)

1,045

(100.0)

2,081

(100.0)

1,666

(100.0)

3,248

(100.0)

<표3>主要 消費者被害 類型 現況

                                                        (단위 :건,%)

 資料: 韓國消費者保護院, 2005年度 電子商去來 消費者相談 및 被害動向 分析, 2006.3. 

3.消費者保護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電子商去來는 去來의 固有한 特性에 따른 問題點외에 위의 消費者被害現況에

서 알 수 있듯이 旣存의 現實去來에서 存在했던 問題點에도 노출되어 있다.즉,

表示․廣告되는 製品情報에 대한 誇張 및 不正確性,約款에 의해 大量으로 締

結되는 附合契約,그리고 할부거래에 따른 衝動購買의 問題들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電子商去來에 기한 消費者被害는 去來可能한 消費者의 範圍가 잠재적으

로 인터넷이 可能한 世界의 모든 消費者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廣範圍하고 大

規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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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事業者에 비해 劣等한 消費者의 地位는 情報社會의 도래하는 미명하에

서도 근본적으로 改善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情報의 홍수속에서 情報의 主導

權을 가진 事業者에 의하여 旣存의 問題들과 電子商去來 固有의 問題點이 더해

져 消費者에게 종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廣範圍한 被害를 發生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놓았다.이러한 去來上 危險에 의한 消費者被害를 事前에 豫防하

고 事後에 효율적인 權利救濟를 모색하는 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保護는 國

境을 超越하는 e-business時代의 重要한 當面課題라고 할 것이다.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첫째,消費者保

護를 위한 政府와 民間의 共同努力이 必要하다.둘째,電子商去來의 自律性과

安全性 確保가 要求된다.셋째,消費者 被害救濟의 效率性 및 迅速性이 要求된

다.넷째,電子商去來의 국제적 특성상 국제적인 차원에서 消費者保護를 위한

共同努力이 必要하다.다섯째,國際機構의 各種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規範을

國內法으로 吸收해야 한다.여섯째,개별 消費者保護 관련 法制間의 調和가 必

要하다고 할 것이다.47)

4.中國에서의 消費者保護의 問題點

최근 電子商去來의 急速한 發展에도 불구하고,中國은 아직 電子商去來 消費

者保護를 위한 立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傳統的 去來에서의 消費

者保護에 관한 法 즉,消費者權益保護法을 中心으로 産品質量法,廣告法,反不

正當競爭法,契約法 등 여러 法令에 散在되어 있는 消費者保護規定을 適用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대부분이 10여년전에 立法되었고 또한 電子商去來의 제

특성으로 인해,오늘날 급변하는 情報社會에서 消費者權益을 效果的으로 保護

할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急速度로 成長하고 있는 電子商去來를 育成하고,

消費者의 電子商去來에 대한 信賴를 强化하기 위해서는 電子商去來의 特性을

고려한 電子商去來法,個人情報保護法,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등 일련의 電

子商去來 關聯 立法이 推進되어야 한다.

47) 정완용, 前揭書, 13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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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發展하고 있는 電子商去來는 國際去來가 쉽게 이루

어질 수 있는 去來形態로서,이로 인하여 發生한 消費者問題는 어느 한 國家의

問題가 아니라 全世界 國家의 공통된 관심사이다.즉,일반적인 商去來에서의

消費者問題에는 虛僞ㆍ誇張表示나 廣告,不當하고 欺瞞的인 表示나 廣告,事業

者의 不當하고 不公正한 去來 및 約款事項,契約의 缺陷으로 인한 被害와 契約

不履行 등 去來 및 契約에 관련된 경우가 大部分이나,國境을 넘는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消費者問題의 상당부분은 온라인거래에서 發生하는 不公正去來問題이

며,國際機構들도 이러한 國際電子商去來上의 不法行爲 또는 消費者不滿行爲를

抑制하기 위한 政策의 마련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認識下에 최근 國際

聯合(UN),經濟協力開發機構(OECD),世界貿易機構(WTO)를 비롯한 各種 國際

機構에서는 國際 및 地域間 協力의 기조아래 電子商去來 紛爭의 解決 등 多樣

한 分野에서 消費者와 관련된 議題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論議主題를 보면 電子商去來에서의 個人情報保護,消費者保

護,國際消費者紛爭의 解決,國際去來에서의 詐欺․欺瞞的 商行爲로부터의 消費

者保護,消費者去來安全의 確保 등이다.이러한 온라인 消費者去來에 관련된 國

際機構들의 活動은 韓國을 包含한 美國,유럽연합(EU),日本 등 世界 여러 나

라의 關聯政策樹立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그러므로 이 章에서는 國際

機構의 論議動向과 主要國의 法制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國際機構에서의 動向

Ⅰ.國際聯合(UN)

UN에서의 電子商去來에 관한 論議는 주로 國際去來法委員會(UNCommission

onInternationalTradeLaw :UNCITRAL)48)에서 이루어지고 있다.國際去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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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는 電子商去來와 관련하여 1985년 “自動文書의 法的 效力을 認定하는 勸

告案(RecommendationontheLegalvaluecomputerrecords)”과 1987년에는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法律指針(LegalGuideonElectronicFundTransfer)”

및 1992년에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모델法(ModelLaw on ElectronicFund

Transfer)”을 制定하였다.49)

그 후 國際去來法委員會에서는 電子商去來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規範

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델법의 制定에 착수하였으며,1996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29차 委員會에서 “EDI및 관련 通信手段의 法的側面에 관한 모델법 草案

(DraftModelLaw on LegalAspectsofElectronicDataInterchange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을 심의한 끝에 “電子商去來에 관한

UNCITRAL모델法(UNCITRALModelLaw onElectronicCommerce)”을 최

종적으로 採擇하였다.50)그러나 電子商去來모델법만으로는 電子商去來에서 發

生할 수 있는 法的 問題를 다루기에는 不足하다는 判斷에 따라 1997년부터 실

무작업반을 構成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모델법의 制定作業을 시작하였고,그 結

果 2000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실무작업반 會議에서 論議해온 “電子

署名에 관한 統一規則草案(DraftUniform RulesonElectronicSignature)”을

承認하였으며,이어서 2001년 6월 제34차 國際去來法委員會에서 “UNCITRAL

電子署名 모델법(UNCITRALModelLaw onElectronicSignatures)”으로 採擇

되었다.媒體中立,技術中立原則에 입각한 兩 모델법은 世界各國의 電子商去來

와 電子署名法의 制定에 큰 影響을 미쳤다.51)

그 후 電子的 環境下에서 國際去來協約上의 法的 障碍를 除去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電子商去來 작업그룹(workinggroup)에서 電子契約에 관한 國際協

約草案의 制定作業을 推進하여 왔으며,2004년 10월에 개최된 제44차 電子商去

48) UNCITRAL는 國際去來에 있어서 障壁이 되는 國內法의 상이함을 認識하고 世界貿易去來관련 法律을 

통일함으로써 貿易去來를 활성화하고 去來當事者들에게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주고자 하는 目的

으로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된 機構이다.

49) 왕상한, “電子商去來 國際論議動向”,「인터넷法律」창간호, 法務部, 2000.7, 152面.

50) 이 모델법은 모든 國家들이 서류에 기초한 通信문 形式의 情報資料保管에 대한 代替手段으로써 電子文

書의 使用을 規律하는 立法을 推進하는데 매우 重要한 도움을 줄 目的으로 制定되어, 拘束力이 없으며, 

다만 各國의 關聯法 制定시 가이드로 活用되고 있다(박유영, “電子商去來에 관한 國際機構別 論議”, 

http://altair.jnu.ac.kr/%7Ebk21law/paper_bang.htm#29, 2006년 6월 15일 방문).

51) 王利明,「電子商務法硏究」, 中國法制出版社, 2003,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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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 작업부 會議에서 3년반 동안 論議되어온 草案의 실질적 내용을 타결하였으

며, 2005년 11월 제53차 國際去來法委員會에서 “國際電子契約協約(United

NationsConventionontheUseofElectronicCommunicationsinInternational

Contracts)”으로 採擇되었다.52)

Ⅱ.經濟開發協力機構(OECD)

1.전반적인 論議動向

OECD(Organis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는 1980년

대부터 電子商去來에 관한 論議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國際機構에 비하여 電子

商去來의 전반적인 分野에 대하여 廣範圍한 論議를 진행하고 있다.

그 結果 1980년 9월 “私生活 保護 및 個人情報의 國際的 流通에 관한 指針

(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

Data)”,1985년 4월 “國家間 데이터 傳送에 대한 宣言文(Declaration on

TransborderData Flows)”,1992년 11월 “情報시스템의 保安에 대한 指針

(GuidelinefortheSecurityInformationSystem)”,1997년 3월 “암호화 政策에

관한 指針(GuidelineforCryptographyPolicy)”을 採擇하였다.

그 후 OECD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각료회의에서 “하나의 國境

없는 世界-汎世界 電子商去來의 可能性 實現(A BorderlessWorld-Realising

thePotentialofGlobalElectronicCommerce)”을 개최하여 “네트워크상의 프

라이버시保護에 관한 宣言(DeclarationontheProtectionofPrivacyonGlobal

Networks)”과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宣言(Declarationonthe

ConsumerProtectionintheContextofElectronicCommerce)”53)및 “電子商

52) http://www.uncitral.org/uncitral/zh/commission/resolutions.html, 2006년 6월 15일 방문.

53) 동 宣言은 問題認識, 政策方向 및 決議事項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먼저 問題認識部分에서는 電子商去

來의 발전현황과 이점, 消費者保護를 위한 政府, 事業者, 消費者와 각각의 대표들의 전 世界적 協力에 

관하여 記述하고 있다. 政策方向部分에서는 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이 分野에 適

用될 法과 慣習의 整備, 紛爭解決 및 被害救濟를 비롯하여 消費者代表者의 介入을 包含하는 自律規制

의 獎勵, 消費者敎育, 詐欺․欺瞞 또는 不公正商行爲의 防止 및 消費者保護를 위한 國際的 協力으로 構

成되어 있으며, 마지막 決議事項에서는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의 草案을 1999년까지 작성하여줄 것을 

OECD 消費者政策委員會에 촉구하였다(강성진, “OECD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宣言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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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를 위한 認證에 관한 宣言(DeclarationonAuthenticationforElectronic

Commerce)”을 採擇하였다.이를 바탕으로 OECD消費者政策委員會(Committee

onConsumerPolicy:CCP)54)는 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1999년 12월 9일 제964차 OECD委員會에서 정

식으로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forConsumer

ProtectionintheContextofElectronicCommerce)”이 採擇되었다.이 가이드

라인의 影響으로 각 會員國들을 包含한 世界 여러 나라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自國의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法制를 마련하거나 보완하기에 이

르렀다55).

그 후 OECDCCP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制定의 後續措置로써,會員國의 가이

드라인 履行상황을 지속적으로 點檢해왔으며,지난 2003년 6월 理事會에서 “國

際去來에서의 詐欺․欺瞞的 商行爲로부터 消費者保護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forProtectingConsumersfrom FraudulentandDeceptive

CommercialPracticesAcrossBorders,ParticularlyontheInternet)”을 採擇하

였다.56)

2.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1999)

  동 가이드라인은 勸告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므로 會員國에 대하여 그 採擇을 법적으

로 拘束하지 않고 이를 遵守하여야 하는 道德的 義務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電子

商去來를 利用하는 消費者保護에 一般原則을 제시하여 21세기 電子商去來의 發展에 새

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57) 동 가이드라인은 크게 定義, 一般原則, 

「消費者問題硏究」제22호, 韓國消費者保護院, 1999.6, 51-52面). 

54) 1969년에 설립된 OECD 消費者政策委員會는 會員國간 去來時 消費者가 信賴할 수 있는 去來環境을 

조성하고 會員國內의 消費者權益을 증진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消費者政策이 나아갈 

方向 및 會員國간 協力强化方案을 활발히 모색하는 OECD내의 重要한 委員會 중 하나이다.

55) 고형석, 前揭書, 47-48面.

56) 主要 內容은 詐欺的 商行爲 억제를 위한 會員國의 制度改善, 詐欺的 商行爲 事例와 調査 등에 대한 

會員國間 情報의 共有, 消費者保護機關에의 適切한 權限 부여, 消費者 被害補償 措置 강구 등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形式上 詐欺的 國際 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것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國境을 초

월한 電子商去來上의 契約違反 등 不法行爲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된 目的이라고 볼 수 있다

(http://www.oecd.org/document/50/02340,en_2649.html, 2006년 6월 1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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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의 履行 및 政府間 國際協力 등 네 개의 장으로 構成되었으며, 核心部分이라 할 수 

있는 一般原則은 8개 部分으로 나누어진다. 즉, 透明하고 效果的인 保護, 公正한 營業, 

廣告 및 마케팅慣行, 온라인 情報提供, 契約內容의 確認節次, 代金支給, 紛爭解決과 被

害救濟, 프라이버시, 敎育 및 認識 등으로 나눈다.

1)適用範圍와 一般原則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은 企業과 消費者間의 電子商去來(B2C)에만 適用된

다.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消費者에 대한 保護水準은 다른 形態의 商去來에

서 부여하는 水準과 최소한 동일하여야 한다.政府,事業者,消費者 및 각각

의 代表들은 그러한 保護를 達成하고 電子商去來의 독특한 環境에 適應하기

위하여 어떤 變化가 必要한가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協力해야 한다(동 가이드

라인 제1장,제2장Ⅰ).

2)事業者의 義務

가)一般的 義務

事業者는 消費者의 利益을 尊重하고 公正한 營業行爲,廣告 및 去來慣行에

따라 行動하여야 하며,契約締結時 어떤 欺瞞․誤導․詐欺 및 不公正行爲를

해서는 안된다.事業者는 不公正한 契約書를 消費者에게 使用하여서는 안 된

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Ⅱ).

나)情報提供義務

事業者는 자신을 비롯하여 財貨 또는 서비스,去來에 관한 情報를 消費者

가 分明하고 明確하며,正確하고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提供하여야 한다.자

기의 身元이나 所在地를 隱蔽하기 위하여 電子商去來의 독특한 特性을 利用

57) 전의천외, “APEC國家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現況과 改善方案”,「通商情報硏究」제7권 제2호, 

2002.6, 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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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되며,消費者保護基準 및 執行매커니즘의 遵守를 回避해서는 안 된

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Ⅲ).

다)廣告郵便의 發送時 行爲義務

事業者는 消費者가 원하지 않는 廣告性 電子郵便을 受信할 것인지 與否를

選擇할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簡便한 節次를 開發하고 施行하여야 하며,廣告

性 郵便의 受信을 拒否하는 경우 그러한 選擇은 尊重되어야 한다(동가이드라

인 제2장 Ⅱ).

3)消費者의 權利

가)確認節次와 取消權

消費者는 契約의 締結前에 그가 購買하고자 하는 製品 혹은 서비스를 분명

히 確認할 수 있고,締結過程의 失手에 대하여 이를 訂正하거나 請約을 修訂

할 수 있어야 하며,消費者는 購買가 終結되기 前에 去來를 取消할 수 있어

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Ⅳ).58)

나)代金支給 등에 관한 權利

消費者는 使用하기 簡便하고 安全한 代金支給手段과 이에 適用되는 保安水

準에 관한 情報를 提供받아야 하며,代金支給시스템의 詐欺的 使用에 따른

消費者의 賠償責任制限과 還拂手段은 消費者의 信賴를 提高하기 위하여 獎勵

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Ⅴ).

58) 契約成立後 請約의 撤回權을 認定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美國은 강제적 法律規定에 의해 撤回權을 부여

하기보다 還拂保證과 같은 事業者 自律規制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반면, EU는 消費者保護를 위한 撤

回權 規定을 揷入하자고 主張하여 양측의 견해가 對立되었다. 결국 OECD는 제4차 초안의 제2차 수정

안에 있던 撤回規定을 제5차 초안에서 이를 削除하여 결국 撤回權에 관한 規定은 두지 않는 方向으로 

정리하였다(이충훈, “인터넷通信販賣業者의 民事法的 責任”,「디지털經濟時代의 消費者保護와 法」, 韓

國法制硏究院, 2002, 9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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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紛爭解決 및 被害救濟

가)裁判管轄 및 準據法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에서는 電子商去來로 發生한 紛爭에 대한 準據法과

裁判管轄을 旣存의 方式에 따른다고 規定하고 있다.다만,효과적이고 透明한

消費者保護를 위해 準據法과 裁判管轄에 관한 旣存 法體制의 修訂與否에 대

해서는 檢討해야 한다고 하였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Ⅵ A).59)

나)代案的 紛爭解決 및 被害救濟

事業者와 消費者代表 및 政府는 消費者에게 過度한 費用이나 負擔을 주지

않고 迅速․公正하게 紛爭을 解決하여 被害를 救濟받을 수 있는 代案的 紛爭

解決制度(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를 강구하여야 한다.또한 事

業者나 消費者 代表들은 消費者不滿을 處理하기 위한 協力的 自律規制 프로

그램을 마련해야 하고,紛爭解決에 있어 消費者를 支援해야 한다(동 가이드라

인 제2장 Ⅵ B).

5)敎育 및 認識

동 가이드라인은 政府,事業者 및 消費者代表가 電子商去來에 대해 消費者

를 敎育시키고,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消費者가 自身의 眞正한 意志에 따른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促進하며,보다 많은 消費者와 事業者가 온라인 事

業活動에 適用되는 消費者保護의 體系에 대해 잘 認識할 수 있도록 서로 協

力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Ⅷ).

59) 裁判管轄과 準據法에 대해서도 EU와 美國間에 尖銳한 對立이 있었다. EU는 經濟社會的 弱者인 消費

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消費者가 거주하는 國家의 裁判管轄權과 準據法을 認定하고 主張하는 반면 美國

은 자국의 電子商去來 事業者에게 負擔이 될것을 우려해 電子商去來의 特性上 裁判管轄과 準據法을 구

체적으로 規定하는 것은 時期尙早라는 立場이었다(강성진, 前揭書, 60-7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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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協力事項

電子商去來의 성격에 주목하여 電子商去來 관련 各種情報와 意見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各國政府,企業,消費者間의 緊密한 協力體制 構築을

促求하였다.또한 會員國은 國境을 넘어선 詐欺,眩惑 및 不公正商去來活動에

對處하기 위해 情報의 交換․調停․意思疏通 및 共同活動 등을 통해 國際的

인 水準에서 서로 協力해야 하고,그러한 協力을 達成하기 위해서 必要하고

適切한 경우 旣存의 국제네트워크나 兩者間 또는 多者間 協約 등을 推進해야

한다고 勸告하고 있다.60)

Ⅲ.世界貿易機構(WTO)

WTO(WorldTradeOrganization)는 國際通商關係規範을 形成하고 執行하는

主要 國際機構로서 關稅를 中心으로 電子商去來를 檢討하고 있다.여타의

WTO의 懸案들과는 달리 電子商去來 關聯論議는 1998년 2월 19일 WTO一般

理事會에서 美國이 電子商去來 無關稅化를 위한 國際規範化를 提案61)하면서부

터 이에 대한 論議가 본격화되었다.이러한 無關稅化主張에 대하여는 5월에 개

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캐나다의 提案에 따라 無關稅化를 採擇하고 이에 대

한 구체적인 論議는 1999년 각료회의에서 檢討하기로 한 “世界 電子商去來에

관한 宣言(WTO DeclarationonGlobalElectronicCommerce)”을 採擇하였다.

이에 따라 一般理事會는 1998년 9월 特別會議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업무프

로그램(WTOWorkProgrammeonElectronicCommerce)”을 樹立함과 더불어

각 分野별 理事會가 이에 관한 檢討를 진행하였다.

WTO에서의 電子商去來 關聯論議는 商品貿易理事會(CouncilforTradein

Goods),서비스貿易理事會(CouncilforTradeinServices),知的財産權貿易理事

會(Trade-Related AspectsofIntellectualProperty Rights),貿易開發委員會

60) 고형석, 前揭學位論文, 46-49面.

61) 美國은 電子商去來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지하고 電子商去來가 國際社會에서 各國의 자의적인 政策에 

따라 規制되고 그 結果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確認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必要性에 의해 그와 같

은 제안을 하였다(윤창인, “WTO의 電子商去來 論議現況과 우리의 課題”,「通商法律」 제38호, 

2001.4, 11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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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onTradeandDevelopment)를 中心으로 이루어졌다.그중 서비스

貿易理事會에서 가장 심도있는 論議가 이루어 졌는데 그 主要 論議事項은 電子

的 傳送物(electronictransmission)에 대한 類型化의 問題,電子的 傳送物에 대

한 無關稅慣行의 延長 및 永久化 與否 등이다.電子的 傳送物의 類型化 問題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商品의 分類方式이 대개 物品의 外形的 形態에 따라 이루어

져왔기 때문에 미디어파일이나,전자도서(e-book)과 같은 電子的 傳送物은 그

分類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62)

Ⅳ.亞太經濟協力機構(APEC)

APEC(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차원에서 電子商去來를 본격적으

로 論議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美國이 “汎世界的 電子商去來 基本原則(A

FrameworkforGlobalElectronicCommerce)”을 發表한 이후이다.1997년 11

월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9차 APEC頂上會談에서는 電子商去來의 重要

性을 强調하고 역내 實行計劃을 準備하도록 하였다.1998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頂上會議에서는 電子商去來의 활성화를 위한 “APEC

電子商去來 實行을 위한 靑寫眞(APEC Blueprintfor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採擇하였다.이 靑寫眞의 주된 內容은 電子商去來의 發展을 위

하여 民間部分의 주도적인 役割을 認定함과 더불어 政府의 役割 및 民官의 協

力體制의 確立을 認定하였다.또한 電子商去來의 利益을 享有하기 위하여 會員

國들은 信賴形成을 위하여 相互 努力하며,技術的 協力을 增進함과 더불어 經

驗을 共有하고 電子商去來에 대한 理解를 沮害하는 要素를 除去하고 電子商去

來의 發展을 促進하는 法的,技術的 貿易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努力할 것을

合意하였다.63)

현재 APEC에서 電子商去來를 主導하고 있는 작업그룹은 1990년에 설립된

電氣通信 및 情報 작업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62) 이에 대하여 단순히 서비스로 分類하자는 견해, 情報의 大量供給인지 개별적으로 특화된 供給인지에 

따라 商品 또는 서비스로 보자는 견해, 그리고 독자적인 제3의 槪念으로 파악하자는 견해 등의 多樣한 

意見이 개진되었다.

63)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54-5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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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TEL)과 1999년에 설립된 電子商去來 推進作業班(TheAPECElectronic

CommerceSteeringGroup:ECSG)등 두 곳이다.특히 電子商去來 推進作業班

은 “APEC電子商去來 實行을 위한 靑寫眞”을 遂行하기 위하여 設立된 것으로,

그 後續措置 및 본격적인 施行方案을 적극 摸索하고 있다.APEC에서의 電子商

去來 관련論議는 첫째,電子商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 提高方案 둘째,通信인

프라 관련사안 셋째,關稅․租稅 등 政府規制 관련사안 넷째,電子商去來 活性

化를 위한 民官協力 및 그 役割 分擔 다섯째,電子支給制度,配達制度 등 물류

관련사안 등 5가지로 分野로 要約할 수 있다.또한 ECSG를 中心으로 그동안

論議되어 왔던 事項은 電子商去來 測定方法,貿易自動化,電子商去來지원센터,

電子商去來와 法,關聯國際機構 論議動向 등을 들 수 있다.64)

최근 電子商去來 推進作業班(ECSG)은 “APEC역내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接

近(ApproachestoConsumerProtectionwithintheAPEC Region)”이라는 보

고서에서 域內各國의 消費者保護法令,執行,國外去來의 處理,自律規制 등을

상세히 比較하여 消費者保護를 위한 공통의 接近方法을 摸索하고 있다.또한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ECSG는 2002년 10월 APEC각료회의에서 “APEC

自發的인 온라인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APEC Voluntary OnlineConsumer

protectionGuidelines)”을 提案하였다.동 가이드라인에는 消費者保護에 관한

一般,國際的協力,敎育,온라인광고,事業者情報提供,去來確認節次,消費者紛爭

解決,個人情報保護,保安,準據法 및 管轄의 選擇 등 內容을 包含하고 있어

OECD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다만,공공부문

의 規制보다는 自律規制를 우선시하는 私的 部分의 主導原則을 明示的으로 표

방하였다는 점에서 區別된다고 할 수 있다.65)

한편 ECSG내에 個人情報保護 및 프라이버시 모델硏究를 위해 프라이버시

소그룹을 두고 2003년부터 APEC프라이버시保護原則(APECPrivacyPrinciples)

의 制定을 準備하여 2004년 11월 APEC長官會議에서 最終承認을 받았다.그 후

2005년 國內的 履行을 돕기 위한 1次會議(2005년 6월 홍콩)와 國際的 履行을

64) 이창한,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機構의 論議現況과 韓國의 法制化動向”,「인터넷法律」제10호, 2002.1, 

187-188面.

65) 이는 APEC 論議의 主導權을 가지고 있는 美國 등 國家의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原則을  反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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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2次會議(2005년 9월 서울)가 개최되어 具體的 履行에 대한 各國의 意見이

改進되었다.

APEC프라이버시保護原則은 被害豫防,告知,收集制限,個人情報의 利用,同

意 및 選擇,個人情報의 無缺性,保安措置,個人情報에의 接近 및 修正,責任 등

에 대한 9개의 原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主要 特徵은 電子商去來 촉진 및 활

성화 追求,會員國 經濟水準 및 상황에 맞춘 탄력적 적용,事前被害防止 强調

(敎育․弘報 등),履行方案의 구체화,情報管理者의 責任强化 등이다.66)

Ⅴ.國際商工會議所(ICC)

ICC(InternationalChamberofCommerce)의 電子商去來 프로젝트67)에 의한

情報保安 실무작업반(InformationSecurity Working Party)은 1997년 11월에

“國際디지털商去來 保證에 관한 一般慣例(General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EnsuredCommerce:GUIDEC)”68)를 制定하였고 그 후 1998년 4월

“인터넷廣告 및 마케팅 가이드라인(ICC Guidelines on Advertising and

MarketingontheInternet)”를 制定하였다.상기 두 規範은 강제적이 아닌 商

業活動에서 企業의 自律的 規制를 촉구하는 國際規範이다.69)

2004년에 들어 ICC는 企業의 電子契約締結에 統一的 規範을 使用할 수 있도

록 電子契約에 관한 일종의 표준적인 約款이라고 할 수 있는 “ICCe-Terms”

와 “ICCGuidetoElectronicContracting”을 制定하였다.그 內容은 주로 電子

的 意思表示의 法的效力을 認定하고 아울러 電子的 意思表示의 受信時期 및 場

所에 관한 規定으로 構成되어 있다.70)

66) 韓國情報保護振興院, 「2005年 個人情報紛爭調停事例集」, 2005.12, 36-37面.

67) 國際商工會議所의 電子商去來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電子商去來에 대한 國際的이고 

다방면에 걸친 硏究와 活性化를 目標로 하며, 여기에는 銀行, 航空, 陸上 및 海上運送, 컴퓨터, 長距離

通信 및 情報政策, 商去來 慣行, 金融서비스 및 保險 등 電子商去來의 施行과 관련된 포괄적인 事項을 

硏究하고 있다. 

68) 몇 년간의 實行을 거쳐 2001년 10월 수정안(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GUIDEC version II))을 制定하였다.

69) 高富平, “在線交易法律規制硏究報告”, 北京大學出版社, 2005, 103頁.

70) 정완용, 前揭書, 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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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國際消費者保護執行機構(ICPEN)

ICPEN(InternationalConsumerProtection EnforcementNetwork)71)에서도

國境을 넘는 國際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多樣한 論議를 진행해

왔다.최근에는 國際電子商去來上 消費者被害救濟,國際紛爭의 解決,인터넷청

소의 날 등 국제적인 消費者問題에 관한 독자적인 議題를 採擇하여 會員國을

中心으로 關聯 事業을 推進중에 있다.

ICPEN에서는 특히 會員機關인 美國의 聯邦去來委員會(FTC)의 主軸으로 國

際去來에서 發生하는 消費者不滿과 被害를 效果的으로 處理하기 위한 이른바

eConsumer.gov및 代案的 紛爭解決(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體

系를 마련해서 施行중이며72)또한 國家間 詐欺․欺瞞的 商去來行爲의 豫防에

관련된 구체적인 事例를 發掘하여 發表함으로써,會員國間 情報交流를 하고 있

으며,OECD의 “國際去來에서의 詐欺․欺瞞的 商行爲로부터 消費者保護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履行을 위한 會員國間 구체적인 協力方案도 모색하고 있다.그

러나 아직 不公正契約 또는 約款에 관한 ICPEN 차원의 구체적인 對應은 없는

실정이다.73)

71) ICPEN는 지난 1992년 OECD會員國들 中心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國際消費者政策機構이며, 현재 32개 

國家의 消費者保護執行機構들이 參與하고 있다. 韓國은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會員

機關으로 活動하고 있는데, 특히 韓國消費者保護院은 2005-2006년 회기(1년)의 議長機關으로 선출되

어 活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11일간 서울에서 총회와 워크숍(workshop)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72) 代案的 紛爭解決(ADR)은 그 目的과 效果에 따라 多樣한 類型으로 分類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任意

性과 强制性의 정도에 따라 和解, 合意勸告, 調停, 仲裁로 區分된다. 참고로, ADR은 代替的 紛爭解決, 

裁判外 紛爭解決 등으로도 표현된다.  

73) 정완용, 前揭書, 23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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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主要國의 法制動向

Ⅰ.美國

1.序說

美國은 인터넷에서의 技術 우위를 배경으로 世界 電子商去來市場을 主導하고

있다.74)美國의 電子商去來 도입 및 活用은 民間企業을 中心으로 推進되어 왔

으며75), 政府에서도 電子商去來를 국가정보통신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NII)의 主要 應用分野로 選定하고 국가적 차원의 投資를 통하

여 需要創出과 環境造成에 주력하여 왔다.76)

그러나 전체적으로 美國은 電子商去來市場에서 政府介入을 排除하고 市場機

能 및 當事者의 自由에 맡기려는 立場을 견지하고 있는데,이는 市場競爭 메커

니즘에 대한 美國政策當局의 樂觀論에 기한 部分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美國의

電子商去來市場이 規模나 技術面에서 국제적인 우위에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規制를 導入할 경우 자칫 自國의 電子商去來에 成長의 沮害要因으로 作用할 可

能性이 있다는 우려에 주로 기인된다.

이러한 美國政府의 立場은 1997년 7월에 發表된 “汎世界的 電子商去來 基本

計劃(A FrameworkforGlobalElectronicCommerce)”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그 基本原則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첫째,政府가 아닌 다른 經濟主

體(事業者나 消費者)가 主導하여 電子商去來를 發展시켜야 한며,政府는 電子商

74) 美國은 전 세계 쇼핑몰(shopping mall)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電子商去來 市場을 이끌어가

는 主導國으로서 이미 많은 쇼핑몰들이 상업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75) 1994년 9월 IBM, 마스터카드, 씨티은행을 비롯한 140여개 企業과 硏究機關, 政府가 출자하여 에 커머

스넷(CommerceNET)이라는 世界 최대의 非營利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電子商去來의 世界 標準모델을 

지향하는 에코시스템을 開發하였으며, 1997년부터 商用化하였다. 그 후 金融機關, 信用카드會社, 情報

通信社, 聯邦政府 등은 金融서비스 技術協議體(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 FSTC)를 形成하였

으며, 主要하게 電子商去來와 代金支拂, 詐欺防止 및 統制, 金融서비스의 安全한 統制, 金融서비스에의 

安全한 접속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76) 1993년 10월 “電子商去來를 活用한 調達業務의 效率化(Streamlining Procurement through    

Electronic Commerce)”를 發表하여 1997년 1월부터 聯邦調達業務에 電子商去來 導入을 義務化하

였고, 中小企業의 EC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16개 地域에 “電子商去來지원센터(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 ECRC)”를 設立 및 運營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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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의 特性을 파악하여 不當한 干涉을 하지 말아야 한다(民間主導의 原則).둘

째,政府介入이 必需的인 경우에 그 目的은 電子商去來를 發展시키기 위함이어

야 하며,介入의 程度에 있어서도 豫測可能하고,最小限의 範圍내에서 單純하여

야 한다(政府介入의 最小化原則).셋째,인터넷을 통한 電子商去來는 全世界的

인 基礎위에서 發展되어야 하기 때문에 法的 基本方針 역시 세계적인 協力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國際協力의 原則).77)이러한 背景에 의하여 美國의 電

子商去來 消費者保護政策은 消費者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한 法令이나 制度를

新設하되 消費者와 事業者의 敎育,자율적인 規制의 獎勵를 强調하는 것으로

要約된다.

美國政府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를 위한 努力은 聯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Commission:FTC)78)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聯邦去來委員會는

1995년 情報通信技術 發達과 世界化의 進展에 따라서 發生하는 消費者問題를

論議한 포럼을 開催한바 있고,이 會議에서 詐欺防止를 위한 法執行,民間主導

原則下에서 民間과 공공부문의 協力,政府ㆍ業界ㆍ消費者團體의 協力을 통한

消費者敎育 등 세 가지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의 基本原則을 정하였다.

FTC의 政策의 종국적인 目標는 새로운 미디어의 주목할 만한 이점들을 活

用하여 電子商去來의 올바른 成長을 도모하는 背景下에서 消費者保護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그 手段으로 FTC는 첫째,旣存의 法律과 規定을 새로운 去來

77)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56面.

78) 美聯邦去來委員會는(이하 FTC) 美聯邦議會가 1914년에 制定한 聯邦公正去來委員會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에 의거하여 1915년에 설립되었으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된 聯邦行

政機關이다. 任務의 성격을 보면, 聯邦法務省과 더불어 聯邦競爭法을 執行하며, 이 외에도 수 십여 개

의 消費者保護法을 執行한다. 任務遂行을 위해 정위원회는 수개의 산하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 FTC는 

5명의 위원으로 構成된 정위원회와 이를 보조하는 수개의 산하 부처로 構成되어 있고, 산하 부처는 크

게 나누어 두 가지 類型이 있다. 事前 調査 및 處理 등 실무에 관여하는 부처로는 競爭局(Bureau of 

Competition), 消費者保護局(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經濟局 (Bureau of Economics), 法律

顧問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行政審判官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및 10

개의 地方事務所(Regional Offices)가 있으며, 事件 調査 등 실무에는 관련 없이 FTC의 運營을 관장하

는 總務室(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그리고 FTC의 공식 홍보 및 성명 발표를 총괄하는 秘

書室(Office of the Secretary Office)이 있다. 그중 消費者保護局은 FTC法 제5조중 消費者保護法에 

해당하는 部分과 수 십여 개의 별도의 消費者保護法을 執行한다. 競爭局과 마찬가지로, 消費者保護局은 

消費者保護法 違反嫌疑를 調査한 후 정위원회에 適切한 措置를 추천한다. 消費者保護局은 다음과 같은 

산하 부처를 두고 있다. 消費者啓蒙課(Consumer and Business Education), 마케팅行爲課(Marketing 

Practices), 廣告課(Advertising Practices), 信用課(Credit Practices), 서비스업체과(Service Industry 

Practices)이다(정세훈, “美聯邦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과 競爭法 事件處理 節次”, Pillsbury Madison 

& Sutro LLP 법률사무소, 98.11, 5-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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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態인 電子商去來에 適用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고 둘째,電子商去來에 익

숙지 않은 事業者와 消費者 등 去來 當事者에게 일정한 敎育을 施行하며 셋째,

去來界의 自律規制制度를 적극 支援하고 넷째,國境을 뛰어넘는 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保護問題에 알맞은 政策을 開發하는 것을 들고 있다.79)

또한 美國은 民間에 의한 자율적인 消費者保護活動이 매우 活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政策當局 역시 電子商去來 關與者의 自律規制를 强調하는 분위기

속에서 關聯協會나 機關들이 自律規制를 위한 行動規約(codeofconduct)을 制

定하여 施行하고 있다.그 대표적으로 美國經營改善協會(Better Business

Bureau：BBB)의 附設組織인 BBB On-Line은 code of online business

practices80)를 制定하여 事業者와 消費者間(B2C)電子商去來에 있어 健全한 온

라인 廣告와 販賣慣行을 자율적으로 장착하려 시도하고 있다.또한 民間部分의

自發性에 기초한 紛爭解決節次도 시행중인데,BBB理事會(CouncilofBetter

BusinessBueaus)는 이 機構의 構成會社들로 하여금 消費者紛爭解決에 協助할

것과 無料로 仲裁 또는 調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2.電子商去來 法制動向

美國은 일찍 1978년 電子資金移替法(ElectronicFundTransferAct:EFTA)

을 制定하여 電子去來上 少額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위한 法的根據를 마련하

였다.그 후 統一州法委員會全國會議(NationalConferenceofCom-missioners

onUniform StateLaw :NCCUSL)와 美國法協會(AmericanLaw Institute:

ALI)는 美國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Code:UCC)제2장과 제2장의 B

의 일부 規定을 개정하여 電子商去來를 規律하였으며,약 2년간의 努力을 거쳐

1999년 7월 統一州法全國委員會는 UCC 제2편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商品去來를 規律하기 위한 事項을 보완하여 각 州마다 相異한 電

子商去來에 관한 法의 適用을 統一하고,電子的81)手段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

79) 정완용, 前揭書, 140-141面.

80) http://www.bbbonline.org/reliability/code/code.asp, 2006년 10월 8일 방문.

81) 電子的(Electronic)이라 함은 전기, 디지털, 자기, 무선, 광학, 전자기기 또는 기타 이와 類似한 機能을 

가진 技術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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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記錄82)과 電子署名의 일반적 사용을 促進하기 위하여 統一電子去來法

(Uniform ElectronicTransactionAct:UETA)83)을 制定하였다.이어서 동년

동월 無形財産인 情報去來를 規制하기 위한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niform

ComputerInformationTransactionAct:UCITA)을 制定하였고,2000년 6월에

는 聯邦차원에서 電子署名에 대한 法的 效力을 認定함과 더불어 州法間의 相異

性으로 인한 混亂을 防止하기 위하여 “聯邦電子署名法(ElectronicSignaturesin

GlobalandNationalCommerceAct)”을 制定하였다.84)

그 외 프라이버시保護와 관련하여 “兒童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保護法

(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Actof1998)”,“個人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安全法(PersonalDatePrivacyandSecurityActof2005)”,“消費者인터넷情報保

管禁止法案(EliminateWarehousingofConsumerProtectionActof2006)”등

을 制定하였고 스팸메일 規制와 관련하여 “不要請電子메일법(Unsolicited

ElectronicMailActof1999)”,“不要請淫亂內容과 광고메일의 規制에 관한 法

(ControllingtheAssaultofNon-solicitedPornographyandMarketingActof

2003(Can-Spam Act)”등을 制定하였다.85)

Ⅱ.유럽연합(EU)

1.序說

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問題를 民間차원의 自律規制에 맡기는 美國과는 대

조적으로 電子商去來 發達이 다소 뒤져있던 EU는 立法을 통해 消費者問題를

解決하려는 立場을 취하고 있다.EU는 여러 國家로 構成되어 있어 규범적인

拘束力을 가지는 통일적인 指針(Directive)의 制定을 통하여 역내 國家間의 혼

선을 줄이면서 消費者問題를 解決하려고 노력하였다.

82) 電子記錄(Electronic Record)이라 함은 電子的 方式으로 作成․生成․送信․交換․受信 또는 貯藏되는 記錄

을 말한다.

83) 동 法은 UNCITRAL 電子商去來모델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각 州에서 效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州政府차원에서 동 法을 採擇하여야 하고, 이 過程에서 州議會는 동 法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다.

84) 이대희,「美國의 인터넷 法制에 대한 考察」, 韓國法制硏究院, 2001, 25-26面.

85) 個人情報保護에 관련하여서는 제4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論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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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電子商去來規範의 본격적인 形成은 1997년 4월 “電子商去來에 대한 유

럽연합의 主導權(A EuropeanInitiativeinElectronicCommerce)”을 宣言하면

서,이에 따라 多數의 EU指針을 制定하기 위한 작업이 進行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7월에 Bonn에서 독일과 EU委員會가 共同으로 “世界情報네트워크”에

대한 EU각료회의를 개최하고 使用者,業界,政府 각 부문의 宣言文(Bonn

Declaration)을 採擇하였으며,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世

界情報化社會 建設”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電子商去來 關聯動向,

國際規範 및 國內法 制定,業界動向 등을 論議하였다.

그 후 2002년 “전자유럽 2005行動計劃(eEurope2005ActionPlan)”을 制定

하고,2010년까지 雇傭改善과 社會的 團結을 통해 EU를 가장 競爭力있고 역동

적인 지식기반 經濟로 만들려고 努力하고 있다.86)

2.電子商去來 法制動向

유럽의 主導權에 기초하여 EU委員會는 1998년 11월 電子商去來의 促進과 消

費者保護를 위하여 關聯法律을 정비하고 온라인契約과 廣告物을 規制하는 內容

의 “內部市場內 電子商去來의 法的側面에 관한 EU議會와 理事會指針 提案”87)

을 제시하면서 加速化되었다.이후 동 提案은 持續된 論議와 補完을 거쳐 결국

2000년 5월 EU議會는 “域內市場에서 電子商去來의 法的側面에 관한 指針(The

Directiveon certain legalaspectsofelectroniccommerceintheInternal

Market:이하 電子商去來指針이라 함)”을 承認하였다.동 指針은 여러 가지 類

型의 온라인거래와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營業과 監督의 主體,規制範圍,消費者

保護 및 紛爭解決節次 등을 規定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첫째,域內市場

(InternalMarket)둘째,事業者의 確立과 情報提供 義務,셋째,商業的인 커뮤

니케이션 넷째,電子的 手段에 의한 契約 다섯째,仲介者의 責任 여섯째,實行

86) 主要 目標는 民間投資에 유리한 환경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生産性 向上, 공공서비스 현대화 및 

모든 사람에게 情報化社會에 대한 參與機會의 提供이다. 主要 政策手段은 온라인 공공서비스 현대화, 

역동적 e-비즈니스 環境, 安全한 情報 인프라스트럭처, 브로드밴드이며 政策의 원활한 執行을 위해 

good practice 開發, 벤치마킹, 調停메커니즘, 재정 등 액션(action)의 마련 등이다.

87)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certai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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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規定 등 여섯 개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전문적인 消費者保護와 관련하여서는 1997년 “遠隔契約에 관한 消費者保護指

針(the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consumers in respectofdistance

contracts:이하 遠隔契約指針이라 함)”88)을 採擇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 施

行되고 있다.동 指針은 EU會員國의 消費者에게 商品 및 財貨를 인터넷을 통

하여 販賣하는 경우에 遠隔地 賣買에 따른 危險으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

하여 制定된 것이다.이 指針은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契約과 去來條件에 관

한 情報에 대한 規定 둘째,撤回權 셋째,供給者의 履行義務에 관한 規定 넷째,

카드에 의한 支給 다섯째,强賣規定(InertiaSelling)89)등 다섯 개 部分으로 構

成되어 있다.

그 외 個人情報保護와 관련하여 1995년 10월 “個人情報處理 및 個人情報의

자유로운 流通에 관한 個人情報保護指針(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withregardtotheProcessingofPersonalDataandontheFree

MovementofSuchData)”,97년 “通信分野에서 個人情報處理와 個人情報保護

指針(DirectiveontheProcessingofPersonalDataandProtectionof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2002년 “프라이버시와 電子通信指針

(DirectiveonPrivacyandElectronicCommunications)”등을 制定하였다.

Ⅲ.日本

1.序說

日本은 1990년대에 들어 IT分野에서 世界最高의 競爭力을 갖추기 위한 다각

적인 인프라의 構築에 努力을 기울여 왔으며,그 일환으로 法制度의 分野에서

도 종래의 法制度와의 調和를 꾀하면서 變化하는 環境에 適應하기 위한 硏究와

法制度의 整備를 進行해왔다.

88)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Official Journal L144, 

04/06/1997p.0019-0027 18 Official Journal L 024, 30/01/1998 p.0001 - 0008.

89) 强賣規定(Inertia Selling)란 떠맡기기 식 販賣로서, 예컨대 멋대로 商品을 보내놓고 返品하지 않으면 

代金을 請求하는 方式의 販賣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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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內閣에 總理를 本部長으로 하는「高度情報通信社會推進本部」를 設置

하였고,1995년 2월에는「高度情報通信社會 推進을 위한 基本方針」을 樹立하

였다.90)그 후 電子商去來의 활성화에 따라 1997년 9월 推進本部 산하에 電子

商去來檢討本部(電子商去引檢討部會)를 設置하였고,1998년 11월에는 “高度情報

通信社會의 推進을 위한 基本方針”을 수정하면서 電子商去來의 推進을 基本方

針으로 確定하였다.

基本方針에서의 電子商去來 推進原則은 첫째,원칙적으로 民間主導로 이루어

져야 한다.둘째,政府의 役割은 이러한 民間活動을 이끌어내는 環境의 整備를

基本으로 하고,不必要한 規制나 制限을 두지 말아야 하며,規制 등의 關與를

할 경우라도 명료하고 透明性을 保障하여야 한다.셋째,國境을 超越하는 電子

商去來의 特性上 國際機關이나 外國과의 調停 및 국제적인 調和確保와 世界的

標準에 관한 論議에 적극적인 參與 등이다.이에 따른 基本方針으로서 2001년

까지 電子商去來의 普及化,電子政府의 構築,人才育成과 敎育의 情報化,네트

워크 인프라의 整備 등 目標를 設定하였다.91)

그 후 2001년 1월 日本政府의 IT戰略本部92)는 ‘5년 이내에 世界最尖端의 IT

國家’라는 目標를 내건 ‘e-Japan戰略’을 發表하였으며,이 戰略을 達成하기 위하

여 具體的으로 IT戰略本部의 主管下에「e-Japan戰略II」(2003.7)및「e-Japan戰

略II가속화패키지」(2004.2)라는 일련의 具體的인 實踐戰略을 發表하고 目標達

成에 邁進하였으며,2005년에는 수요 지향적인「IT政策패키지2005」를 통해 한

층 업그레이드(Up-grade)하고 있다.93)

또한 日本은 未來産業 및 新經濟의 育成을 위하여 2004년「新産業創造戰

略」94),「u-Japan戰略」95)등 育成戰略의 發表로「e-Japan戰略」으로 이룩한

90) 韓國電算院, “2000년까지의 日本情報通信高度化中期計劃”, 1996.7, 3-4面.

91) http://www.itri.org.tw/chi/services/ieknews/m1501-B10-00000-85F0-0, 2006년 8월 25일 방문.

92) 2000년 11월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形成基本法(이하 IT 基本法)”의 制定이후, 內閣總理를 本部長

으로 한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推進戰略本部(이하 IT戰略本部)”를 設置함으로써 旣存의 高度情報

通信社會 推進本部를 대체하였다.

93) IT戰略本部는「e-Japan 戰略」의 최종년인 2005년을 맞아, 利用者 觀點에서 라스트스퍼트(Last 

spurt)를 다하고 그간의 成果를 계속 유지 시킬 必要가 있다는 前提하에「IT政策패키지2005」를 책정

하였으며, 主要 內容은 6개 分野에 대한 主要施策으로 構成되어 있고, 目的은 行政서비스, 醫療, 敎育 

등 國民의 身邊分野를 中心으로 한 IT의 機能强化 및 IT의 逆機能에 대한 問題點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94) IT産業의 發展에 따라 각 産業部門 및 미시ㆍ거시적 經濟波及效果가 높아지자, “經濟構造改革新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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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바탕으로,보다 進步된 産業競爭力 强化,보다 安全한 社會 등 未來社

會의 建設에 주력하고 있다.96)

2.電子商去來 法制動向

日本은 立憲國家로서 法에 根據한 政策의 樹立 및 推進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法現象에 대하여 行政指導나 종래 法規의 解釋에 의하여 규율하고자 努

力하고 있다.

電子商去來와 관련한 法制97)의 硏究는 通商産業省,郵政省,法務省 등 3개 부

서가 中心으로 되어 多樣하게 논의해왔다.通商産業省의 ‘電子商去來 環境改善

硏究會’는 認證問題,個人情報保護,消費者保護 등을,郵政省의 ‘情報通信利用環

境 整備에 관한 硏究會’는 인터넷상의 情報流通과 情報通信서비스에 있어 不滿

處理시스템 등을,法務省은 認證制度에 관한 多樣한 問題를 檢討하였다.이러한

努力을 거쳐 1999년 “부정액세스行爲의 禁止에 관한 法律”98)이 制定되고,2000

년 “電子署名 및 認證業務에 관한 法律(일명 電子署名認證法)”99)과 個別法令에

서 規定하고 있는 書面의 交付義務에 대하여 電子的 方式을 통한 電子文書의

交付方式을 包含하는 “書面의 交付 등에 관한 情報通信技術의 利用을 위한 關

係法律의 정비에 관한 法律(일명 書面一括法)”100)이 制定되었다.또한 2001년

計劃”에 따라 經濟産業省은 2004년 5월「新産業 創造戰略」을 發表하였으며, 컨텐츠, 로봇 등 7개 分

野별 프로젝트팀을 設置하고 follow up體制를 확립하여 推進하고 있다.

95) e-Japan戰略의 推進을 통해 이룩한 브로드밴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開發을 통한 IT 利用環境의 高

度화를 위해 총무성은 2003년 중장기 비전인 “日本 新 IT 社會를 目標로”라는 보고서에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時代의 개막을 선언하고 제2기 IT 혁명 推進을 위한 政府의 보다 적극적인 차세대 戰略으로

서 「u-Japan 戰略」을 제시하였다. u-Japan 戰略의 主要 目標는 첫째,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利

用할 수 있는 社會實現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社會實現 셋째, 누구

나 안심하고 安全하게 生活할 수 있는 社會 實現 넷째, 개성이 認定되는 활기찬 社會를 實現하는 것이

다(日本總務省,「ICT政策大綱」, 2005). 

96) 박능윤, “日本의 IT 및 未來産業 育成戰略과 SW 育成政策”, http://blog.naver.com/edutre, 2006년 8

월 2일 방문.

97) 日本의 電子商去來 關聯法은 IT政策推進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形成

基本法(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일명 IT基本法)”을 中心으로 하여, 通信放送關聯法, 

情報保護關聯法, 電子去來消費者保護關聯法, 知的財産關聯法으로 나눌 수 있다.  

98)「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不正アクセス禁止法), 1999년 11월 制定.

99)「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電子署名認証法), 2000년 5월 制定.

100)「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IT書面一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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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의 特性에서 發生하는 錯誤問題와 격지자간의 契約成立時期에 대한

특칙을 規定한 “電子消費者契約 및 電子承諾通知에 관한 民法의 特例에 관한

法律(일명 電子契約法)”101),온라인상의 프로바이더(Provider)나 서버를 管理․

運營하는 者와 같은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의 法的 責任을 規定하는 “特定通

信役務提供者의 損害賠償責任의 制限 및 發信者情報의 개시에 관한 法律(일명

온라인책임제한법)”102)이 制定되었으며,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이 “特定商去

來에 관한 法律”103)로 개정되어 電子商去來에 관한 內容이 追加되었다.2002년

에는 스팸메일문제와 관련하여 “特定電子메일送信의 適正化 등에 관한 法

律”104)이 制定되었으며 2004년에는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電子商去來 등에 관한 準則”105)이 制定되었다.106)

이러한 立法活動과 더불어 通産省 산하의 차세대 電子商去來 推進協議會

(ElectronicCommercePromotionCouncilofJapan:ECOM)107)는 電子商去來

를 행하는 事業者에 대한 行動規範으로 “電子商去來에 관한 消費者去來 가이드

라인”을 1998년에 制定하였으며,以後 電子商去來의 多樣化와 國際去來의 擴大

등에 따라 2000년 3월 개정하였다.이러한 立法的 活動과 더불어 電子商去來에

대한 消費者의 信賴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온라인마크(on-linemark)制度를 導

入하여 실시하고 있다.온라인마크制度는 電子商去來를 하고 있는 事業者를 對

象으로 申請을 받아 일정한 審査節次를 거친 후에 적정 事業者라고 認定될 경

우에 마크를 부여하여 쇼핑몰상에 제시하는 制度로서 消費者의 信賴를 保障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役割을 하고 있다.108)

     化法), 2000년 11월 制定.

101)「電子消費者契約及び電子承諾通知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電子契約法), 2001년 6월 制

     定.

102)「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プロバイ

     ダー責任法), 2001년 11월 制定. 　

103)「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特定商取引法), 2004년 5월 최종 개정.

104)「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電子メール送信適正化法), 2002년 4월 制定,    

     2006년 6월 개정.

105)「電子商取引等に関する準則」, 2004년 6월 개정.

106) 日本情報化關聯法令集, http://www.n-i-c.or.jp/it_kanren/index.html, 2006년 8월 30일 방문.

107) 2000년 4월 旣存의 “電子商去來 實證推進協議會(구ECOM)”를 대체하여 설립되어 電子商去來와 消費

者保護를 위한 여러 가지 業務를 推進하고 있다.

108) 고형석, 前揭學位論文, 2002, 7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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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電子商去來와 관련되는 法令으로는 “割賦販賣法”109),“消費者契約法”110),

“不當景品類 및 不當表示防止法”111),“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112)등이 있다.　

Ⅳ.韓國

1.序說

韓國은 1990년 이후 인터넷의 擴散 및 情報通信技術의 급속한 發達로 電子去

來가 급속한 속도로 擴大함에 따라 1998년 2월 “인터넷 電子商去來 綜合對策”

을 發表하였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經濟時代로 進入하고 있는 세계적인 趨勢에

맞추어 經濟와 産業을 電子商去來 體制로 轉換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에 ‘電子

商去來 活性化 綜合對策’을 樹立하였다.이러한 電子商去來에 대한 對策을 汎政

府차원에서 推進하기 위하여 電子去來政策審議會113)를 發足하고 정기적인 會議

를 개최하여 綜合對策에 대한 推進狀況을 점검함과 더불어 電子商去來의 活性

化를 위한 향후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綜合對策에서의 電子商去來 推進原則

을 살펴보면,電子商去來에 대한 주도적인 役割遂行이 市場原理에 따라 民間에

委任하고 있기에 民間主導의 原則을 支持하고,政府는 電子商去來의 안정적인

基本틀을 構築함과 더불어 環境造成의 役割에 주력하는 것이다.아울러 綜合對

策은 2003년까지 電子商去來 先進國으로의 도약을 기본으로 하며,세부적으로

는 電子商去來를 産業과 貿易의 기본축으로 育成함과 더불어 전체 貿易에서 電

子商去來의 比率을 2%,거래액 200억불 內外로 增大한다는 目標를 設定하였

다.114)

그 후 2001년 4월과 2002년 6월 “e-비지니스 擴散 國家戰略”을 樹立115)하였

109)「割賦販売法」, 2002년 12월 최종 개정.

110)「消費者契約法」, 2001년 11월 최종 개정.

111)「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2000년 5월 최종 개정.

112)「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03년 5월 制定.

113) 電子商去來政策審議會는 개정전 電子去來基本法 제21조에 의거하여 電子商去來관련 15개 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汎國家的인 電子商去來 推進戰略을 樹立하기 위하여 電子去來 政策協議會로 설립

되어 活動을 하던중 政府內 政策調停機構로서의 위상과 機能을 강화하여 電子去來政策審議會로 變更

하였다(産業資源部,「e-비지니스 擴散國家戰略」, 2001.4, 6面). 

114)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82-8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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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004년에는 제2의 인터넷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비쿼타스-韓國

(u-korea)推進戰略116)을 樹立하여 推進하고 있다.117)

2.電子商去來 法制動向

현재 韓國의 電子商去來法制 중에는 電子去來基本法과 같이 직접 電子商去來

관계를 規律하는 전문 法律도 있지만,大部分 旣存의 法體系內에서 公正去來와

消費者保護를 도모하거나 電子商去來를 비롯한 情報通信서비스의 일반적인 利

用차원에서 規定하고 있다.

電子商去來에서의 立法은 1999년 UNCITRAL電子商去來 모델법을 受容하여

制定한 “電子去來基本法”과 같은 해 美國과 독일의 電子署名法을 참작하여 制

定한 “電子署名法”에서 시작되었다.그 후 電子商去來分野의 消費者保護를 위

하여 2002년에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2004년에는 디지털環

境에 따른 企業間 決濟의 效率性을 높이는 決濟手段으로 活用함으로써,國民經

濟의 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법”을 制定하였으며,2006년에는 電

子金融去來의 안정성과 利用者 保護를 强化하는 內容의 “電子金融去來法”을 制

定하였다.이와 더불어 2000년에 “電子商去來標準約款”,2001년에 “電子金融去

來標準約款”,2003년에는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指針”을 마련하였다.

韓國의 電子商去來관련 主要 法令을 要約․整理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115) 2002년 e비즈니스 擴散 國家戰略은 ① 中小企業의 e비즈니스 推進力量 强化, ② 電子貿易 中

心國家 實現, ③ 産業의 e비즈니스 가속화, ④ e비즈니스制度 및 기반확충 등 4개 方向에 주로 

焦點을 맞춰 세부과제별로 政策을 推進하여왔다. 이러한 結果, 電子商去來 規模가 2000년 58

조원에서 2002년 178조원으로 크게 擴大되었고, 전체 去來에서 차지하는 電子商去來의 비율도 

2000년 4.5%에서 2002년 12.8%로 증가하는 등 소기의 成果를 거두었다

(http://www.kebic.or.kr/policy/policy.asp, 2006년 9월 25일 방문).

116) 韓國情報通信部, 報道資料: 參與政府, 임기내 지능기반사회(u-Korea) 進入 천명, 2004.6. 1-2面.

117)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81-8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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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韓國의 電子商去來 關聯 主要 法令

法 律 名 主要 內容

情報化促進基本法 情報通信利用者의 權益保護

電子去來基本法

▷ 電子去來에 使用되는 컴퓨터등의 安全性 確保,사이버몰 運營者

의 施設具備 및 關聯情報의 表示,消費者에의 情報提供 등

▷ 電子去來 紛爭調停機構의 設置․運營,紛爭調停 施策의 講究

▷ 消費者 被害의 迅速․公正한 處理를 위한 措置의 마련,消費者

保護法上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의 準用,被害補償機構의 設置

消費者保護法

消費者에 대한 危害의 防止,消費者保護에의 協力,表示 및 廣告의

基準 制定,情報提供,消費者被害의 救濟,消費者團體,消費者保護

施策의 樹立,被害救濟의 請求 및 紛爭調停 등

情報通信網 利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個人情報의 保護,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 등의 遵守事項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不當한 表示․廣告行爲의 禁止,重要한 表示․廣告事項의 告示

不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法律

他人의 商品․營業活動과의 混同을 일으키는 등의 不正競爭行爲

規制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不當한 表示․廣告 등 不公正去來行爲 및 不當한 共同行爲의 規制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割賦契約의 規制 및 買受人의 權利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利用約款의 明示,交付 및 說明義務,不公正條項의 無效,免責條項

의 禁止 등 約款의 規制

電子署名法 認證業務準則 및 認證役務의 提供,個人情報保護 등

電子金融去來法 電子金融去來의 安定性과 利用者 保護를 强化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에 관한 規定

제3절 中國의 電子商去來 法制動向

Ⅰ.序說

1990년대에 들어 情報通信技術의 發展에 따라 主要 先進國家들은 情報化社會

로의 빠른 轉換을 21세기 國際競爭에서 살아남고 發展하는데 가장 重要한 要素

로 認識하고 국가전반의 情報化를 앞 다투어 推進하였다.이러한 趨勢에 부응

하여 中國은 1993년 “國家情報化‘9.5’計劃 및 2010년 長期目標綱要(國家信息化

‘九․五’規劃和2010年遠景目標綱要)”를 制定하고 國家基幹電算網의 構築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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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國家情報化戰略118)을 본격적으로 推進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2001년

8월 總理를 수장으로 하는 國家情報化推進 전담기구119)를 設立하고,電子行政

의 發展을 중점적으로 推進하였다.그 結果 2005년말 현재 縣級이상 大部分 政

府機關이 홈페이지를 開設하였고,십여 개에 이르는 國家基幹電算網을 構築하

는 단계적인 發展目標를 達成하였다.120)이에 따라 2006년 5월 國務院은 새로

운 “2006-2020년 國家情報化 發展戰略”121)을 制定하였고,동 戰略에서 情報化

를 강력하게 推進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발전추세이며 경제사회 변혁을 이끌어

가는 重要한 힘이라 하였고,이것은 이미 中國의 經濟社會發展 새 단계의 시급

한 戰略任務로 대두되었다고 强調하였다.동 戰略에서 제시된 未來 15년 情報

化發展의 戰略目標는 ① 綜合情報 인프라 普及,② 情報技術의 自主創造能力

强化,③ 情報産業 構造 優良化,④ 國家情報 安全保障水準 대폭 向上,⑤ 國民

經濟와 情報社會化의 顯著한 發展,⑥ 新型 工業化發展 模式의 初步的 確立,⑦

國家情報化 發展에 必要한 制度環境과 政策體系의 完璧化,⑧ 國民情報技術 應

用能力의 顯著한 向上 및 이를 통해 情報化社會로 향한 堅固한 基盤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國家情報化戰略의 主要 構成部分인 電子商去來에 관련하여서는 2003

년 공산당 16차 3中全會에서 國民經濟效率의 向上에 있어서 電子商去來의 重要

한 役割을 强調하고,向後 積極 推進하기로 決定하였다.이에 따라 2005년 1월

國務院은 “電子商去來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若干의 意見(关于加快电子商务发展

的若干意见)”을 發表하고 電子商去來發展의 指導思想122)과 基本原則123)을 제시

118) 電子行政의 일환으로 최초로 推進된 國家電算網 프로젝트로는 金橋․金關․金佧이며, 여기서 金橋는 國

家經濟情報通信網, 金關은 세관의 EDI를 통한 通關自動化, 金佧는 金融의 電子化(主要하게는 카드보

급)를 의미한다. 

119) 公式名稱은 國家信息化工作領導小組, 首長은 國務總理가 담당하고 主要 팀원으로는 國家副主席과 副

總理 2명으로 構成되었다.

120) http://www.e-gov.org.cn/dianzishangwu/DianZiShangWu/200606/26.html, 2006년 8월 25일 방문.

121) 동 戰略은 全世界 情報化發展의 基本趨勢를 分析하고 中國 情報化發展의 기본정세를 평가함과 더불

어 中國 情報化發展의 指導思想 및 戰略目標를 제시하였다. 또한 情報化의 조화로운 發展과 發展의 

連續性을 持續하기 위한 情報化 發展戰略重點과 戰略行動을 마련하였으며 政策, 體制, 投資金融, 技術

標準 등 측면의 保障措置를 제시하였다.

122) 指導思想은 科學的 發展觀에 따라 經濟成長方式의 轉換과 綜合競爭力 向上을 目標로 하며, 體制變化

를 통하여 電子商去來發展에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고, 企業情報化의 構築과 電子商去來의 應用을 普

及함으로써 國民經濟 및 社會情報化發展은 물론 中國特色의 電子商去來發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23) 基本原則으로는 첫째, 政府推進과 企業主導 결부 둘째, 環境造成과 普及應用의 결부 셋째, 인터넷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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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또한 동 意見은 電子商去來에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電子去

來,信用管理,安全認證,稅收,市場進入,프라이버시保護,情報資源管理 등 分野

의 立法을 强化함으로써 電子商去來의 健全한 發展을 保障하여야 한다고 强調

하였다.

또한 2006-2020년 國家情報化 發展戰略에서 電子商去來는 戰略行動計劃의 하

나로 選定되었으며,電子商去來發展에 있어서 企業의 主體的 役割과 關聯法制

建設의 必要性을 제시하였다.

Ⅱ.電子商去來 法制動向

中國의 電子商去來에 관한 規制는 經濟水準 및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發達된

上海,北京,廣東 등 地方政府차원에서 行政規範의 形式으로 시작되었다.1999

년 上海市는 “上海市國際經貿電子데이터交換管理規定124)”을 制定함으로써 최초

로 電子文書(EDI)와 電子署名에 대해 定義하고,그의 法的 效力을 認定하였다.

그 후 2000년 9월 “上海市事業者登錄證(인터넷용)管理施行方法”125)을 制定하여

B2C事業者에 한해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位置에 事業者登錄證 電子本을 公開

하도록 하였다.

北京의 경우에는 工商行政管理局에서 電子商去來에 관련하여 主要한 行政規

範들을 制定하였다.특히 2000년에 들어 先後하여 “인터넷經營行爲登記에 관한

通告”126),“電子메일을 통한 商業情報를 發送하는 行爲에 대한 規範에 관한 通

知”127),“인터넷廣告 經營資格의 規範에 관한 通知”128),“홈페이지상 販賣情報公

布行爲의 規範에 관한 通告”129),“인터넷經濟活動에서 消費者合法權益 保護에

관한 通告”130),“經營性 홈페이지에 관한 登記管理潛行方法”131)등을 制定하였

와 實體經濟의 결부 넷째, 중점전략과 조화로운 발전 결부 다섯째, 급속한 發展과 管理强化의 結合이

다.

124) 上海市國際經貿電子數據交換管理規定, 1999년 1월 1일 제정․시행. 

125) 上海市營業執照副本(網絡版)管理試行方法, 2000년 9월 1일 제정․시행.

126)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關與網上經營行爲登記備案的通告, 2000년 3월 31일 제정.

127)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關與對利用電子郵件發送商業信息的行爲進行規範的通告, 2000년 5월 15일 

     제정․시행.

128)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關與對網絡廣告經營資格進行規範的通告, 2000년 5월 16일 제정. 

129)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關與規範網站銷售信息發布行爲的通告, 2000년 6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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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어서 2001년에 “인터넷廣告管理暫定方法”132),2002년에 “電子商去來監督

管理暫定方法”133)을 制定하였다.

地方性法規로는 廣東에서 최초로 “廣東省電子交易條例”134)를 制定하여 電子

文書의 效力과 送․受信時期,代理人의 法的 效力 등에 대해 規定하였다.

電子商去來立法에서 최초로 되는 法律은 2004년 8월에 制定된 전자서명법[電

子簽名法]135)으로써,동법은 電子署名뿐만 아니라 電子文書의 法的 效力을 規定

하는 등 일부 電子商去來基本法의 性格을 띠고 있다.136)그 후 동법의 실질적

인 履行을 위하여 2005년 信息産業部137)는 전자인증서비스관리에 관한 법인

“電子認證服務管理方法”138)과 전자인증서비스비밀번호에 관한 법인 “電子認證

服務秘密番號管理方法”139)이 制定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施行하고 있다.140)

그 외 個人情報保護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信息産業部에서 “인터넷전자메일

서비스관리방법”141)을 制定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規制하고 있으며,電子支給에

관련하여서는 中國人民銀行에서 2001년 “온라인뱅킹관리잠행방법”142)과 2005년

“전자지급지침Ⅰ”143)을 制定하여 規制하고 있다.

또한 電子商去來의 規模가 급격한 擴大를 보이는 가운데 電子商去來의 秩序

와 去來安全 및 當事者들의 合法的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電子商去來法과 個人

130)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關與在網絡经济活动中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通告, 2000년 6월 28일 제정.

131) 經營性網站備案登記管理潛行方法, 2000년 8월 29일 제정,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

132) 網絡廣告管理潛行方法, 2001년 4월 10일 제정,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

133) 電子商務監督管理潛行方法, 2002년 8월 제정.

134) 廣東省電子交易條例, 2002년 12월 6일 제정,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

135) UNCITRAL의 1996년 電子商去來모델法과 2001년 電子署名모델法을 참작하고, 자체실정에 입각하여 

3년간의 論議를 거쳐 2004년 8월 制定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施行되었다.

136) 그러나 電子商去來基本法의 역할에 있어서 電子商去來促進策,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등에 대한 

規定이 결핍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梁士淸, “電子簽名法硏究”, 「計算機世界」, 2004.10,  

22頁).

137) 韓國政府의 情報通信部와 類似한 機能을 갖고 있다.

138) 電子認證服務管理辦法, 2005년 1월 28일 제정,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139) 電子認證服務密碼管理辦法, 2005년 3월 18일 제정,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140) 黃鉦源․朴文進, “中國의 電子署名法에 관한 考察”,「韓國海洋大 人文社會科學論叢」2005년 제13호, 

2006.2, 70面.

141) 互聯網電子郵件服務管理辦法, 2005년 11월 제정.

142) 網上銀行業務管理潛行方法, 2001년 7월 9일 제정․시행.

143) 電子支付指引Ⅰ, 2005년 10월 26일 제정,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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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保護法의 制定을 準備하고 있다.144)

144) 電子商去來法의 경우 武漢大學國際法硏究所를 中心으로 9개 대학에서 2001년부터 示範法의 制定을 

시작하여 2004년말 이미 示範法 草案을 완성한바 있다. 個人情報保護法도 여러 大學과 硏究所에서 共

同으로 초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 50 -

제4장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關係

제1절 消費者個人情報에 대한 保護

Ⅰ.序說

1.個人情報保護의 必要性

情報化社會를 맞이하여 社會 각 分野에서 인터넷과 情報通信技術의 使用이

日常化되면서 個人情報는 過去의 單純한 身分情報에서 오늘날에는 電子商去來,

顧客管理,金融去來 등 社會의 構成,維持發展을 위한 必需的인 要素로서 機能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情報化가 高度化되면서 프라이버시 侵害,個人情報의 不法的

利用 등의 情報化逆機能 問題가 深刻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인터

넷環境의 變化에 따른 個人情報의 範圍擴大로 生體情報,位置情報,네트워크정

보와 같은 새로운 類型이 지속적으로 增加하고 있으며,이러한 새로운 個人情

報 類型들은 또 다시 이로 인한 侵害의 發生 및 被害救濟의 必要性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個人情報의 收集 및 利用이 社會全領域에서 多樣한 形態로 擴大되고

있고 그 規模면에서도 大規模로 收集 利用되고 있기 때문에 個人情報의 流出도

그만큼 增加되었음을 의미한다.個人情報의 濫用으로 精神的ㆍ經濟的 被害가

發生할 수 있으며,名譽毁損 등 深刻한 人格權 侵害도 豫想할 수 있다.145)

個人情報保護와 관련하여 크게 일반적인 保護原則과 未成年保護 및 스팸메

일의 規制로 구분할 수 있는데,최근들어 스팸메일問題가 인터넷利用人口의 폭

발적인 增加에 따라 인터넷의 逆機能으로서의 深刻한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145) 韓國情報保護振興院,「2005年 個人情報紛爭調停 事例集」, 2006, 15-1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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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個人情報의 槪念과 類型

個人情報는 學者마다 또는 關聯規範에 따라 多樣하게 定義되고 있으나 “生存

하는 自然人의 內面的 事實,身體나 財産上의 特徵,社會的 地位나 屬性에 관하

여 識別되거나 또는 識別할 수 있는 情報(데이터)의 總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146)

한편 情報技術의 發達에 따라 個人의 安寧과 利害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모

든 情報로 정의되는 個人情報는 크게 靜態的․記述的(descriptive)情報와 動態

的․推論的(inferential)情報로 구분할 수 있다.147)

<표5>個人情報의 類型

區分 情態的ㆍ技術的 情報 動態的ㆍ推論的 情報

身體ㆍ醫療 血液型,性別,DNA,指紋,心身障碍 病歷記錄,性轉換記錄

人的 事項 이름,住民登錄番號,家族關係,婚姻狀態 離婚記錄,住居記錄

通信ㆍ位置 電話番號,電子郵便,位置情報,會員ID,IP 通話記錄,접속로그,移動記錄

敎育ㆍ訓練 學歷,學校成績,資格證 賞罰記錄

雇傭ㆍ經歷 職業,兵役狀態 雇傭記錄,勤怠記錄

財産ㆍ消費 不動産,所得,保險,신용카드 信用情報,觀覽記錄

政治ㆍ社會 政黨,宗敎,勞組 前科記錄

餘暇ㆍ生活 趣味,餘暇活動 貸與記錄,觀覽記錄

資料 :조동기,인터넷의 日常化와 個人情報保護,2003.

146) 個人情報保護의 硏究에 있어 個人情報, 個人데이터, 個人識別情報, 프라이버시 등 여러 用語가 使用되

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의미로 利用된다고 할 것이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1조 

(b)에서는 “個人데이터란 識別된 또는 識別될 수 있는 個人에 관한 모든 情報”라고 定義하고 있고, 

EU의 域內機關 및 組織에 의한 個人데이터處理에 관련된 個人의 保護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

동에 관한 2000년 12월 18일의 EU議會 및 理事會 No45/2001(EC)規則 제2조(a)에 따르면 “個人데

이터란 識別된 또는 識別될 수 있는 自然人에 관한 모든 情報를 의미하고, 識別可能한 인물이란 특히 

身分證明番號 또는 해당 인물 고유의 身體的․生理的․精神的․經濟的․文化的 혹은 社會的인 存在를 증명

하는 要素中의 하나 또는 복수를 조합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識別할 수 있는 인물의 데이터

를 말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韓國의「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등에 관한 法律」제2조에서는 

個人情報를 “生存하는 個人에 관한 情報로서 姓名, 住民登錄番號 등에 의하여 당해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符號, 文字, 音聲 및 映像 등의 情報를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백윤철․정회근, “電子商去來

와 個人情報保護”,「土地公法硏究」, 2004, 640-641面).

147) 靜態情報는 個人의 현재 狀態 또는 屬性에 대한 記述的(descriptive)情報로서 個人을 識別하거나 

特性을 判別하는 基礎資料를 가리키며, 動態情報는 靜態情報가 축적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

로 個人의 性向이나 行動類型의 分析을 가능하게 해주는 推論的(inferential)情報라고 할 수 있다

(조동기, “인터넷의 日常化와 個人情報保護”,「이슈리포트」, 情報通信政策硏究院, 2003.11, 10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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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人情報의 收集과 侵害現況 및 主要 侵害類型

네트워크에서 個人情報는 온라인 利用者登錄과 쿠키(Cookie)148)를 使用하여

收集되고 있으며,個人情報에 대한 侵害를 誘發하는 대표적인 類型으로는 첫째,

情報主體의 同意없이 情報를 收集하는 경우 둘째,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이외

에 過多한 情報의 要求 셋째,情報管理者가 目的이외의 使用 또는 第3者로의

無斷流出 넷째,不正確한 또는 오류의 個人情報의 使用 다섯째,스팸메일의 송

부 등으로 區分된다.

韓國을 事例로 살펴볼 경우 2005년 한해동안 韓國情報保護振興院에 接受된

個人情報 被害救濟 및 相談申請件은 총 18,206건으로 집계되었으며,그 중 가장

많이 接受된 侵害類型은 他人情報의 毁損․侵害․盜用事例로서 총 9,810건이

接受되어 全體의 53.9%를 차지하였다.

Ⅱ.國際機構動向

1.UN의 디지털화된 個人情報의 規制에 관한 가이드라인(1990)

1)適用範圍

1990년에 通過된 동 가이드라인149)은 모든 公的․私的인 디지털情報에 適用

되며,또한 選擇的 擴張 또는 適切한 調停을 통하여 手記로 作成된 情報에도

適用된다.또한 個人에 대한 情報를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 法人에게도

原則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選擇的으로 適用할 수 있다.그러나 會員國은 다음과

148) 인터넷업체에서는 쿠키를 使用하여 正確한 利用者 統計를 낼 수 있으며, 네티즌이 어떤 제품을 샀는

지, 어떤 分野에 관심이 많은가를 파악할 수 있어 웹사이트 運營者측에서는 쿠키를 利用한 타깃 마케

팅이 可能하다. 그러나 네티즌 立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侵害당할 可能性이 있으며, 최근 쿠키가 廣告

會社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資料確保 手段으로 변칙 活用되면서 私生活을 侵害하는 도구가 되고 있

다. 쿠키파일과 연결된 인터넷 업체의 서버에는 使用者가 檢索한 단어, 오래 머물렀던 사이트, 자주 

購買한 쇼핑물품, 이름, 住所, 신용카드번호, 투자주식 종목 등의 重要한 情報가 담겨 있다. 인터넷 업

체들이 맞춤형 배너광고나 홍보성 이메일 發送에 이 資料를 利用하면서 使用者들의 個人情報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네이버 백과사전). 

149)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1990(http://www.unhchr.ch/html/menu3/b/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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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 그 適用을 排除할 수 있다.먼저 동 가이드라인의 合法性과 公正

性의 原則,正確性의 原則,目的特定性의 原則 및 關聯當事者의 接近의 原則에

대한 變更은 國家安全保障,公共秩序,公益 또는 他人 특히 人道主義的 차원에

서 迫害를 받는 사람의 權利와 自由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認定될

수 있다.이러한 變更은 原則의 制限과 適切한 保安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國

內立法節次에 따라 公表된 同等한 規制 또는 法에 공식적으로 特定되어야 한

다.또한 差別禁止에 관한 原則의 變更은 상기의 事由이외에 國際權利章典 또

는 人間의 權利와 差別禁止分野와 관련된 다른 國家機構에 의하여 認定된 경우

에도 許容된다.150)

2)個人情報의 處理原則

동 가이드라인은 個人情報의 處理를 規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合法性과 公正性의 原則

個人에 관한 情報를 不公正한 또는 違法한 手段으로 收集 또는 處理하는 것

은 禁止되며,國際聯合憲章의 原則과 目的에 違背되어 使用되어서는 아니된다

(동 가이드라인 제A장 1).

(2)正確性의 原則

情報를 保存 또는 編輯의 責任者는 情報의 正確性과 記錄된 情報의 關聯性을

定期的으로 檢討할 義務가 있다.또한 管理者는 漏落의 失手를 피하기 위하여

可能한 완전하게 情報를 保存하여야 하며,定期的으로 또는 파일에 貯藏된 情

報를 使用하는 경우에 最新의 情報로 維持할 義務가 있다(동 가이드라인 제A

장 2).

(3)目的의 特定性의 原則

150) 고형석, 前揭學位論文, 39-4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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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이 提供 또는 利用되는 目的은 適法하고 特定되어야 한다.즉

收集 또는 記錄된 모든 個人情報는 特定한 目的에 關聯性이 있고 適切하여야

한다.따라서 特定된 目的과 違背되는 目的을 위하여 使用될 경우에는 반드시

關聯 當事者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또한 個人情報는 特定된 目的을 達成할수

있는 期間을 초과하여 保存되어서는 아니된다(동 가이드라인 제A장 3).

(4)關聯 當事者 接近의 原則

個人情報를 提供한 사람은 누구든지 不當한 遲延 또는 費用을 負擔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한 情報의 處理與否와 그 內容을 가독성 있는 形態로 받을 수 있는

權利가 있으며,그 情報가 違法하거나 不必要 또는 不適切하게 使用되는 경우

에 適切한 修正 또는 削除를 要求할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修正 및 削除에 관

한 規定을 두어야 하며,이에 따른 제반 費用은 그情報파일의 管理者가 負擔하

여야 한다.이와 같은 原則은 國籍이나 居住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適用

될 것이 要求된다(동 가이드라인 제A장 4).

(5)無差別의 原則

동 가이드라인에서 認定하고 있는 適用除外 事由를 제외하고 人權,人種的

起源,皮膚色,性,政治的 意見,宗敎․哲學上 또는 다른 信念 및 協會 또는 貿

易機構의 會員 등을 包含하여 違法的 또는 獨斷的인 差別을 가져올 수 있는 情

報의 編輯은 禁止된다(동 가이드라인 제A장 5).

(6)保安의 原則

갑작스런 滅失 또는 破壞와 같은 自然的인 危險과 第3者의 不法的인 侵入,

情報의 欺瞞的인 誤用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汚染과 같은 人爲的인 危險을 防

止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제A장7).

2.OECD의 私生活保護와 個人情報의 國際的 流通에 관한 指針(1980)

1)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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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은 國際機構로서 처음으로 個人情報保護에 대한 國際的 政策으

로 會員國에 대하여 法的 拘束力을 갖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責任만을 부과하

고 있다.동 가이드라인은 公的,私的 分野의 모든 情報를 비롯하여 지역컴퓨터

망에서 세계적 컴퓨터망까지 個人情報의 電算處理를 위한 모든 媒體 및 모든

情報處理形態에 適用된다.

2)個人情報保護의 基本原則

동 가이드라인은 個人情報의 處理를 規制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8개 基本原

則을 제시하고 있다.

(1)收集制限의 原則(CollectionLimitation)

個人情報의 收集에는 制限이 있다.모든 個人情報는 合法的이며 公正한 手段

에 의해 收集되어야 하며,될 수 있는 한 情報主體의 認知나 同意가 必要하다.

따라서 盜聽裝置를 利用하는 등 情報主體를 欺罔하여 情報를 提供케 하는 것은

禁止된다.

(2)情報正確性의 原則(DataQuality)

個人情報는 使用目的과 使用範圍가 符合해야 하며,個人情報는 正確하고 完

全하게 항상 更新되어야 한다.情報 그 自體는 이미 利用目的과 관련되어 있으

며 또한 情報가 正確性,完全性,最近性이 缺如되어 情報主體에게 害가 되어서

는 안된다.

(3)目的特定의 原則(PurposeSpecification)

個人情報가 收集되는 目的이 情報收集과 동시에 公開되어야 하고,그 以後의

利用은 收集目的의 達成 또는 收集目的과 兩立될 수 있는 경우에 制限되어야

한다.또한 目的이 變更될 때마다 特定되어야 한다.

(4)利用制限의 原則(UseLimitation)

情報主體의 同意 또는 法的 權限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目的特定의 原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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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特定된 目的이외의 目的으로 情報를 漏泄하거나 使用하는 것은 禁止된다.

利用制限의 基準은 特定된 目的이다.

(5)保安措置의 原則(SecuritySafeguards)

個人情報는 損失,無斷接近,破損,使用,變改,漏泄 등의 危險에 대하여 適切

한 保安裝置를 講究함으로써 保護되어야 한다.

(6)公開의 原則(Openness)

個人情報에 관한 作成,實行 및 政策(情報의 存在,性格,利用目的)은 公開되

어야 한다.이 原則은 個人參加原則이 實質的으로 保障되기 위한 토대이다.

(7)個人參加의 原則(IndividualParticipation)

個人은 自身과 關係된 情報의 存在確認,內容通報要求,異議의 提起 및 訂

正․削除․補完請求權을 가진다.

(8)責任의 原則(Accountability)

情報管理者는 상기 原則이 지켜지도록 必要한 措置를 취할 責任이 있다.151)

Ⅲ.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1)프라이버시 保護에 관한 法律

美國憲法에서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지만 判

例에서는 憲法이 물리적인 프라이버시의 侵害 또는 일정한 行爲를 制限한 점과

관련하여 일정한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고 認定하고 있다.152)이러한 個人情報

151) 고형석, 前揭學位論文, 45面.

152) 김일환, “美國個人情報保護法規에 관한 硏究”, 「美國憲法硏究」 제10호, 美國憲法學會, 

1999, 339面.



- 57 -

保護와 관련된 연방차원의 法令을 살펴보면,기본적으로 聯邦政府機構가 遵守

하여야 할 個人情報利用을 規律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Actof1974)”,電

子的으로 通信되는 情報의 使用을 規律하는 “電氣通信保護法(Electronic

CommunicationsPrivacyActof1986)”,“프라이버시保護法(PersonalPrivacy

ProtectionActof1988)”,원하지 않은 電話通話를 規律하는 “電話個人保護法

(TelephoneConsumerProtectionActof1991)”,父母의 同意없이 웹사이트 또

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兒童의 個人情報를 收集하는 行爲를 規律하는 “兒

童의 온라인프라이버시保護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of

1998)”,“個人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安全法(PersonalDatePrivacyandSecurity

Act of 2005)”, “소비자인터넷정보보관금지법(Eliminate Warehousing of

ConsumerProtectionActof2006)”153)등이 있다.

또한 情報通信기반 전담팀(InformationInfrastructureTaskForce:IITF)인

情報政策委員會를 構成하였으며,그 하부조직인 프라이버시 작업반은 프라이버

시와 個人情報提供 및 利用의 原則을 작성하였다.이 原則은 契約的 接近方法

에 의하여 提供者의 通知와 個人의 同意라는 두 개의 必需要件을 기반으로 하

여 業界의 자율적인 規制를 우선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154)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提供 및 利用原則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크게 모든

國家情報通信基盤(NII)參加者를 위한 一般原則과 個人情報利用者를 위한 原則,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個人에 대한 原則으로 나눈다.155)

(1)모든 NII參加者를 위한 一般原則

① 정보프라이버시원칙(InformationPrivacyPrinciple)

153) 인터넷서비스 利用過程에서 收集된 個人情報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目的외 利用, 情報流出 등 多樣

한 被害가 發生함에 따라 공화당 Edward J. Markey 의원의 창의로 制定된 동 法은 인터넷 웹사이트

를 통해 收集한 모든 個人情報의 保管 및 削除에 관한 國際的 基本原則을 再確認한 것으로서, 利用目

的 達成時 收集情報의 즉시 파기를 原則으로 하되, 法律規定 및 法執行 등에 必要한 경우 예외가 認

定되며, 특히 營利性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 所有者에게 削除義務가 부과되어 適用範圍와 

관련한 制約要素가 없어졌다(“美國, 消費者인터넷情報保管禁止法 制定”,「海外法制動向」제2호, 韓國

消費者保護院, 2006, 16面).

154) 고형석, “假想空間과 個人情報保護”,「인터넷電子商去來硏究」제3권 제2호, 2003, 14面.

155) 韓國電算院,「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1999, 4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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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는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尊重하는 方法으로만 收集,開示,利用될 수

있다.

② 情報完全性原則(InformationIntegrityPrinciple)

個人情報는 不當하게 變更 또는 破壞되어서는 안된다.

③ 情報內容原則(InformationQualityPrinciple)

個人情報는 提供 및 利用目的에 대하여 正確,適時,完全하며 適切한 것이어

야 한다.

(2)個人情報利用者를 위한 原則

① 收集의 原則(AcquisitionPrinciple)

情報利用者는 個人情報收集,開示,利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影響

을 評價하고 현재의 또는 예정되어 있는 행동을 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기

대되는 情報만을 收集하고 保有하여야 한다.

② 周知原則(NoticePrinciple)

個人으로부터 직접 個人情報를 수집하는 情報利用者는 情報의 收集目的,利

用目的,情報의 機密性과 完全性 및 情報內容의 保護手段,情報의 提供 또는 不

提供의 效果,救濟의 權利에 대하여 充分하고도 適切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

다.

③ 保護原則(ProtectionPrinciple)

情報利用者는 個人情報의 機密性 및 完全性을 保護하기 위한 適切한 기술적

및 관리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公正原則(FairnessPrinciple)

情報利用者는 그 利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

인의 인식에 반하는 방법으로 個人情報를 利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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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啓發原則(EducationPrinciple)

情報利用者는 정보프라이버시가 어떻게 保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기 自

身 및 公衆에게 대하여 啓發할 수 있어야 한다.

(3)個人情報를 提供하는 個人에 대한 原則

① 認知原則(AwarenessPrinciple)

個人은 정보의 收集目的,利用目的,情報의 機密性과 完全性 및 情報內容의

保護手段,情報提供 또는 不提供의 效果,救濟權利에 대하여 充分하고도 適切한

情報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權利賦與原則(EmpowermentPrinciple)

個人은 自己의 個人情報를 알 수 있는 수단,自己의 個人情報가 利用될 경우

에 公正을 保障할 충분한 情報內容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個人情報를

정정할 수단,전달 및 처리에 있어서 機密性 및 完全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암

호화 등의 적절한 기술적 통제수단을 갖출 기회,必要한 경우에는 匿名性을 유

보할 기회를 갖음으로써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保護할 수 있어야 한다.

③ 救濟原則(RedressPrinciple)

個人은 個人情報의 不當한 開示 또는 利用에 의해서 損害를 입을 경우,適切

한 救濟手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156)

또한 美國은 國家的 차원의 立法을 통한 規制를 最小化하고 自律的인 規制를

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保護方案에 있어서 다른 國家,특히 EU와 차이가 있

다.따라서 美國企業들은 EU으로부터 美國으로 個人情報를 傳送하는 경우에

EU가 要求하는 適切한 基準의 의미에 대한 不確實을 表明하였으며,이러한 不

確實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美國 商務部와 EU는 세이프하버原則157)

156) 정완용, 前揭書, 201-203面.

157) 세이프하버原則(safe harbor privacy principle)은 告知, 選擇權, 第3者로의 情報提供, 安全性, 情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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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採擇하고 EU에서 美國으로 EU시민의 個人情報를 傳送하는 경우에 EU個人

情報保護指針 제25조에서 規定하고 있는 適切한 保安水準을 제시하는 것으로

認定하였다.158)

2)스팸메일의 規制에 관한 法律

(1)不要請전자메일법

“不要請전자메일법(UnsolicitedElectronicMailActof1999)”은 不必要하고

要請하지 않은 商業的 메일159)의 侵入으로부터 個人,家族 및 인터넷 서비스

供給者를 保護하려는 目的으로 制定되었으며,이메일 受信者 혹은 供給者가 동

법의 規定을 違反한 이메일을 送信하는 者에 대해 行動을 취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하고 있다.

“不要請전자메일법”은 이메일 商業者들이 메시지를 受領者의 메일박스에 보

내고자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즉 첫째,商

業者는 電子郵便을 傳送시 有效한 返還住所를 表示하여야 하고 僞造된 표제정

보를 提供하여서는 안 된다.둘째,스팸메일 提供者는 메일에 리스트로부터 削

除要請文句를 包含하여야 한다.셋째,인터넷서비스 提供者는 자신의 도메인에

‘spam-freezone’을 表示하여야 한다.ISP(Internetserviceprovider)는 自身의

利用者들을 겨냥한 不要請商業메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스팸메

일 提供者를 接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罰金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

을 表示할수 있다.만약 ISP가 스팸메일을 받아들일 경우 반드시 고객이 그 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選擇的 排除(opt-out)裝置를 두어야 한다.한편 스팸메일

無缺性, 接近 및 執行의 原則으로 構成되었다.

158) 고형석, 前揭論文, 15面.

159) 商業的 電子郵便메시지라 함은 電子郵便메시지로서 주로 生産品이나 서비스의 商業的 活用性을 利用

目的으로 廣告하거나 촉진하는 것 혹은 수령인으로 하여금 商業的 目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閱覽하도록 勸誘하는 것을 말한다. 不要請商業的電子郵便메시지라 함은 수령인에

게 우송된 商業的 電子郵便메시지로서 ① 受領者의 事前 同意없이, ② 개시자가 선존하는 事業관계를 

맺지 못한 受領人에게 개시자 혹은 개시자의 제휴인이 당해 개시자로부터 더 이상의 商業的 電子郵便

메시지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受領者의 신청이 있은 후에 혹은 受領者가 特定人이 통제하고 있는 배포

목록으로부터 자신을 배제해달라는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자 혹은 그자의 

제휴인이 發送한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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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信者는 提供者를 提訴할수 있으며,만약 스팸메일 提供者가 ISP의 政策을 違

反하였을 경우 ISP는 메일 메시지당 500달러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不要請淫亂內容과 광고메일의 規制에 관한 法160)

“不要請淫亂內容과 광고메일의 規制에 관한 法(Can-Spam Actof2003)”은

不要請商業的廣告이메일로 하여금 發送者의 住所와 受信拒否權限을 賦與할 수

있도록 要求하고 있다.또한 不要請 商業的 廣告메일에 한해서 適用하던 規制

를 선호와 관계없이 전체 商業的 廣告메일에 適用하도록 그 適用範圍를 擴大시

켰으며,不法스팸메일 發送 건당 罰金을 250달러로 정하고,200만 달러의 罰金

이 加重處罰되는 경우 최대 6백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도록 刑事處罰規定을 대

폭 强化하였다.

동 法案은 發效後 적어도 9개월이 經過하면 FTC는 商業的 廣告메일의 受信

拒否登錄制度(Donotspam registry)를 만들어 履行하도록 規定하였으며,電子

메일의 情報操作에 대한 刑事處罰을 强化하였다.161)

3)兒童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保護法162)

1999년 4월에 制定된 동 法은 兒童의 온라인에서 收集된 情報를 統制하기 위

한 手段을 父母에게 줌으로써 兒童의 個人權利保護를 도모하고 있다.따라서

商業用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運營者가 13歲이하의 兒童으로부터 誘導 또

는 故意로 收集하는 個人情報에 관하여 첫째,父母에게 그들의 情報 利用 內容

通知 둘째,兒童의 個人情報를 收集하기에 앞서 立證할 수 있는 父母의 同意獲

得 셋째,父母에게 子女情報의 第3者로의 公開與否 選擇權 附與 넷째,子女情報

에 대한 父母接近 提供 다섯째,收集情報의 정도이상의 利用을 父母가 防止 可

能 여섯째,必要이상의 情報를 提供할 것을 兒童에게 要求하는 行爲의 禁止 일

160)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Can-Spam 

Act).

161) 김준규외,「主要國 IT法制 比較硏究」,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158-159面.

162)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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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째,情報의 信賴性․保安性․統合性 維持 등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2.유럽연합(EU)

EU는 OECD의 프라이버시 保護指針의 8개 基本原則을 大部分 受容하였으며,

1995년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個人保護 및 當該情報의 自由로운 移動에 관한 EU議

會 및 理事會指針(이하 個人情報保護指針이라 함)”163),1997년 “通信部門의 프라

이버시 保護와 개인데이터 處理에 관한 指針”164)을 制定하였고,그 후 2002년

“E-프라이버시지침”165)을 制定하여 97년 指針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면서 동

指針을 代替하였다.

1)1995년 個人情報保護指針

(1)目的과 範圍

동 個人情報保護指針의 목적은 會員國이 個人情報의 處理에 대하여 自然人의

基本的 人權 및 自由 특히 프라이버시를 保護하는데 있다(동지침 제1조 제1항).

동 個人情報保護指針은 廣範한 個人情報의 處理에 適用되며,適用이 제외되

는 경우는 公安,防衛,國家安全,刑法分野에서 國家活動에 관한 個人情報의 處

理 및 自然人의 純粹한 個人的 또는 가정적인 活動過程에서 행해지는 個人情報

處理에 限定된다(동지침 제3조).

(2)會員國의 主要 義務

가.個人情報가 公正하고 適法하게 處理되도록 해야 한다.

나.個人情報는 特定되고 明示的이며 合法的인 目的으로 收集되어야 하고,

163)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64) Directive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165)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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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目的과 배치되는 方法으로 處理되어서는 안된다.歷史的ㆍ統計的 또는

科學的 目的의 情報處理는 會員國이 適切한 措置를 취하는 것을 條件으로 그

措置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다.個人情報는 그 情報의 收集 또는 處理目的과 관련하여 適切하여야 하

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라.個人情報는 必要한 경우에 正確하고 最新의 것으로 維持되어야 한다.

情報가 收集되거나 處理되는 目的에 비추어서 不正確하거나 不完全한 情報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合理的인 措置가 취해져야 한다.

마.情報의 收集과 處理目的에 必要한 이상으로 情報主體의 識別을 許容하

지 않는 形式을 갖추고,會員國은 歷史的ㆍ統計的 또는 科學的 使用을 위하여

오래기간동안 저장된 個人情報를 위한 適切한 保護措置를 강구해야 한다.

바.제3국으로의 個人情報提供은 제3국이 個人情報保護에 適切한 水準을

認定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166)

(3)제3국으로의 個人情報 提供要件

동 指針은 제25조 제1항에서 제3국이 適切한 水準의 保護를 保障하는 경우에

한하여 情報의 移轉을 許容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다만,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適切한 水準의 情報保護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例外的으로 情報의 移

轉이 許容된다.167)

가.情報主體가 情報移轉에 명백히 同意한 경우

나.情報主體와 管理者間 締結된 契約의 履行에 必要한 情報移轉 또는 情

報主體의 要請에 따른 契約前 措置의 履行에 必要한 情報移轉

다.情報管理者와 第3者간에 情報主體의 利益을 위한 契約의 締結 또는 그

履行을 위하여 必要한 情報移轉

라.重要한 公益上의 理由에 의한 또는 租稅․社會保障 등 法的으로 義務

166) 정완용,「電子商去來法」, 법영사, 2005, 197面.

167) EU 個人情報保護指針 제26조 제1항에서 規定하고 있는 예외(derogations)사유는 情報主體에 대한 

危險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공익 또는 情報主體의 利益이 프라이버시권보다 큰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

적인 경우는 엄격히 解釋해야 하며, 일부 會員國에서는 國內法上으로 예외사유를 좁게 認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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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된 情報移轉 또는 訴訟의 提起․遂行․防禦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移轉

마.情報主體의 重大한 利益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移轉

바.法令上으로 一般公衆이 閱覽할 수 있는 공부로부터 일정 要件을 갖춘

경우에 일어나는 情報移轉의 경우 공부의 閱覽을 請求한 者가 제3국에 所在하

는지,閱覽行爲가 情報移轉에 해당하는지 與否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EU個人情報保護指針은 會員國들이 아무리 個人情報를 철저히 保護하더라도

情報를 傳送 받은 제3국에서 個人情報를 제대로 保護하지 않으면 자국민의 基

本權이 侵害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동 指針에 따라 保護水準을 强化하는 國內

立法을 推進토록 하는 한편 個人情報保護가 미흡한 나라에 대하여는 情報의 移

轉을 금하게 하는 일종의 準相互主義(reciprocity)立場을 취한 것이다.168)

EU指針은 제25조 제1항에서 會員國은 個人情報의 제3국 傳送에 대하여 “제3

국이 適切한 水準의 保護를 保障하는 경우에 한하여 可能하다고 規定하여야 한

다.”는 原則을 정하고,제2항에서는 “제3국에 의한 保護의 適定水準은 하나의

情報移轉作業 또는 일련의 情報移轉作業을 둘러싼 모든 狀況을 考慮하여 評價

하여야 한다.특히 情報의 性質,豫定되어 있는 處理作業169)의 目的과 期間,情

報 送信國과 최종 受信國,당해 제3국에서 有效하게 施行되는 一般的․分野別

法規範,제3국에서 施行되는 전문적 法規範과 保安措置를 考慮하도록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그러므로 EU執行委員會가 제3국이 적정한 水準의 保護를 保障

하지 않고 있다고 判斷하는 경우에는 會員國은 問題가 된 제3국으로의 情報移

轉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170)

2)1997년 通信部門의 프라이버시 保護와 個人데이터 處理指針

(1)目的과 適用範圍

168) 박훤일,「EU 個人情報保護指針 准相互主義 履行方案 硏究」, 韓國情報保護振興院, 2001.11, 3面.

169) 情報處理(data processing)란 컴퓨터 등 自動的 手段(automatic means)을 利用하는지 與否를 불문하

고, 情報의 收集은 물론 記錄, 組織, 貯藏, 變更, 檢索, 相談, 利用, 傳送에 의한 公開, 傳播 기타의 方

法에 의한 情報의 提供, 취합정리, 삭제, 파기 등 情報를 다루는 일체의 行爲를 말한다.

170) 이와 관련하여 EU指針은 집행위가 제3국과 適切할 時期에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고, 情報主體가 명백히 

同意하였거나 法的으로 義務化된 경우, 情報主體의 重大한 利益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 등에는 

例外를 認定하고 있다.



- 65 -

동 指針은 通信部門에서 개인데이터의 處理와 관련한 基本的 人權과 自由,

특히,프라이버시권의 균등한 保護水準을 保障하고,共同體에서 위 데이터와 通

信設備 및 서비스의 自由로운 移動의 保障이 要求되도록 각 會員國 規定의 調

和를 提供한다.

한편 共同體法의 範圍外의 活動 및 公共安全,防衛,國家安全에 관한 活動(國

家安全問題의 活動에는 國家의 경제복지 包含),그리고 刑法領域의 國家活動에

는 適用되지 않는다(동 지침 제1조).

(2)主要 用語의 定義

가.加入者란 위 서비스의 供給으로 公衆通信서비스事業者와 契約하는 自

然人 또는 法人 當事者를 가리킨다.

나.利用者란 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加入함이 없이 私的 또는 商業目的

을 위해 公衆 通信서비스를 利用하는 모든 自然人을 가리킨다.

다.公衆通信網이란 公衆通信서비스提供을 위해 一部 또는 全部 使用되는,

有線,無線,光 또는 기타 電子手段으로 限定된 종결점간의 信號傳達을 許容하

는 傳送시스템 및 適用可能한 交換裝備 그리고 기타 資源을 말한다.

라.通信서비스란 무선 및 텔레비전 放送을 除外한,通信網에 관한 信號의

傳送 및 傳達을 전부 또는 일부 提供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동 지침 제2조).

(3)主要 內容

가.公衆通信서비스事業者는 必要에 따라 네트워크 保安에 관한 公衆通信

網의 事業者와 함께 그의 서비스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適切한 技術的,管理的

手段을 취해야 한다.그들의 履行技術 및 費用을 考慮하여,이들 諸手段은 당면

危險에 適切한 保安水準을 保障해야 한다.네트워크 安全을 侵害하는 特別한

危險의 경우,公衆通信서비스事業者는 위 危險과 그 費用들을 包含한 實現可能

한 救濟策에 관해 加入者에게 告知해야 한다.

나.會員國들은 國際規定을 통해 公衆通信網 및 公衆通信서비스의 手段으

로 通信秘密을 保障해야 한다.특히,그들은 관련 利用者의 同意없이,利用者外



- 66 -

의 第3者에 의한 通信의 聽取,盜聽,貯藏 또는 기타 監聽이나 監視 등을 禁止

해야 한다.그러나 商業去來나 다른 營業通信에 證據를 提供할 目的으로 하는

適法한 營業行爲중의 合法的으로 認可된 通信記錄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다.會員國들은 發信者와 受信者의 프라이버시권과 加入者들의 과금청구

수령권이 調和되도록 國內 規定을 適用해야 한다.예를 들어,通信을 위한 충분

한 대체 양식을 保障하거나 지불이 위 利用者와 加入者에 입수가 可能하도록

해야 한다(동 지침 제7조).

라.直接 마케팅을 目的으로 하는 사람의 干涉없는 自動發信시스템(自動發

信기기)또는 팩스의 使用은 加入者의 事前 承諾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또한

상기 이외의 手段을 利用하여 직접 마케팅을 目的으로,加入者의 承諾없이 또

는 그러한 電話를 받기 원하지 않는 加入者에 대하여(두 選擇事項은 각 國家의

立法에 따라 決定된다)無料의 未要請이 許容되지 않도록 適切한 手段을 강구

하여야 한다(自然人加入者에게만 適用).

3)2002년 E-프라이버시指針171)

여기에서는 97년 통신부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 처리지침에 대한

보완사항만 살펴보기로 한다.

(1)不要請 商業的 情報의 發送禁止

消費者의 事前 同意없이 그의 通信住所,즉 팩스,자동응답기,전자메일 혹은

문자메시지로 商業情報를 보내는 것을 禁止한다.여기에서 消費者의 事前 同意

이라 함은 該當情報를 接受한다는 消費者의 意思表示가 명백하고 特別하게 說

明된 것을 가리킨다(동 지침 제13조 제2항).

(2)쿠키(cookies)의 使用制限

171)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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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는 웹사이트와 네티즌의 컴퓨터를 媒介해주는 情報를 담고 있는 소량

(4kb이하)의 파일로서 廣告會社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資料確保 手段으로 變

則 活用되면서 私生活을 侵害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保護指針은 쿠키의 使用을 許容하나,반드시 쿠키의 使用目的과

저장된 個人情報內容을 消費者에게 告知해야 하며,또한 쿠키사용 거부시스템

을 設置하여 消費者가 쉽게 拒絶할 수 있도록 措置해야 한다(동 지침 제25조).

(3)利用者使用記錄의 保管에 대한 制限

利用者가 인터넷열람 혹은 온라인거래를 進行할 경우 네트웍상 인터넷 및 通

信使用記錄이 남게 된다.이러한 記錄情報는 利用者個人情報의 일종으로 간주

되며,반드시 旣存目的을 實現하는데 必要한 기간까지 保存할 수 있으며 관련

個人情報保護法令의 規制를 받는다.즉,記錄保存이 利用者에게 通信記錄을 提

供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利用者에게 송부(受領確認)한 후 保存記錄情報를

削除 혹은 利用者身分을 대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만,電算用 使用記錄에

대해서는 會員國이 規定한 정산이의 申告期間까지 保存할 수 있다.그 외 使用

記錄保存이 販促目的이라면 利用者의 事前同意를 거쳐야 하며,이러한 경우에

도 販促情報를 提供後 使用記錄을 削除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6조).

(4)利用者 地理位置情報의 使用에 대한 制限

利用者 地理位置情報라 함은 利用者 設備所在 地理位置를 識別 및 認定할 수

있는 데이터정보를 가리킨다.利用者 地理位置情報의 使用은 반드시 利用者의

事前同意를 거쳐야 하며,利用者에게 부가가치 정보서비스172)를 提供하는데 制

限된다.또한 利用者의 同意를 구함에 있어서 事前에 使用目的,使用方法,使用

期間 및 第3者에 提供與否 등에 대해 詳細하게 說明해야 한다.그 외에 事前

同意한 경우에도 利用者는 수시로 同意를 撤回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 서비스

提供者는 간단하고 操作하기 쉬운 撤回에 必要한 體制와 手段을 無料로 提供해

172) 구체적으로 使用記錄, 日氣豫報, 旅行情報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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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동 지침 제9조).

3.日本

1)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日本은 民間部門에 適用되는「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을 2003년 5월 制

定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施行에 들어갔다.동법은 民間事業者 중에서 컴퓨

터 등을 利用해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化된 個人情報 데이터베이스를 事業에

利用하는 事業者를 規律對象으로 한다.173)다만,民間事業者 중에서 취급하는

個人情報의 量 및 利用方法으로 보아 個人의 權益을 侵害할 우려가 적은 事業

者는 정령으로 規律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동법은 個人情報의 保護와 利用의

均衡을 重視하고174)民間部門에 대한 行政機關의 直接的 關與보다는 自律規制

(self-regulation)가 가동되지 않을 때 行政機關이 關與하는 民間自律 規制方式

을 취하고 있다.175)

(1)目的과 基本理念

高度情報通信社會의 발전에 따른 個人情報의 適正한 취급과 관련 國家ㆍ地自

體의 責務 및 個人情報 취급사업자의 義務 등을 규정하고 個人權益을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여기에서 個人情報는 姓名,生年月日 등 個人을 識別

할 수 있는 情報를 가리키며,個人情報취급사업자는 國家機關ㆍ地自體ㆍ獨立行

政法人 및 기타 정령에 의해 지정된 者 등이 해당된다.또한 個人情報는 個人

173) 日本의 個人情報保護法은 個人情報의 不正取得이나 目的외 利用을 禁止함과 동시에 本人의 同意없이 

個人情報는 누설하는 차단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며, 5,000건 이상의 個人情報 데이터를 보유한 事

業者를 規制對象으로 한다. 

174) 日本에서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本人의 同意를 받지 않은 個人情報가 일체 비밀에 부쳐지는 현상

이 만연하고 있다. 예컨대, 警察은 事件․事故의 절반 이상을 익명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地域自治會에

서는 地自體로부터 救護對象 獨居老人의 명단을 입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전체가 ‘익명사

회’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중앙일보, “日本社會 ‘익명의 덫’에 걸리다”, 

2005.11.1).

175) 韓國情報保護振興院,「2003 個人情報保護白書」, 2004.1, 254-25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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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人格尊重이라는 基本理念하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적정하게 도모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

(2)基本原則

동법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① 利用目的에 의한 制限,② 適正한 取得,③ 正

確性의 確保,④ 安全性의 確保,⑤ 透明性의 確保에 관하여 規定하고,個人情

報를 취급하는 者는 이러한 基本原則에 따라 個人情報의 適正한 취급에 努力해

야 한다.

(3)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의 義務와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施策

먼저,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에 대하여 個人情報의 適正한 취급을 위하여 필

요한 施策의 책정과 그 실시책무를 부과하고,나아가 政府에 대하여 行政機關

의 個人情報保護의 法制化와 獨立行政法人․特殊法人의 個人情報保護의 法制

化,그리고 특히 適正한 취급의 嚴格한 실시를 確保할 필요가 있는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法制上의 조치를 義務化하고 있다(동법 제11조).다음으로 個人情

報의 保護에 관한 基本方針,國家의 施策,고충처리를 위한 조치,國家와 地方

公共團體의 役割分擔,地方公共團體의 施策 그리고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의 協

力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 내지 제18조).

(4)個人情報 취급사업자의 義務

個人情報 취급사업자의 義務에 있어서 個人情報 취급사업자는 ① 不法的 手

段에 의한 情報取得 禁止,② 第3者에 대한 情報提供 禁止,③ 본인청구에 근거

한 情報公開,④ 정보누설 금지,⑤ 정보취급시 본인에 대한 통지,⑥ 공표 등

의 義務事項을 遵守해야 한다(동법 제20조 내지 제29조).

(5)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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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機關의 個人情報 취급사업자가 義務事項을 위반했을 경우에 6개월 이하

의 懲役 또는 30만엔 이하의 罰金을 부과한다.한편 行政機關의 個人情報취급

업자 등이 正當한 이유없이 個人情報를 파일을 提供할 경우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에 처하며,職務이외의 目的으로 個人의 秘密事項이

기록된 문서를 收集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만엔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2)스팸메일의 規制에 관한 法律

日本은 스팸메일에 대한 規制를 强化하기 위해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 및

施行規則을 개정하고,特定電子메일의 送信의 適正化 등에 관한 法律 및 施行

規則을 制定하였다.

가)特定商去來에 관한 法令의 개정

(1)제1차 개정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의 개정

日本은 電子메일에 의한 일방적인 商業廣告,특히 휴대전화에 送信되어지는

스팸메일의 問題가 급속히 擴大되고 社會問題化됨에 따라 消費者團體 등으로부

터 시급한 對應이 요구되었다.이에 따라 商去來의 適正化 및 消費者保護의 强

化를 도모한다는 觀點에서 종래부터 이러한 商業廣告를 規制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令에 의한 適切한 對應이 모색되었다.이러한 狀況

下에서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對應可能한 事項부터 施行한다는 方

針아래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을 개정하여 通信販賣 등에 관계되는

廣告에 대하여 새로운 表示事項을 追加하여 施行하게 되었다.

동 規則의 改訂內容을 보면 ① 商業廣告메일을 보내는 通信販賣事業者 등 事

業者는 반드시 메일의 住所를 表示하도록 하였고(規則 제8조 제1항 제8호),②

商業廣告라는 뜻을 表示하기 위하여 送信者의 메일주소나 표제부(title)에 ‘廣告’

라고 하는 表示를 하도록 하였으며(規則 제8조 제3항),③ 消費者가 電子메일의

受信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連絡을 행할 수 있는 連絡方法을 表示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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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되(規則 제8조 제1항 제9호),표제부에 ‘連絡方法無’라고 表示하는 것으로

連絡方法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例外를 認定하였다(規則 제8조 제2항).

(2)제2차 개정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 및 同法 施行規則의 개정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의 개정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스팸메일

에 대한 表示方法 등이 추가되었으나,이에 추가하여 ① 消費者가 電子메일에

의한 商業廣告의 受信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의 連絡을 通信販賣事業者 등에

게 행한 경우에는 그 消費者에 대하여 商業廣告의 再送信을 禁止하도록 하고,

② 이를 위하여 消費者가 해당 메일을 送信한 通信販賣事業者 등에게 連絡할

수 있는 方法의 表示를 義務化하여야 한다는 消費者團體 등의 要請에 따라 동

內容(規則 제11조 및 제12조의 2)을 反映한 特定商去來에 관한 改訂法律이 4월

19일 공포되고,7월 1일부터 施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1일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施行規則도 개정되어 7월 1

일부터 法과 함께 施行되었으며,通信販賣事業者 등이 전자메일에 의하여 商業

廣告를 보내는 경우 遵守하여야 하는 事項이 變更되었다.그 內容을 보면 ①

메일의 표제부(title)란의 앞부분에 ‘未承諾廣告’라고 表示(이전까지 義務化되었

던 ‘廣告’라는 表示를 ‘未承諾廣告’라는 表示로 變更함)하도록 하고,‘未承諾廣告’

라는 문구는 메일의 본문과 동일한 문자코드로 符號化하여 表示하도록 하며(規

則 제8조 제2항),② 메일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 事業者의 姓名 또는 名稱 및

受信拒否의 通知를 받기 위한 電子메일의 住所를 각각 表示하도록 하고,該當

表示의 앞에 ‘事業者’로 表示하도록 하였다(동 規則 제10조의 4).176)

나)特定電子메일의 送信의 適正化 등에 관한 法令

176) 스팸메일의 表示와 관련하여, 메일의 표제부의 앞부분에 ‘廣告’라고 表示하던 것을 ‘未承諾廣告’라는 

表示로 變更하였는데 이는 消費者 등의 請求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送信되어진 廣告메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터링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消費者는 메일의 표제부를 보고, 

‘未承諾廣告’라고 表示된 메일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삭제하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메일소프

트상의 操作이나 소위 필터링서비스가 可能한 경우에는 표제부에 ‘未承諾廣告’라고 表示된 메일을 모

두 受信拒否를 할 수 있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또한, 受信拒否의 通知를 받기 위한 전자메일의 住

所를 表示하도록 함으로써 受信拒否의 通知를 하는 것이 容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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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조문 및 부칙 2개 항으로 構成된 特定電子메일의 送信의 適正化 등에

관한 法律은 스팸메일의 防止를 위하여 ① 大量의 加工住所를 生成하는 소프트

웨어를 使用한 送信을 禁止하고,② 大量의 加工住所를 包含한 메일에 대하여

는 電氣通信事業者가 配送拒否,③ 電氣通信事業者에게 스팸메일의 防止를 위

한 技術의 開發 및 導入努力의 義務를 削除,④ 스팸메일의 受信에 의한 被害

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商業廣告,즉 스팸메일이라는 事實을 알 수 있도록 하는

表示를 義務化함과 동시에 送信하지 말 것을 通知한 者에 대하여는 다시 送信

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苦衷處理 制度를 두도록 하였다.

(1)目的

이 法은 일시에 多數의 者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特定電子메일의 送信 등에

의한 전자메일의 送ㆍ受信上의 지장을 防止할 必要性이 發生하고 있다는 것을

考慮하여 特定電子메일의 送信의 適正化를 위한 措置 등을 정함으로써 전자메

일의 利用에 관한 양호한 環境의 整備를 도모하고,이로써 高度情報通信社會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2)定義

이 法律에서 特定電子메일이라 함은 事前에 그 送信을 하는 것에 同意하는

취지를 電子메일의 送信을 하는 者(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및 營業을 영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個人에 한한다.이하 ‘送信者’라 함)에 대하여 通知한 者

등 일정한 者 이외의 個人에 대하여,送信者가 自己 또는 他人의 營業에 관한

廣告 또는 宣傳을 행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送信을 하는 전자메일을 말한다(동

법 제2조).

(3)表示義務

特定電子메일의 送信에 있어서 特定電子메일이라는 事實,당해 特定電子메일

送信者의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特定電子메일의 送信에 利用한 電子메일의

住所,受信拒否者로부터의 送信을 받기 위한 당해 送信者의 전자메일주소,特定

電子메일의 送信者의 電話番號 등을 表示할 것을 義務化하고 있으며(동법 제3

조),각 表示事項의 구체적인 表示方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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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定電子메일이라는 事實은 ‘未承諾廣告’로 表示하고,당해 特定電子메

일에 관계되는 표제부의 가장 앞부분에 表示한다(동 規則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② 特定電子메일의 送信者의 姓名 또는 名稱은 당해 特定電子메일에 관계

되는 통신문보다 앞部分에 表示한다(동 規則 제2조 제1항 제2호).

③ 特定電子메일의 送信에 利用한 電子메일의 住所는 당해 特定電子메일

에 관계되는 送信者의 電子메일의 住所의 표시부에 表示한다(동 規則 제2조 제

1항 제4호).

④ 受信을 拒否하는 者로부터의 通知를 받기 위한 당해 送信者의 電子메

일의 住所는 特定電子메일에 관계되는 통신문보다 앞部分에 表示한다(동 規則

제2조 제1항 제2호).

⑤ 特定電子메일의 送信者의 住所 및 電話番號의 表示場所는 特別한 制限

은 없으나,접속이 可能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規則 제2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은 表示方法은 特定商去來에 관한 法律施行規則의 內容과 동일하나,

메일본문의 통신문보다 가장 앞부분에 送信者의 姓名 또는 名稱 및 受信拒否의

通知를 받기 위한 電子메일의 住所를 각각 表示하도록 하고,해당 표시의 앞에

‘送信者’로 表示하도록 한 점,그리고 送信에 利用된 電子메일의 表示는 送信에

使用된 電子메일의 住所의 表示에 관한 部分,소위 발신자(from)란에 表示하는

것을 義務化한 점에 차이가 있다.

(4)拒否者에 대한 送信의 禁止

送信하지 말 것을 通知를 한 者에 대하여는 通知後 그에 違反하여 送信者가

特定電子메일을 送信하는 것을 禁止한다(동법 제4조).

(5)加工電子메일의 住所에 의한 送信의 禁止

自己 또는 他人의 營業에 관한 廣告 또는 宣傳을 행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送

信者가 프로그램을 活用하여 작성한 加工電子메일의 住所로 電子메일을 送信하

는 것을 禁止한다(동법 제5조).

(6)措置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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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장177)은 送信者가 일시에 多數의 者에 대하여 행하는 特定電子메일

의 送信 기타의 전자메일의 送信에 관하여 表示義務,拒否者에 대한 送信의 禁

止 또는 加工電子메일의 住所에 의한 送信의 禁止를 遵守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자메일의 送ㆍ受信上의 지장을 防止할 必要가 있다

고 認定하는 때에는 是正을 위한 命令을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7)주무기관장에 대한 申請提案

① 特定電子메일의 受信을 한 者는 表示義務 또는 拒否者에 대한 送信의

禁止에 違反하여 당해 特定電子메일의 送信이 이루어 졌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주무기관장에게 적당한 措置를 취할 것을 申請할 수 있으며,② 주무기관장은

申請이 있는 때에는 必要한 調査를 행하고,그 結果에 근거하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 法律이 정하는 措置 혹은 기타 적당한 措置를 취하도록 規

定하고 있다(동법 제7조).

(8)電氣通信事業者에 의한 情報의 提供 및 技術의 開發 등

① 電子메일에 관계되는 役務를 提供하는 事業者는 그 役務의 提供者에

대하여 特定電子메일에 의한 전자메일의 送ㆍ受信上의 지장의 防止에 기여하는

情報의 提供에 努力하도록 規定하고(제9조 제1항),② 電子메일에 관계되는 役

務를 提供하는 事業者는 特定電子메일에 의한 전자메일의 送ㆍ受信上의 지장의

防止에 기여하는 技術의 開發 또는 導入에 努力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9)電氣通信役務의 提供의 拒否

電氣通信事業者는 일시에 多數의 加工電子메일의 住所를 受信者로 하는 電子

메일의 送信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電氣通信役務의 提供에 顯著한 지장을

發生시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送信을 한 電子메일에 대하여 電

氣通信役務의 提供을 拒否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177) 여기서 주무기관장이라 함은 일본의 총무성 장관을 가리키며, 한국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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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罰則

주무기관장은 表示義務,拒否者에 대한 送信의 禁止 또는 加工電子메일의 住

所에 의한 送信의 禁止를 遵守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電子메일의 送ㆍ受信上의 지장을 防止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여 행하는 是正

命令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50만엔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다.

4.韓國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韓國의 法令은 統一化되어있지 않고 個人情報를 保管하

고 있는 機關 또는 情報의 類型에 따라 區分되어 있다.178)電子商去來에서의

個人情報는 電子去來基本法에서 基本 保護原則을 제시한 외에 기본적으로 “情

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이하 ‘情報通信網法’이라 함)”의

適用을 받으며,“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이하 ‘電子商去

來 消費者保護法’이라 함)”에서도 電子商去來를 利用하는 消費者의 個人情報保

護에 대하여 同法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다.179)

1)個人情報保護에 관한 一般規定

(1)個人情報의 收集과 利用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가 利用者의 個人情報를 收集하는 경우 그의 同意를 必

要로 한다(동법 제22조).同意를 얻기 위해서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 등

과 收集 및 利用目的,第3者에게 提供할 경우에 그 提供目的과 그 情報의 內容

및 受領者 그리고 그의 權利와 行使方法 등을 告知하거나 利用約款에 明示하여

야 한다(동법 제22조 제2항,個人情報保護指針 제6조).事業者가 이를 利用者에

게 通知함은 대개 서비스이용약관에 明示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점이다.事業

178) 公共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에 대하여는 1996년에 制定된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情報通信網上의 個人情報는 “情報通信網 利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信用情報는 

“信用情報의 利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通信秘密은 “通信秘密保護法”, 金融去來情報는 “金融實名去

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이 適用된다.

179) 고형석, “假想空間과 個人情報保護”,「인터넷電子商去來硏究」제3권 제2호, 2003.8, 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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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가 利用者에게 告知하는 方法과 利用約款에 明示하는 方法을 擇一하도록 規

定되어 있다.개별적으로 利用者가 告知를 원할 경우에는 利用約款에 明示만으

로 갈음하기 곤란하다.구체적으로 第3者의 受領者를 事前에 特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告知가 必要할 것이다.적어도 告知는 서비스이용약관에는 일반적인

공지사항을 제시하고,告知는 個人情報의 主體에게 개별적으로 告知하는 節次

를 竝行하여야 EU의 個人情報原則과 符合된다고 判斷된다.

또한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는 그 利用者의 同意에 의해서도 告知 혹은 利用

約款 明示範圍를 초과하여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고(제24조 제1항),또한 그

個人情報를 提供받은 者도 提供目的이외로 利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지 못

한다(제2항).여기서 收集의 目的과 提供의 目的이 동일한 경우와 相異한 경우

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 사전 및 사후적인 그러한 目的을 개별적으로 判斷하는

問題는 容易하지 않다.따라서 이에 관한 具體的인 基準을 별도의 指針에 의해

서 제시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2)個人情報 處理의 制限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 등은 他人에게 利用者의 個人情報의 收集․取扱․管理

등을 委託時 그 事實을 事前에 利用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제25조 1항).이는

個人情報의 處理者를 서비스提供者의 이행보조자로 明示함으로써 個人情報의

侵害에 따른 紛爭에서 利用者의 立證責任을 완화할 수 있다.따라서 處理者의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와의 內部關係를 考慮하여 不眞正連帶責任

또 使用者의 責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情報主體의 損害賠償을 容易하게 解

決할 수 있다.

(3)利用者의 權利

利用者는 個人情報의 收集이나 利用 및 第3者에게 提供에 대한 同意를 언제

든지 撤回할 수 있으며,자신의 個人情報에 대한 閱覽 또는 個人情報를 利用하

거나 第3者에게 提供한 내역을 要求할 수 있고,자신의 個人情報에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그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1,2항).이는 情報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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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自己情報에 대한 決定權과 자기 데이터에 대한 財産權의 認定을 前提로 解

釋할 수 있다.따라서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는 情報收集의 目的達成,保存期間

또는 利用期間의 滿了 혹은 情報主體가 利用同意를 撤回한 경우 지체없이 收集

한 情報를 破棄하는 등 必要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제30조 제3

항).

(4)情報通信網에서의 禁止行爲

情報通信網의 利用者가 禁止行爲를 違反한 경우 刑罰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2조).正當한 接近權限이 없이 또는 許容된 權限을 超過하여 侵害하는 경우

(해킹),正當한 理由없이 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毁損․滅失․

變更․僞造 또는 그 運用을 妨害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傳達․流布하는 行爲를

禁止한다(제48조 제1,2항).누구든지 情報通信網에 의하여 處理,保管 또는 傳

送되는 他人의 情報를 毁損하거나 秘密을 侵害,盜用 또는 漏泄을 禁하며,속이

는 行爲로 다른 사람의 情報를 收集하거나 提供하도록 誘引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49조).

(5)個人情報 紛爭解決의 私法依存 抑制

通信網을 利用한 情報收集과 利用 및 處理에 관해서 個人情報侵害의 우려와

手段 및 多數의 利害關係가 複雜하게 관련된다.따라서 EU를 비롯한 대다수

國家는 個人情報保護院(privacycommissioner,dataregister)을 設立하여 紛爭

의 調停과 仲裁 등을 利用하여 대다수 事件을 當事者間의 和解나 妥協에 의해

서 解決함으로써 情報通信의 新技術의 開發에 따른 侵害類型의 多樣化와 法規

範의 遲延으로 法院에 의한 紛爭解決을 可能한 자제하는 立場이다.따라서 韓

國도 法院에 의한 裁判過程이 2次의 情報公開 내지 侵害를 야기하기 때문에 當

事者間의 私的自治에 의한 契約의 履行을 위해서 仲裁나 調停節次의 導入方案

을 明示하고 있다.즉,韓國情報保護振興院안에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를 設置

하여 紛爭을 解決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3-40조).또한 國家간 個人情報移

轉,通信網에서 靑少年保護義務,通信網安全性 維持 등의 業務를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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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나 國際機構와 協力하고(동법 제53조),서비스제공자가 利用者의 個人情報

에 관하여 法違反의 國際契約締結을 禁止하고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2)靑少年의 保護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가 만 14歲 미만의 兒童으로부터 個人情報를 收集하거

나 利用 또는 第3者에게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

어야 하며,이 경우 그 兒童에게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기 위하여 必要한 法

定代理人의 姓名 등 最小限의 情報를 要求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1항).또한

法定代理人은 前項 同意를 撤回할 수 있으며,당해 兒童이 提供한 個人情報에

대한 閱覽 또는 오류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2항).

또한 情報通信網의 有害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法

에 의해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 또는 確認되어 告示된 情報를 情報通信網으

로 提供하는 者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을 表示하여야 하고,靑少年有害媒體物을

廣告하는 내용의 情報를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形態로

靑少年에게 傳送하거나 靑少年 接近을 制限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展示하여

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2조).

3)스팸메일에 대한 規制

情報通信網法 제50조에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傳送의 制限하고 있는바,

첫째,누구든지 電子郵便 그 밖의 電子的 傳送媒體를 利用하여 受信者의 명시

적인 受信拒否意思에 반하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傳送하여서는 아니된

다.둘째,受信者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傳送하고

자 하는 者는 당해 受信者의 事前 同意를 얻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다만,

例外規定으로,財貨 및 用役의 去來關係를 통하여 受信者로부터 직접 連絡處를

收集한 者가 그가 取扱하는 財貨 및 用役에 대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를 傳

送하고자 하는 경우와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제13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廣告 및「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제6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電話勸誘의 경

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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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中國은 아직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立法이 마련되지 않았고,프라이버시도 구

체적인 人格權으로 明確하게 規定되지 않고 있다.憲法 제38조에서 “公民의 人

格尊嚴은 侵害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方法으로도 公民에 대해 侮辱․誹謗․誣

告․謀陷하는 것을 禁止한다.”고 規定하고 있고,民法通則 제101조에서 “公民과

法人은 名譽權을 가진다.公民人格의 尊嚴性은 法律로 保護되며 侮辱이나 誹謗

등의 方式으로 公民이나 法人의 人格이 損傷돼서는 안된다.”고만 規定하고 있

다.상기 條文에서는 人格尊嚴에 대하여 세부적인 定義를 내리지 않았으며,프

라이버시도 언급되지 않았다.180)

또한 最高法院은 “民法通則施行에 관한 若干의 意見”제140조에서 “書面ㆍ口

頭 등 方式으로 他人의 私生活을 宣傳하거나 혹은 事實을 捏造하여 他人의 人

格을 비하 및 모욕,비방 등 형식으로 他人名譽를 훼손,추락시켜 일정한 影響

을 미친 경우 公民의 名譽權을 侵害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規定하고,1993년에

公布된 “名譽權事件의 審理관련 若干問題에 관한 解答”제7조 3항에서 “他人의

同意없이 他人의 私生活을 公開하여 그의 名譽毁損을 초래한 경우 名譽權을 侵

害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解釋하였다.따라서 現行法上으로는 프라이버시권과

名譽權이 동일한 範疇로 混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 2000년에 制定된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제12조에서 “전자게

시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加入者 個人情報의 秘密을 지켜야 하며,인터넷加入

者의 同意없이 他人에게 漏泄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고,“컴퓨터정보네트

워크 國際인터넷安全保護管理辦法”제7조와 “컴퓨터정보네트워크 國際인터넷管

理潛行規定實施辦法”제18조에서도 “使用者의 通信自由와 通信秘密은 法律에

의해 保護되며,인터넷으로 惡意的인 情報를 散發하거나 他人의 名義를 盜用하

여 情報를 퍼뜨리거나 他人의 私生活을 侵犯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으

나 역시 私生活에 대한 明確한 定義가 없다.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메일서비스관리방법”181)을 통하여 規律하고

180) 그러나 大部分 學者들은 人格尊嚴은 基本的인 法律範疇用語로 名譽, 姓名, 肖像, 프라이버시 등 內容

을 包含한다고 主張하고 있다(張新保,「中國侵權行爲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204面). 

181) 互联網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2006년 2월 20일 制定, 2006년 3월 30일부터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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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 규정은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의 流布,淫亂物 등 不法情報

및 기타 피싱(Pishing)과 같이 詐欺的 手段으로 이메일을 利用하는 것을 포괄

적으로 規制하고 있다.또한 이메일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는 許可 또는 登

錄을 要求하고,許可를 득하지 않았거나 登錄을 하지 않은 ISP등 통신서비스

提供者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提供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메일 送․受信을

媒介하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 및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를 직접적인 規律對象

으로 하고 있다.이밖에 옵트-인(Opt-In)方式182)을 規制의 基本原則으로 採擇하

고 ‘인터넷이메일불만처리센터’를 中心으로 하는 國家的인 不滿處理體系를 마련

하였다.

그 외 地方行政機關의 業務指針으로,2000년 北京市工商管理局에서 “電子郵

便을 利用하여 商業的 情報를 發送하는 行爲를 規範할 데 관한 通知”를 制定하

여 인터넷使用者가 電子郵便을 利用하여 商業的 情報를 發送하는 경우 信義誠

實原則과 國家관련 法律,法規를 遵守하고 消費者와 기타 經營者의 合法的 權

益을 侵害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구체적인 規範措置로는 첫째,受信者

의 同意없이 메일발송 禁止 둘째,메일을 利用한 虛僞宣傳 禁止 셋째,他人의

商業信用 毁損 禁止 넷째,메일을 利用하여 商業廣告를 發送하는 경우 廣告內

容은 廣告法을 遵守해야 한다는 등이다.

182) 스팸메일의 規制方式은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方式으로 구분되는데 옵트인은 受信者의 

權利를 중시해 受信者가 事前에 同意해야만 廣告 이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方式이고, 옵트

아웃은 受信者가 發送者에게 受信拒否意思를 밝혀야만 이메일 發送이 禁止된다는 점에서 發送者의 權

利를 중시한다. 즉, 고객이 더 이상 이메일 情報를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메

일을 한번 보낸 뒤 만약 拒否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發送할 수 있다. EU와 

韓國, 中國은 事前 同意가 있어야만 廣告性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方式을 採擇하고 있는 반면 

美國과 日本은 메일을 받은 후에 拒否意思를 밝힐 수 있는 옵트아웃을 採擇하고 있다.



- 81 -

Ⅴ.改善方向

個人情報의 經濟的ㆍ社會的 價値가 높아지고 情報技術을 利用한 個人情報의

收集과 保管이 容易해짐에 따라 公․私的 機關이 필요 이상으로 個人情報를 요

구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利用의 차원과 收集目的 등에 따라 要求할 수 있는 個

人情報를 制限해야 할 必要性이 크게 增大되고 있다.특히 個人情報 保護문제

가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貿易障壁으로 대두183)되고 있어 中國은 國際基準에

맞는 個人情報 保護에 대한 立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立法論的 차원에서 향후 立法方向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해 定義하고 獨立的인 人格權으로 確定해야 한다.

즉,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不可侵原則을 確立하고 私生活의 내용을 공개당하

지 않을 權利,자신에 관한 情報를 스스로 管理․統制할 수 있는 權利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人格權으로 確立하여야 한다.

둘째,電子商去來 環境下에서 個人情報의 秘密權,統制權,商業利用權에 대한

規制를 强化해야 한다.오늘날 情報社會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온라인 거래시

많은 個人情報를 提供해야 하나,제공이후 상대방의 利用方式과 目的 등에 대

해 效果的으로 監督 및 統制할 수 없으므로 個人情報의 流出은 물론 商業的 利

用이 容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個人情報의 收集에 있어서 制限을 두

고,合法的이고 公正한 節次에 의하며,情報主體로부터 同意를 얻어야 個人情報

를 收集할 수 있도록 規定함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個人情報保護의 基本原則에 있어서는 OECD의 8개 原則을 적극 受容하

고 EU와 日本 및 韓國의 立法例를 참작하여 ① 利用制限의 原則,② 適正한

收集原則,③ 正確性의 原則,④ 安全性의 原則,⑤ 透明性의 原則 등을 規定해

야 한다.184)

여기서 利用制限의 原則은 그 利用目的을 明確하게 함과 동시에 당해 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이 原則은 OECD의 目的明確

化原則에 상응한 것으로서,個人情報의 취급자에 대하여 당해 情報의 利用目的

을 명확하게 認識하도록 하고,구체적인 利用에 있어서도 그 목적 범위내에 限

183) EU는 일정수준의 個人情報 保護基準을 충족하지 못한 國家로의 個人情報移轉을 禁止하고 있다.

184) 李双元․王海浪,「電子商務法若干問題硏究」, 北京大學出版社, 2003, 238-2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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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되도록 하는 것이다.

適正한 收集原則은 適法하고도 適正한 方法으로 個人情報를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이 原則은 OECD의 收集制限原則에 상응한 것이며,個人情報의 收集,

保管 및 處理의 과정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취득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것

으로서,個人情報의 유용성을 배려하는 경우에도 適法하고 適正한 方法에 의하

여 취득된 個人情報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正確性의 原則은 그 利用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正確한 동시에 최

신의 내용으로 보유해야 할 것이다.이 原則은 OECD의 데이터내용의 原則에

상응한 것으로서,個人情報의 내용이 不正確하거나 그 자체로서는 正確하더라

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당해 본인

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誤解를 불러일으키거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權利利益을

侵害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다만,이 原則은 個人情報를 언제나

최신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利用目的에 따라 必要한 範圍內에서 정

확하고 최신으로 확보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安全性의 原則은 個人情報의 취급에 있어서 漏泄,滅失 또는 毁損의 防止 및

기타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 原則은 OECD

의 安全確保原則에 상응한 것이며,個人情報 관리상의 安全問題는 크게 個人情

報流通의 濫用에 의한 측면과 정보통신 技術上 또는 組織管理上의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이 原則은 焦點은 後者의 安全性에 관한 것이다.

透明性의 原則은 個人情報와 관련된 政策과 慣行을 公開하여야 하고,個人情

報主體가 適切하게 關與할 수 있도록 配慮해야 할 것이다.이 原則은 OECD의

公開의 原則과 個人參加의 原則에 상응한 것으로서,個人情報의 취급에 대하여

責任의 소재 및 기타 情報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에게 情報接近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未成年의 個人情報 保護에 있어서는 美國과 韓國의 立法例를 참작하고

刑法上의 刑事責任年齡規定을 고려하여 14歲 미만의 兒童으로부터 情報를 收

集,利用 또는 第3者에게 提供할 경우에는 반드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즉,法定代理人은 兒童의 個人情報收集 및 利用,第3者에

의 提供에 대한 同意權을 가지며,추후 同意에 대한 撤回權과 兒童의 情報에

대한 閱覽과 訂正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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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契約締結前의 消費者保護

Ⅰ.事業者의 情報公開 義務

1.序說

1)必要性

電子商去來에서는 大部分의 事業者가 오프라인사업과 온라인사업을 竝行하고

있다.따라서 그들과 去來하는 消費者의 立場에서는 事業者의 假想空間에서의

住所외에 현실적인 空間에서의 住所도 알 必要가 있다.電子商去來에서는 各種

의 欺瞞的인 行爲나 不當한 表示․廣告行爲가 행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에 관련

된 責任의 歸屬主體를 明確히 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으로 消費者를 保護할 수

있기 때문이다.電子商去來는 인터넷과 같은 通信網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事

業者가 消費者에게 提供하는 商品 및 去來條件에 관한 情報는 消費者가 購買決

定을 하는데 重要한 要素가 된다.이는 契約締結以後에 履行된 商品이나 去來

條件이 契約에 符合하는지 與否를 判斷하는데도 必要하다.따라서 消費者는 事

業者의 身元情報와 購入하려는 商品 혹은 서비스에 관한 情報 및 契約條件 등

의 情報를 충분히 提供받아야 한다.

事業者 身元情報의 경우 현실적인 商品賣買에서 있어 購買者는 自身의 履行

과 동시에 相對方으로부터 履行받을 수 있다.그러나 B2C에서는 消費者에게

先履行義務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자신이 履行을 하고도 사이버

몰 측으로부터 履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몰에 대한 구체

적인 情報를 提供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그 구체적인 理由로

는 첫째,債務不履行이 發生한 경우에 責任對象 確定 둘째,紛爭이 發生할 경우

紛爭解決의 相對方 確定 셋째,商品이나 去來條件에 대한 情報를 더 提供받고

싶은 경우 情報提供源의 役割 등이다.

商品 및 서비스에 대한 情報는 賣買의 핵심적인 分野로서 현실적인 去來에

있어서는 價格과 상세한 說明書,製造元을 보고 또한 실물에 대한 촉감적 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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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購買與否를 決定한다.그러나 電子商去來에서 消費者는 商品의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 즉,인터넷 등을 통해 提供되는 各種 表示․廣告의 內容만을

보고 당해 商品의 購入與否를 決定하기 때문에 消費者保護를 위해서는 그 무엇

보다도 商品 및 서비스에 관한 正確한 情報가 提供되어야 한다.

去來條件에 대한 情報는 契約締結의 必需的인 情報로 최소한 첫째,財貨 등

의 代金支給時期 및 方法 둘째,財貨 등의 引渡時期,交換․返品 및 代金還拂의

條件과 節次 셋째,請約撤回의 期限 및 方法 넷째,애프터서비스와 保證 다섯

째,消費者被害補償 및 不滿處理節次 여섯째,상기 事項들의 최근 更新日時 등

이 提供되어야 한다.

2)OECD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의 관련 規定

事業者는 自身을 비롯하여 商品 또는 서비스,去來에 관한 情報를 消費者가

分明하고 明確하며,正確하고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提供하여야 한다(동 가이

드라인 제2장 Ⅱ).

(1)事業者身元에 관한 情報

事業者身元에 관한 事項에는 ① 事業者의 身元,즉 事業者의 姓名 및 去來時

使用하는 이름,事業者의 主要 所在地,電子郵便住所 및 기타 電子的 接觸手段

혹은 電話番號,可能하다면 登錄을 위해 使用했던 住所 및 관련된 政府의 登錄

또는 許可番號,② 事業者와의 迅速하고 簡便하며 효과적인 意思疏通窓口,③

適切하고 효과적인 紛爭의 解決(消費者에게 해당 기관의 接觸窓口와 쉽게 會員

與否를 알아볼 수 있는 方法 및 認證機關의 關聯規定 및 慣行에 接近할 수 있

는 方法 包含),④ 司法節次에 관한 서비스,⑤ 法律執行當局 및 規制機關에 登

載된 事業者 및 그 主要 事務所의 所在地 등이 포함된다.또한 企業이 自體規

制 관련 機構,企業協會,紛爭解決機構 또는 기타 保證機關의 會員임을 공표하

는 경우,企業은 連絡窓口의 細部內容과 더불어 消費者에게 企業이 해당 機構

의 회원임을 確認하고 機構의 관련 規則 및 實務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簡便

한 節次를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Ⅲ.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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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商品 및 서비스에 대한 情報

消費者를 對象으로 한 電子商去來 事業者는 提供하는 商品과 서비스에 관한

情報를 正確하고 쉽게 接近할 수 있는 方法으로 消費者에게 提供해야 한다.그

情報는 消費者가 해당 去來를 할 것인가 라는 意思決定을 하기에 充分해야 하

고 消費者가 그러한 情報에 대한 適切한 記錄을 維持할 수 있어야 한다(동 가

이드라인 제2장 Ⅲ.B).

(3)去來에 관한 情報

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企業은 消費者로 하여금 情報에 根據한 去來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去來와 關聯된 條件 및 費用에 관한 充分한 情報

를 提供하여야 하며,이러한 情報는 分明하고,正確하며,接近이 容易하여야 하

며 消費者에게 去來시작 전에 適切한 再考의 機會를 줄 수 있는 方式으로 提供

되어야 한다.

去來時 2개 이상의 言語使用이 可能한 경우 企業은 情報에 根據한 去來決定

을 내리는 데 必要한 모든 情報를 해당 言語로 모두 表示하여야 한다.또한 企

業은 去來條件에 關係된 明確하고도 完全한 說明書를 消費者의 接近이 可能하

고 해당 情報에 대한 充分한 記錄이 維持되는 方式으로 提供하여야 한다.

아울러 適切한 去來에 要求되는 情報는 ① 事業者에 收集되거나 부과되는 總

費用에 대한 明細,② 消費者에게 관례적으로 適用되는 費用으로서 事業者에

의해 收集되지 않거나 부과되지 않는 費用의 存在에 대한 通知,③ 配達 혹은

履行條件,④ 代金支給의 內容․條件 및 方法,⑤ 父母 또는 保護者의 承諾要

件․地理的 혹은 時間的 制約 등과 같은 購買의 制限․限界 혹은 條件,⑥ 安

全 및 健康관련 警告 등을 包含한 適切한 使用方法에 대한 說明,⑦ 利用 可能

한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情報,⑧ 撤回․返品․交換․取消 및 還拂規定에 관한

條件 및 詳細한 情報,⑨ 利用可能한 保證 및 保障 등이며,代金에 관계된 모든

情報는 流通되는 貨幣單位로 明示되어야 한다(동 가이드라인 제2장 Ⅲ.C).185)



- 86 -

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美國은 사이버몰이 消費者에게 提供하여야 하는 情報를 정한 法規는 없지만

FTC는 美國의 消費者들이 美國외의 사이트에서 電子商去來를 할 때 確認하여

야 할 情報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186)

會社情報에 대한 사항으로는 ① 會社의 合法性,② 會社名,③ 國家를 包含한

地理的 住所,④ 電話番號,⑤ 전자메일주소,⑥ 事業者그룹,⑦ 販賣프로그램,

⑧ 다른 自律規制計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商品이나 서비스에 대한 情報로는 ① 提供되는 商品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쉽

고 明確하게 接近할 수 있는 充分한 情報,② 商品이나 서비스의 費用,③ 通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契約條件에 대한 情報로는 ① 運送과 出荷費用 등을 包含한 商品이나 서비스

에 追加되는 費用,② 賣買에 대한 制限이나 출소제한,③ 瑕疵擔保責任이나 保

證,④ 便利하고 安全한 支拂方法의 입수가능성,⑤ 물건을 받게 될 때의 見積

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유럽연합(EU)

EU는 “電子商去來指針”과 “遠隔契約指針”에서 事業者가 消費者에게 提供하

여야 할 情報를 제시하고,消費者의 情報獲得權을 規定하고 있다.

(1)事業者의 情報提供 義務

事業者身元에 관하여 事業者는 契約締結前 適切한 時間內에 消費者에게 ①

事業者名稱,② 事業者住所,③ 連絡方式(메일포함),④ 政府許可事項인 경우 許

可機關의 連絡方式,⑤ 規範化管理 對象産業의 경우 所屬協會 혹은 類似機關의

185) 韓國消費者保護院, “OECD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 2001, 21-23面. 

186) 전정기․이우석, “사이버몰의 事前情報提供義務”,「인터넷電子商去來硏究」제1권 제1호, 2001. 

     139-14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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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과 獲得한 資格 및 資格附與國의 名稱,⑥ 부가가치세 납부업종의 경우 부

가가치세번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電子商去來指針 제4조).

販賣商品 혹은 서비스에 관한 情報로는 ① 商品 및 서비스의 主要 特徵,②

價格,③ 配達費用,④ 價格의 有效期間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契約에 관한 情報로는 ① 契約締結節次,② 去來紀錄의 閱覽可能與否,③ 錯

誤識別 및 訂正方法,④ 請約撤回權의 條件과 節次,⑤ 애프터서비스 및 保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遠隔契約指針 제9조).

또한 상기 情報의 提供은 遠隔通信方式에 符合되고,명백하고 理解하기 쉬운

形態로 이루어져야 하며,去來의 信義誠實原則과 未成年 등 特定對象利益 保護

原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2)消費者의 情報에 대한 自由 및 便利한 獲得

消費者는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必要한 情報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다.따

라서 배너(banner)광고,링크(linker)등 方式을 利用하여 消費者의 자유로운 情

報獲得을 저해하거나 事業者身元 파악을 혼돈케 하는 行爲를 法的으로 規制하

고 있다.187)

(3)消費者의 情報性格에 대한 알 권리

消費者는 提供되는 情報가 商業的 情報인지 아니면 客觀的 情報인지에 대해

알 權利가 있으며,事業者는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情報의 商業的 目的을 完

全하고 명백하게 說明해야 한다(電子商去來指針 제6조).

3)韓國

韓國은 “電子去來基本法”,“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에서 事業者의 情報提供

義務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가)電子去來基本法

187) 예컨대, 單純한 링크는 合法的이나, 競爭者의 홈페이지를 뛰어넘어 消費者로 하여금 사업자홈페이지

를 엇갈리게 하는 하이퍼링크(hyperlinks)는 禁止한다(不公正競爭法과 知的權保護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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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去來事業者는 電子去來와 관련되는 消費者를 保護하고 電子去來의 安全

性 및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商號(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 包含)

그밖에 자신에 관한 情報와 財貨․用役․契約條件 등에 관한 正確한 情報를 提

供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나)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1)事業者身元에 대한 情報

(가)사이버몰을 통한 表示義務

사이버몰의 運營者는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商號․代表者姓名․營業所

在地(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 包含)․電話番號․모사전송번

호․電子郵便住所․事業者登錄番號와 사이버몰의 利用約款 등을 쇼핑몰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의 違反行爲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是正勸告,是正措置命令 그리고

是正措置 不應時 營業停止와 이에 갈음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동법 제31,

32조 제1항,제34조).

(나)表示廣告에 있어 表示業務

電子商去來의 事業者 역시 通信販賣業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通信販賣

業者가 財貨 등 去來에 관한 請約을 받을 目的으로 表示․廣告하는 경우 ① 商

號 및 代表者姓名,② 住所․電話番號․電子郵便住所,③ 通信販賣業申告番號

등을 包含해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다)通信販賣仲介者의 身元情報 提供義務

通信販賣仲介者188)는 通信販賣의 仲介를 의뢰한 事業者의 身元에 관한 情報

를 閱覽할수 있는 方法을 消費者에게 提供하여야 하고 通信販賣의 仲介를 依賴

188) 通信販賣仲介業者라 함은 컴퓨터 등과 情報通信設備를 利用하여 財貨 등을 去來할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營業場인 사이버몰의 利用을 許諾하거나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去來當事者間의 通信販賣를 斡

旋하는 行爲를 하는 者를 말한다(동 法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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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者가 事業者가 아닌 경우에는 當該 情報를 通信販賣의 仲介對象이 되는 去

來의 當事者들에게 그 者의 姓名,住所,電話番號 등 身元을 確認할 수 있는 情

報와 당해 仲介者가 提供하는 仲介를 利用한 事實과 관련된 新用途에 관한 情

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情報를 閱覽할 수 있도록 方法을 提供하여야 한

다(동법 제20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25조).189)

(2)商品 및 去來條件에 관한 情報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가 契約締結 전에 財貨 등에 대한 去來條件을 正確하

게 理解하고 失手 또는 착오없이 去來할 수 있도록 消費者에게 ① 財貨 등의

供給者 및 販賣者에 관한 事項,② 財貨 등의 名稱․種類 및 內容,③ 財貨 등

의 價格(價格이 決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決定의 구체적인 方法)과

그 支給方法 및 時期,④ 財貨 등의 供給方法 및 時期,⑤ 請約의 撤回 및 契約

의 解除의 期限․行使方法 및 效果에 관한 事項(請約撤回 등의 權利를 행사함

에 必要한 書式을 包含),⑥ 財貨 등의 交換․返品․保證과 그 代金還拂의 條件

및 節次,⑦ 電子媒體로 供給이 可能한 財貨 등의 傳送․設置 등과 관련하여

要求되는 技術的 事項,⑧ 消費者被害補償,財貨 등에 대한 不滿 및 消費者와

事業者間 紛爭處理에 관한 事項,⑨ 去來에 관한 約款(그 約款의 內容을 確認

할 수 있는 方法을 包含),⑩ 消費者가 購買의 安全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財貨 등을 供給받을 때까지 第3者에게 그 財貨 등의 決濟代金을 예치하는 것

(이하 決濟代金豫置라 함)의 利用을 選擇할 수 있다는 事項 또는 通信販賣業者

의 제24조 제1항의 規定에 따른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 등의 締結을 選擇할

수 있다는 事項,⑪ 그 밖에 消費者의 購買與否判斷에 影響을 주는 去來條件

또는 消費者의 被害救濟에 必要한 事項190)을 適切한 方法으로 表示廣告 또는

告知하고 이를 記載한 書面을 消費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189) 通信販賣仲介者의 身元情報 提供義務는 사이버몰의 運營場의 事業者 表示義務와 內容면에서 중복되

는 規定이라고 할 것이나, 주로 인터넷경매를 통한 個人(C2C)간의 去來를 對象으로 한다.

190) 동법 施行令 제20조는 契約書의 記載事項으로 ① 財貨 등의 價格외에 消費者가 추가로 負擔하여야 

할 事項이 있는 경우 그 內容 및 金額, ② 販賣日時․販賣地域․販賣數量․引渡地域 등 販賣條件에 관련하

여 制限이 있는 경우 그 內容을 包含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 90 -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立法現況

가)오프라인에서의 經營者의 情報提供義務

오프라인에서 經營者의 情報提供義務에 대한 規定은 “企業登記管理條例”,“消

費者權益保護法”,“제품품질법[産品質量法]”등 法令에서 다루고 있다.

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르면,事業者는 企業法人의 營業許可證 原本 혹은 副

本을 本社事業場所 및 支社營業場所의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

다(동법 제53조).

消費者權益保護法에 의하면,消費者는 그 購買․使用하는 商品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해 알 權利를 가지며,商品 또는 서비스의 狀況에 따라 事業者에게

商品의 價格․原産地․生産者․用途․性能․規格․等級․主要成分․生産日․有

效期間․檢査合格證明․使用說明書․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內容․規格․

費用 등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다(동법 제8조).한편,事業者는 消費者에게 商

品 또는 서비스에 관한 正確한 情報를 提供하고,誤解를 일으킬 수 있는 虛僞

的인 宣傳을 하여서는 아니되며,消費者가 商品 또는 서비스의 品質과 使用方

法 등에 대해 質疑가 있는 경우,眞實하고 明確하게 答辯하여야 한다(동법 제

19조).그 외에 事業者는 眞實한 名稱과 標識를 表示하여야 하고,他人의 매장

을 임대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도 眞實한 名稱과 標識를 表示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또한 제품품질법 제27조에 의하면,製品 혹은 그 包裝上의 表示는 반드시 眞

實的이고 다음 要求에 符合되어야 한다.첫째,品質檢査合格證 둘째,中國語로

된 製品名稱,生産業體 및 住所 셋째,製品의 特徵과 使用要求,規格․等級,主

要成分의 名稱과 含量 그리고 消費者가 事前에 알아야 할 事項이 있는 경우 包

裝上 表示하거나 事前에 별도로 消費者에게 提供할 것 넷째,使用期間이 있는

제품은 쉽게 볼 수 있는 位置에 생산일과 安全使用期間 혹은 失效期間을 表示

다섯째,不當使用으로 쉽게 毁損 혹은 消費者의 人身․財産安全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警告表示 혹은 中國語로 된 警告說明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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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라인에서의 事業者의 情報提供義務

현재 아직 전국 통일적인 規範은 없고 上海와 北京에서 地方行政機關의 業務

指針을 통하여 온라인 事業者의 情報提供義務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1)事業者身元情報에 대한 提供

2000년 9월 1일부로 施行된 “上海營業執照副本(인터넷전용)管理施行方法”에

따르면,상하이시에 登記․登錄한 인터넷을 利用하여 營業活動에 從事하는 企

業과 個人이 온라인 經營行爲를 하는 경우,인터넷전용 營業許可證 副本191)을

申請 및 使用하여야 하고,營業許可證을 發給받은 事業者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位置에 지정된 인터넷전용 營業許可證標識를 公開하여야 한다.또

한 委託을 받아 他人에게 거래플랫폼을 提供한 경우 委託人의 營業許可證을 公

開하고 링크배너(委託人)를 設置하여야 한다.베이징시의 경우에는 2000년 9월

1일부로 施行된 工商行政管理局의 “經營性홈페이지登錄登記管理潛行方法”192)에

서 인터넷을 利用하여 營利目的으로 經營에 從事하는 企業은 工商行政管理局에

登錄․登記를 申請하고 經營性홈페이지登錄․登記証193)을 發給받은 후 홈페이

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位置에 公開하도록 規定하고 있다.즉,상하이시는 企

業登記 혹은 營業許可의 方式을 採擇하였고 베이징시는 經營性 홈페이지에 대

한 認證方式을 採擇하여 온라인 經營者資格의 公示를 要求하고 있다.

한편,2000년 6월 1일부로 施行된 인터넷경제활동에서의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 규정인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关于在網络经济活动中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

通告”제9항에 따르면,온라인상 商品 혹은 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는 眞實한 登

錄地點,連絡方式 혹은 去來地點을 消費者에게 提供하여야 하고,虛僞住所를 表

示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191) 인터넷전용 營業許可證副本이란 工商行政管理機關에서 發給하는 營業許可證에 대한 전자디지털인증

서로, 온라인상 經營者資格을 確認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리킨다. 

192) 여기서 경영성 홈페이지라 함은 온라인 쇼핑몰을 가리킨다.

193)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사업자등록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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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商品 및 去來情報에 대한 提供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关于在網络经济活动中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通告”제10

항의 規定에 따르면,온라인상 商品賣買 및 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는 關聯價格

과 商品의 産地․生産者․規格․等級․品質狀態 등을 表示하여야 한다.또한

消費者가 商品의 品質․性能․主要成分․生産日․有效期間․檢査合格證明․使

用說明書․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해 質疑가 있는 경우 誠實하게 答辯해야 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그 외 2002년 8월 1일부터 施行된 電子商去來에 대한 감독 및 관리규정인

“電子商務監督管理潛行方法”제11조에서 “消費者는 온라인거래과정에서 그 購

買․使用하는 商品과 서비스정보의 眞相을 알 權利를 가진다.또한 商品 또는

서비스의 名稱․種類․規格․成分․機能․用途․生産者․原産地․等級․價格․

生産日․有效期間․配送範圍․配送方式․運賃 등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다.한

편,經營者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位置에 쉽게 알 수 있는 方式으로

消費者에게 상기 商品 및 서비스에 관한 各種 情報를 眞實하고 完璧하게 提供

하여야 하며,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導하는 手段과 方式을 利用해서는 안된

다.”고 規定하고 있다.

2)問題點

事業者의 情報提供義務에 관하여 오프라인의 경우 企業登記管理條例,消費者

權益保護法,産品質量法 등 法令에 산재되어 있으며,기본적으로 事業者의 身元

情報나 商品 및 서비스정보의 提供義務를 規定하고 있다.온라인의 경우에는

주로 上海,北京 등 地域의 地方行政機關의 業務指針에 의해 規制되고 있으며,

內容의 경우에도 事業者身元情報,商品 및 去來情報의 提供에 관하여 어느 정

도 規律하고 있으나,電子商去來의 特性을 考慮할 때 消費者權益을 效果的으로

保護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즉,事業者身元情報 提供의 경우 事業者登錄證의

公示,會社住所 및 連絡方式의 表示 등에 限定되었고,商品 및 去來情報의 경우

에도 商品自體情報를 中心으로 모호하게 規定되어 있어,실제로 紛爭이 發生할

可能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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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改善方向

OECD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과 主要國의 立法例를 참작하여 향후 立法過程

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1)事業者身元情報

事業者身元情報에 있어서 ① 商號와 代表者姓名,② 營業所在地,③ 電話番

號․모사전송번호․電子郵便住所,④ 事業者登錄地點과 登錄番號(營業許可證),

⑤ 團體組織의 회원인 경우 團體개황과 確認方法 등을 提供하여야 한다.

2)商品 및 去來條件

商品 및 去來條件의 提供에 있어서는 ① 請約方法,② 商品 등의 名稱․種類,

內容 및 數量,③ 商品 등의 價格과 그 支給方法 및 時期,④ 商品 등의 供給方

法 및 時期,⑤ 請約의 有效期間,請約의 撤回 및 契約解除의 期限․行使方法

및 效果에 관한 事項,⑥ 商品 등의 交換․返品․保證과 그 代金還拂의 條件

및 節次,⑦ 애프터서비스,⑧ 消費者의 不滿을 接受할 者의 住所,擔當部署,電

話番號,連絡方法,接受時間 등 消費者와 事業者間 紛爭處理에 관한 事項,⑨

去來에 관한 約款,⑩ 營業日時,販賣地域,配達遲延,販賣數量의 制限 및 기타

特別한 販賣條件이 있을 때는 그 內容,⑪ 기타 消費者의 購買與否 判斷에 影

響주는 去來條件 또는 消費者의 被害救濟에 必要한 事項 등을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194)

여기서 請約方法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도 홈페이

지의 畵面으로 接受하는 경우나 전자메일로 개별적으로 請約하는 경우도 있으

나,또한 전화나 팩스 등에 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消費者가 請約 혹

은 주문방법을 選擇함에 있어서는 그 方法을 알 수 있도록 表示해야 한다는 것

이다.

194) 김영준,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漢陽法學」제12호, 2003.11, 57-6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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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 등의 名稱․種類,內容 및 數量은 消費者가 商品購入의 意思를 形成하

는데 必要하다.예컨대,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表示되어 있지 않으면,消

費者는 최신 버전으로 주문하였다고 생각하지만,이전 버전이 配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名稱이나 種類에 대한 情報를

表示할 必要가 있다.한편,主要 內容이라 함은 商品 등의 品質,素材,색깔,

크기,製造方法 등을 지칭하며,數量은 2개 1세트,食品의 경우 重量 등의 表示

를 하여야 할 것이다.

商品 등의 價格과 그 支給方法 및 時期에 관하여 價格은 예컨대,消費者가

負擔하여야 할 商品 등의 價格과 包裝費,配達費 등을 包含하고,支給方法과 時

期는 先拂 아니면 後拂인지 그리고 신용카드로 支給 아니면 電子資金移替 또는

電子貨幣 등으로 할 것인지,支給方法을 表示하도록 하는 것이다.

商品 등의 供給方法 및 時期는 언제까지 商品 또는 서비스를 引渡하거나 移

轉하거나 提供하는 것인지를 말하는데 “몇 일 이내”,“몇 월 몇 일까지”라고 구

체적으로 表示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請約의 有效期間에 관한 事項은 인터넷상으로는 廣告,宣傳의 變更이 容易하

기 때문에 혹시 消費者가 계속적으로 請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表示할 必要가 있다고 할 것이며,請約의 撤回나 商品의 交換․返

品․保證 및 그 代金의 還拂,애프터서비스 등에 관한 事項은 消費者의 맹목적

인 購買를 防止하고 消費者의 合法的 權益保護에 있어 必須的인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去來約款의 提供은 消費者의 알 권리와 合理的인 選擇權을 保障하기 위함으

로써,그 內容은 具體的이어야 하고,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說明 혹은 表示하여

야 한다.

營業日時의 事項은 인터넷의 경우 24시간 주문이 可能한지,휴일에 주문을

接受하더라도 商品 또는 서비스의 引渡는 다음날에 할 수 있는지 등을 表示하

도록 하는 것이며,販賣地域과 配達地域에 관한 事項은 國內에서 特定地域에

대한 販賣나 配達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商品의 腐敗 등 염려가 있기 때문에

表示의 必要性이 있다.또 國際去來를 하는 경우에는 法律이나 宗敎 등의 차이

로 취급할 수 없는 商品 또는 서비스가 있거나 紛爭에 의해 危險이 있는 경우

特別한 販賣條件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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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不滿의 接受窓口 및 기타 消費者의 被害救濟에 必要한 事項은 紛爭發

生時 迅速한 解決을 통하여 被害를 救濟하고,최종적으로 消費者의 電子商去來

에 대한 信賴性을 强化함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할 것이다.

Ⅱ.不公正商行爲에 대한 規制

1.序說

1)必要性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事業者는 電子的 手段을 利用하여 關聯情報를 提供하므

로 消費者는 보다 容易하게 情報를 獲得할 수 있으나,情報獲得루트의 單一化

에 따라 인터넷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事業者는 消費者에

게 必要한 올바른 情報만을 提供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情報나 競

爭者에게 불리한 情報만 최대한 活用하고,그 반대의 情報는 최소화하여 감추

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消費者의 合理的인 商品選擇 및 公正한 競爭秩序

의 確立을 위하여 不公正한 商行爲를 規制할 必要가 있다.

OECD는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에서 “電子商去來에 參與하는 企

業은 消費者의 利益을 適切히 考慮하여야 하고,公正한 去來,廣告 및 마케팅

慣行에 따라 活動하여야 한다.企業은 消費者를 眩惑시키거나 誤解의 여지가

있는 또는 不正이나 不公正의 可能性이 있는 活動을 대행하거나 그 活動에 參

與해서는 안되며 그것에 부주의해서도 아니 된다.”,“企業은 不公正한 契約條件

을 제시하지 말아야 하고,廣告 및 마케팅은 명백하여야 하며,消費者가 원하지

않는 商業電子메일의 受信與否를 選擇할 수 있도록 效果的이고도 使用이 간편

한 節次를 開發하고 施行하여야 한다.한편 兒童,老人,重患者 및 廣告나 마케

팅에서 제시하는 情報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能力이 부족한 사람들을 對象

으로 하는 廣告 또는 마케팅에 特別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다.195)

195) 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제2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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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不公正商行爲의 槪念

不公正商行爲라 함은 去來當事者중 어느 한쪽이 相對方의 自由를 制限하거나

不當한 方法으로 不利益을 강요하는 行爲를 가리킨다.

美國은 不公正商行爲에 대해 明確한 定義를 내리지 않고 있다.다만,FTC法

(FederalTradeCommissionAct)제5조에서 “商去來나 商去來行爲에 影響을

미치는 不公正하거나 欺瞞的인 行爲나 慣習은 違法이다.”고 規定하고 있다.여

기서 不公正(unfair)한 行爲(acts)나 慣習(practices)이란 消費者에게 實質的인

被害를 주거나 被害를 줄 可能性이 있고,이러한 被害는 消費者 스스로가 合理

的으로 피할 수 없었을 것이어야 하며,당해 販賣慣習이 창출하는 어떤 상쇄적

인 消費者利得이나 競爭的 利得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欺瞞이라 함은 消費者

의 損害에 대해 당해 상황에서 合理的으로 行動하는 消費者를 誤導하게 하거나

誤導할 可能性이 있는 表現,漏落 또는 行爲가 있음을 가리킨다.196)

이와 반면에,EU는 “不公正商行爲指針(TheUnfairCommercialPractices

Directive)”제5조에서 “不公正商行爲라 함은 전문적인 努力要求(professional

diligence)에 符合되지 않고,一般消費者의 商品購買行爲를 심각하게 歪曲 혹은

심각하게 歪曲할 우려가 있는 行爲”라고 定義하고 있으며,誤導性(misleading)

行爲와 抑壓性(aggressive)行爲로 구분하고 있다.197)

韓國도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明確한 定義가 없으며,獨占規制 및 公正去來

에 관한 法律에서 禁止行爲를 나열하고만 있다.

中國은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해 기타 經營者의 合法的 權益을 損害하고 社會

經濟秩序를 교란하는 行爲라고 定義하고 있다.198)

電子商去來에서의 不公正商行爲는 主要하게 不當한 表示․廣告를 통한 誤導

性 혹은 欺瞞性 行爲와 商業性 廣告메일의 發送,비주문상품의 强制賣買 등으

로 구분된다.

196) 韓國消費者保護院, “主要國의 消費者保護制度”,「消費者問題硏究」제25호, 2002.7, 146-147面.

197) 游植龍, “論電子商務消費者權益的法律保護”,「信息網絡安全」第1期, 2002.1, 14頁.

198) 中國反不正當競爭法 第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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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美國은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는 전문적인 法律199)이 없으며,大部分 判例

에 의거하고 있다.聯邦去來委員會(FTC)는 聯邦去來委員會法 제5조에 입각하

여 主要하게는 不當한 廣告(商業通信 包含)에 대한 規制를 통하여 不公正

(unfair)200)혹은 欺瞞的(deceptive)商行爲201)를 規制하고 있다.202)

가)不當廣告에 대한 規制 範圍와 原則

不當廣告에 대한 規制는 모든 生産物(AllProducts)과 모든 媒體(AllMedia)

廣告에 대하여 동일하게 適用되며,規制原則으로는 첫째,廣告는 진실하여야 한

다(Tellthetruth).둘째,廣告가 合理的 消費者에게 傳達하는 모든 明示的․暗

199) 美國의 詐欺防止法(the statute of frauds)은 契約形式과 契約證據에 대해 規定하고 있고, 欺瞞行爲에 

대해서는 規定하지 않고 있다.

200) 不公正行爲의 成立要件으로는 첫째, 行爲 또한 慣行이 消費者에게 實質的 被害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實質的 被害는 보통 金錢的 損害를 말하며, 金錢的 損害가 小規模라 할지라도 

만일 多數의 消費者를 對象으로 하였다면 동 行爲나 慣行이 實質的 被害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精神的 影響과 기타 主觀的 被害는 일반적으로 考慮對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消費者가 

被害를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 만일 行爲 또는 慣行이 消費者의 효과적인 判斷能力을 방

해한 경우라면(예컨대, 消費者가 購買行爲를 할 때까지 重要한 價格情報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는 

不公正하다고 볼 수 있다. 消費者가 지나친 影響을 받거나, 원치 않는 商品이나 서비스를 購買하도록 

강요받는 다면 이는 不公正한 慣行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被害가 消費者 또는 競爭에 대한 補償利益

으로 상쇄되지 않아야 한다. 不公正한 行爲가 되기 위해서는 行爲 또는 慣行이 被害를 야기하는 순효

과(net effect)가 있어야 한다. 넷째, 公共政策의 違反與否이다. 여기에는 法律, 規則 또는 法院의 決

定에 의해 확립된 政策이 包含된다. 그러나 公共政策에 대한 考慮 자체만으로는 不公正性을 判斷하는 

根據가 될 수 없다(孫緯佳,「論毆盟電子商務消費者權益保護制度」, 中國政法大 博士學位論文, 2005.4, 

77頁).

201) 欺瞞的 行爲의 成立要件으로는 첫째, 消費者를 誤導하거나 誤導할 可能性이 있는 表示, 表示省略, 慣

行이 있어야 한다. 表示는 書面 또는 口頭로 할 수 있고 明示的 또는 묵시적인 主張 또는 약속도 包

含된다. 廣告, 去來 또는 行爲過程 전체가 欺瞞性 判斷의 考慮對象이 된다. 예로는 費用 또는 價格에 

대한 誤導, 미끼상술의 使用, 실제로 提供할 수 없는 商品이나 서비스를 提供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등이 있다. 둘째, 行爲나 慣行을 合理的인 消費者의 觀點에서 考慮하여야 한다. 만일 表示가 合理的인 

消費者에게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중 하나는 誤導하는 의미인 경우에, 그 表示는 欺瞞的이다. 

表示나 마케팅慣行이 特定人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그룹의 合理的 構成員에 대한 行爲 또는 

慣行의 效果를 基準으로 한다. 廣告나 去來는 전체적으로 判斷對象으로 考慮한다. 큰 헤드라인이나 

書面表示가 이미 誤導한 경우에는, 口頭表示나 미세한 활자로서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셋째, 表示, 表

示省略 또는 慣行이 重大하여야 한다. 表示, 表示省略, 慣行이 商品이나 서비스에 관한 消費者의 決定

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이는 重大한 것이라고 본다(孫緯佳, 上揭論文, 79面).

202) 孫緯佳, “歐美電子商務消費者保護制度比較”,「法學」, 2005, 1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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黙的 主張을 準據로 不當廣告 與否를 判斷한다.203)셋째,事實에 관한 廣告內容

은 實證되어야 한다.客觀的 實證資料로서 認定받기 위한 要件으로는 ① 科學

的 調査硏究,② 當該 分野의 전문가 意見에 기초,③ 적임자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이루어졌을 것(Objectivelyconductedbyqualifiedpeople),④ 전문가가

正確하다고 받아들이는 節次를 使用(Usingproceduresthatexpertsacceptas

accurate)하였을 것 등이다.반면,實證資料로서 認定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적

경험,② 滿足한 顧客으로부터 온 편지,③ 신문기사,④ 販賣源의 販促物,⑤

낮은 반환율,⑥ 還拂保證 등이다.넷째,廣告가 欺瞞廣告가 되지 않도록 留意

하여 制作되어야 한다.만약 重要한 事實을 消費者의 눈에 잘 띄지 않게 廣告

上에 表示함으로써 消費者가 廣告內容을 誤認할 수 있다면 당해 廣告를 不當廣

告로서 規制할 수 있다.다섯째,廣告形式에 留意하여야 한다.즉,찾기 쉬운 位

置,충분한 활자크기,이해하기 쉬운 用語,廣告主張과 廣告主張을 구체적으로

說明하는 내용의 인접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204)

나)不當廣告에 대한 規制節次와 規制方法

規制節次로는 3審制를 導入하고 있는바,1審(自律規制)은 經營改善協會理事會

(CouncilofBetterBusinessBureaus:CBBB)205)산하의 全國廣告局(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NAD) 및 어린이광고 審議分科委員會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CARU)에서 담당하고,2審(自律規制)은 CBBB가

203) 예컨대, TV廣告에서 “당신의 정수된 물은 깨끗합니까? 그것은 불순물을 包含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Narelco 정수기는 염소, 유기물 찌꺼기, 트리할로메탄(발암성 유기물질의 일종)의 90%까지 除去할 

수 있습니다.”고 主張하였다면, 본 廣告는 암묵적으로 消費者에게 Narelco 정수기를 使用하면 매우 

安全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나, 사실상 10%의 화학물질은 除去할 수 없고 이들 10%의 化學物

質이 除去된 化學物質에 비하여 보다 危險한 物質일 수 있는 만큼 不當廣告로서 規制할수 있다. 통상

적으로 20% 이상의 消費者가 廣告를 접하고 事實을 오인한다면 당해 廣告를 不當廣告로서 規制할 수 

있다. 

204) 公正去來委員會, “美國의 消費者保護制度”,  http://blog.naver.com/Redirect=Log&logNo=199481,

     2006년 10월 8일 방문.

205) 현재 약 30만개의 美國內 事業者가 加入하고 있는 이 協會는 消費者와 事業主간의 公正한 관계를 정

립하고,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며 事業者들의 윤리적인 競爭環境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廣告規

範(Code of Advertising)를 制定하여 加入된 모든 事業者들이 이 條例를 따를 것을 勸誘하는 가운데, 

‘廣告活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s and Don’ts in Advertising)’이라는 媒體를 

정기적으로 발간, 14개 미국기간산업 분야에서의 廣告指針을 提供하고 있다(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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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全國廣告審議機關(NationalAdvertising Review

Board:NARB)에서 담당하고 있다.NARB에서 調停이 이루어지지 않은 廣告

事件은 義務的으로 FTC에 통보됨으로써 FTC가 3審을 담당한다.206)

不當廣告에 대한 規制方法으로는 첫째,中止命令(當該 事業者는 최대 20년까

지 매년 廣告實態를 FTC에 報告)둘째,消費者에 대한 還拂 및 不當利得 환수

셋째,不當廣告 禁止 및 保證金 적립 넷째,訂正廣告 및 경고를 통한 消費者의

오인성 치유 등이 있다.

다)自律規制

聯邦去來委員會의 이러한 政府規制외에 많은 廣告規制가 自律機關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美國廣告會社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AAAA)는 ‘比較廣告 가이드라인’을 提供하여 不當한 比較廣告를

억제하고,廣告會社가 比較廣告 制作時 이를 遵守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强

調하고 있다.한편 美國內 商業廣告에 관한 問題에 있어 自律規制機關으로 가

장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는 經營改善協會理事會(The CouncilofBetter

BusinessBureaus)는 자체 웹사이트에 “온라인 商慣習規範(CodeofOnline

BusinessPractices)”을 明示하고,業界가 스스로 自律規制에 앞장설 것을 권장

하고 있다.

美國內 商業廣告의 規制는 廣告環境의 급속한 變化와 함께 法理解釋 및 裁判

權問題에 있어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강력한 權限을 가진 聯邦去來委員會를

中心으로 한 政府規制와 廣告業界의 自律規制를 통해 效果的으로 진행되고 있

다.그러나,향후 各種 政府機關의 規制領域이 축소되기를 기대하는 광고인들이

많은데,이를 위해서는 美國內 廣告業界 종사자들의 虛僞 및 欺瞞廣告 活動을

중지하는 자체적 노력이 절실히 要求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7)

206) 그러나 모든 廣告事件에 대해서 FTC가 반드시 審査節次를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NARB에서 

FTC로 이관되는 廣告事件은 1971년 이후 5% 이하에 불과하므로 廣告規制에 있어서 自律規制가 中

心이 되고 있으며, 이로써 FTC는 職權調査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207) 유찬윤, Global View_美國 - 廣告規制, 現況과 爭點, www.lgad.co.kr  Webzine, 2006,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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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연합(EU)

가)不公正商行爲에 대한 規制

EU의 “不公正商行爲指針”제2조에 따르면 不公正商行爲의 構成要件으로는

첫째,消費者를 誤導 혹은 强迫할 可能性이 있는 行爲가 있어야 한다.둘째,實

質的 條件의 充足 즉,消費者 去來行爲의 歪曲이 可能하여야 한다.셋째,不公

正商行爲를 判斷함에 있어서 반드시 一般消費者(averageconsumer)의 觀點에

서 출발하여야 한다.여기서 一般消費者라 함은 일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유

하고 신중함을 기한 消費者를 가리킨다.또한 제5조 제3항에서 不公正商行爲를

誤導性 行爲와 抑壓性 行爲로 區分하고 있다.208)

(1)誤導性 商行爲

誤導性 商行爲는 積極的 誤導性 行爲와 消極的 誤導性 漏落行爲로 區分된다.

① 誤導性 行爲

誤導性 行爲라 함은 다음과 같은 事項에서 一般消費者를 欺瞞 혹은 欺瞞 可

能性이 있고,消費者의 본래 意思와 다른 去來決定을 誘發 혹은 誘發 우려가

있는 行爲를 말한다.첫째,製品의 主要機能 예컨대,實用性․危險性․效果․成

分․애프터서비스와 紛爭解決,生産 혹은 提供의 方法과 時間․配送․目的의

適合性․使用․數量․規格․地理 혹은 原産地 혹은 기대 사용효과,商品의 檢

査結果 및 特徵 등 둘째,販賣者가 提供한 직ㆍ간접적인 擔保나,製品에 대한

政府의 認定陳述과 表示 셋째,價格 혹은 價格의 計算方式 혹은 特別割引價格

넷째,서비스․交換 혹은 수리수요 다섯째,販賣者 혹은 그 代理人의 性格,特

徵과 權利 예컨대,身元事項과 財産,資格,地位,政府認定,企業의 所屬關係와

所有權,財産權 혹은 知的財産權 등 여섯째,消費者의 權利 혹은 직면한 危險

등이다(동 지침 제2조(b)).

208) 孫緯佳, 前揭學位論文, 2005, 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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誤導性 行爲를 判斷함에 있어서 考慮要因으로는 첫째,商品의 모든 마켓팅

行爲,여기에는 競爭者의 商品,商標,商號 및 기타 識別表示와 混亂을 야기할

수 있는 比較廣告 包含 둘째,履行하여야 할 行爲規則에 違背되는 承諾 셋째,

政府의 不公正商行爲에 대한 禁止命令을 履行하지 않는 行爲 등이다(동 지침

제2조 제2항).

② 誤導性 漏落行爲

誤導性 漏落行爲라 함은 一般消費者가 去來決定前에 必要로 하는 實質的 情

報를 漏落함으로써,消費者의 본래 意思와 다른 去來決定을 誘發 혹은 誘發 우

려가 있는 行爲를 말한다(동 지침 제7조 제1항).誤導性 漏落行爲는 去來前 販

賣者의 請約(makeaninvitationtopurchase)에만 存在한다.販賣者가 情報를

隱匿 혹은 不明確하고 誤認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 혹은 不適切한 方式으로 重

大한 情報를 提供하거나 商行爲의 商業內容을 明確하게 說明하지 않은 行爲 등

은 誤導性 漏落行爲에 해당한다(동지침 제7조 제2항).여기에서 重大한 情報라

함은 첫째,商品의 主要 特徵 둘째,販賣者의 商號 特定事項의 경우 그 代理人

의 商號 셋째,稅金包含 價格,合理한 追加運送費,配送費 혹은 郵便費用 넷째,

代金支給,運送,履行과 申告解決方案이 전문적인 努力要求에 符合되지 않을 경

우 다섯째,返品 및 契約解除權 등이다(동 지침 제7조 제3항).

(2)抑壓性 商行爲

抑壓性 商行爲이라 함은 妨害(harassment),强迫(coercion),不當한 影響

(undueinfluence)을 行使하여 消費者의 商品에 대한 自主選擇權 혹은 기타 行

爲의 自由權을 심각하게 弱化 혹은 심각하게 弱化시킬 可能性으로 인하여 消費

者의 종래 意思와 다른 去來決定을 誘發 혹은 誘發 우려가 있는 行爲를 말한다

(동 지침 제8조).여기서 不當한 影響이라 함은 優越的 地位를 利用하여 消費者

의 合理한 決定을 심각하게 制限하는 行爲를 말한다.예컨대,消費者가 代金을

支給한 후,販賣者는 본래 주문과 다른 제품을 提供하는 行爲 등이다.또한 消

費者에게 無料食品을 提供하거나 경품을 증정하거나,無料配送을 하는 것 등은

不當한 影響에 속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消費者의 自由選擇權에 대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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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弱化 與否가 侵略的 商行爲判斷의 主要 基準이라고 할 것이다.

抑壓性 商行爲를 判斷함에 있어서 考慮要因으로는 첫째,行爲의 適合性,性

格,持續期間 둘째,使用된 脅迫 혹은 侮辱言語 혹은 行爲 셋째,販賣者가 알고

있는 特別한 不幸事件(misfortune)혹은 그 심각한 結果를 利用하여 消費者의

判斷力을 弱化시킴으로서 商品의 購買에 影響을 주는 경우 넷째,消費者가 契

約中止 혹은 기타 제품 交換 등을 包含한 契約權利의 行使를 希望하나 販賣者

가 複雜한 혹은 不合理한 非契約義務障碍를 設定하는 경우 여섯째,法律에 違

背되는 行爲를 使用하겠다고 脅迫하는 모든 行爲 등이다(동 지침 제9조).

나)比較廣告에 대한 規制

EU는 比較廣告指針209)을 통하여 比較廣告를 條件附로 許容하고 있다.구체적

으로는 誤導性이 없는 比較廣告,동일 수요를 充足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

스의 比較,代表的 特徵에 대한 客觀的 比較,競爭者의 商標,商品名稱에 損害

가 없는 경우 등이다.210)

이러한 比較廣告에 대한 條件附 許容은 消費者로 하여금 商品 혹은 서비스情

報를 充分하게 獲得할 수 있도록 하는 肯定的 側面이 있는 반면,事業者가 不

公正競爭에 活用할 수 있는 否定的 側面도 있다.따라서 比較廣告指針은 각 會

員國이 比較廣告에 대해 保留 혹은 禁止 및 制限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동 지침 제6조).

다)非要請情報211)에 대한 規制

非要請情報는 아래의 內容에 따라 規制되고 있다.

(1)자동호출기 및 遠隔交流用으로 팩스를 活用하여 商業性 廣告를 송부하

209) Directive 97/55/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1997 amending 

Directive 84/450/EC concerning misleading advertising so as to include comparative 

advertising (OJ L290,23.10.1997).  

210) 廖文斌, 前揭論文, 6頁.

211) 非要請情報이라 함은 情報利用者의 同意없이 그에게 提供하는 商業的 情報를 가리킨다. 韓國文獻에서

는 意思에 반하는 購買勸誘廣告라고 表現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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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반드시 消費者의 同意를 거쳐야 한다.기타 遠隔通信手段의 경우 消費

者의 明確한 反對意思가 없음을 前提로 活用할 수 있다(遠隔契約指針 제10조).

(2)事業者는 非要請商業情報를 發送時 情報의 性格을 說明할 義務가 있으

며,消費者가 登錄한 選擇事項情報를 수시로 閱覽하여 選擇하지 않은 非要請情

報를 發送해서는 안된다(電子商去來指針 제7조).

(3)각 會員國은 國內法을 통하여 非要請情報에 대해 禁止 혹은 許容할 수

있다.다만,許容할 경우 첫째,非要請情報의 正確性 및 쉬운 識別 둘째,費用請

求禁止 셋째,監督管理시스템을 設置하고,消費者의 受信拒否意思를 尊重해야

한다(電子商去來指針 제12조).

(4)스팸메일의 경우 기타 遠隔通信手段에 包含하는 지는 아직 明確하지

않다.그러나 2002년 發表된 프라이버시지침 제10조에서 消費者의 事前 同意없

이 그의 通信住所,즉 팩스,자동응답기,전자메일 혹은 문자메시지로 商業情報

를 보내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212)

라)비주문판매의 禁止

비주문판매이라 함은 消費者의 請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一方的으로 財貨

등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를 가리키는데,遠隔契約指針 제9조에

서 이를 禁止하고 있다.213)遠隔金融서비스指針214)제9조에서도 消費者의 事前

同意없이 金融서비스를 提供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3)日本

日本은 特定商去來法215)과 그의 施行規則에서 不公正行爲에 대해 嚴格하게

212) 廖文斌, 前揭論文, 12頁.

213) 遠隔契約指針 제9조 : “消費者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提供하고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를 

禁止한다. 이러한 販賣에 대하여 消費者는 意思를 表示할 義務가 없으며, 이러한 沈黙은 同意로 認定

되지 않는다.”

214) The Directive 2002/65/EC on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619/EEC and Directive 97/7/EC and 98/27/EC, Official journal, 

9October 2002.

215)「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特定商取引法), 2004년 5월 최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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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하고 있다.

가)廣告表示義務

인터넷을 利用하여 商品 등을 販賣하는 事業者는 商品 및 서비스의 廣告를

함에 있어서 商品 및 서비스의 價格과 配送料,代金의 支拂時期와 方法․引渡

時期․返還條件․事業者의 姓名․住所․電話番號(法人의 경우 代表者姓名),請

約有效期間이 있는 경우 그 期間,商品 및 서비스의 販賣價格외에 購入者가 負

擔해야 할 金錢이 있는 경우 그 內容과 金額,商品의 隱密한 瑕疵에 대한 販賣

者의 責任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內容,販賣數量 등 販賣條件이 있는 경우,그

內容 등을 반드시 表示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特定商去來法 제11조와 施行規則

제8조).

나)誇大広告 等의 禁止

販賣業者는 廣告를 함에 있어서 다음 事項에 관하여 顯著하게 事實에 相違한

表示를 하거나 실제에 비해 顯著하고 優良․有利하다고 誤認하게 하는 表示를

해서는 안 된다.

첫째,商品의 機能․品質․效果,서비스의 內容과 效果,權利의 內容 등 둘째,

商品의 引渡․權利移轉後 그의 受領 및 返還에 관한 특약 셋째,商品,權利,役

務,販賣業者,役務提供事業者,販賣業者․役務提供業者의 事業에 관한 國家․

地方自治團體 등의 關與(例를 들면 省의 認證,縣의 推薦 등)이다(特定商去來法

제12조와 施行規則 제11조).

4)韓國

韓國은 電子商去來에서의 不公正行爲를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 法律

(이하 ‘表示․廣告法’이라 함)”216),“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

律(이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이라 함)”등으로 規制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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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不當한 表示․廣告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上 電子商去來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는 虛僞 또

는 誇張된 事實을 알리거나 欺瞞的 方法을 使用하여 消費者를 誘引 또는 去來

하거나 請約撤回 등 또는 契約의 解止를 방해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이러한 行爲는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公正委의 是

正措置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한편 이러한 虛僞․誇張․欺瞞的 表示廣告는 表示․廣告法에 의해서도 規制

된다.表示․廣告法은 ① 虛僞․誇張 表示․廣告217),② 欺瞞的인 表示․廣

告218),③ 不當한 比較 表示․廣告219),④ 誹謗性 表示․廣告220)를 禁止하고 있

다(동법 제3조).만약 事業者가 이를 違反하여 不當한 表示廣告를 하는 때에는

公正委는 당해 事業者에 대해 당해 違反行爲의 中止,是正命令받은 事實의 공

표,訂正廣告,기타 違反行爲의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

조).또한 公正委는 法違反이 명백하거나 긴급한 必要가 있는 경우 臨時中止命

令을 할 수 있고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그리고 事業者의 不當한 表示廣告

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事業者 등은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데 이 責任은 無過失責任이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한편,公正委는 商品이나 用役 또는 去來分野의 性質에 비추어 消費者保護

및 公正한 去來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重要事項으로 그 事項이 表示廣告

216) 이 法은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한 表示․廣告에 있어서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不當한 表示․廣告를 防止하고 消費者에게 바르고 유용한 情報의 提供을 촉진함으로써 公正한 去

來秩序를 확립하고 消費者를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동법 제1조).

217) 자기의 것 또는 競爭事業者의 것에 관하여 虛僞의 內容을 表示․廣告하거나 事實을 誇張하여 表示․廣告

하는 行爲를 가리킨다.

218) 事實을 隱蔽하거나 欺瞞的인 方法으로 消費者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를 가리킨

다. 

219) 객관적으로 認定된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競爭事業者의 것에 비하여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競爭事業者의 것과 比較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部分만을 比較하여 表示․廣告하는 

行爲를 가리킨다.

220) 競爭事業者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認定된 근거없는 內容으로 表示․廣告하여 誹謗하거나 競爭事業

者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事實만을 表示․廣告하여 誹謗하는 行爲虛僞誇張의 表示廣告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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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項에 包含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① 消費者의 被害가 빈번하게 發生

하고 그 被害의 事後救濟가 곤란하게 되거나,② 消費者가 商品이나 用役의 重

大한 缺陷 또는 機能上의 限界 등을 正確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購

買選擇의 判斷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거나,③ 消費者의 生命․身體上의 危害

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경우,④ 기타 公正한 去來秩序를 顯著히 沮害하는

問題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그 表示廣告事項에 包含시킬 事項

을 告示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이러한 告示가 있는 경우 表示廣告行爲

를 하는 事業者는 告示된 表示廣告事項을 包含되게 하여야 하며,事業者 등은

자기가 행한 表示廣告중에서 事實과 관련된 事項에 대하여 이를 實證할 수 있

어야 한다(동법 제5조).

나)意思에 反하는 購買勸誘廣告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上 消費者가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提供받을 意

思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財

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提供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公正去來委員會는 通信販賣業者가 전화,모사전송 또는 電子郵便 등

을 利用하여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提供받도록 勸誘(이하 ‘購買勸誘廣告’라

함)하는 行爲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購買勸誘廣告行爲에

대하여 受信拒否意思를 명시적으로 表示하여 登錄할 수 있는 購買勸誘廣告 受

信拒否意思 登錄시스템(이하 ‘廣告受信拒否意思 登錄시스템’이라 함)을 構築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通信販賣業者는 購買勸誘廣告를 하고자 하는 경우 廣告受信拒否意思 登錄시

스템에서 消費者의 購買勸誘廣告 受信拒否意思 登錄與否를 確認하여 購買勸誘

廣告 受信拒否意思를 登錄한 消費者에 대하여는 購買勸誘廣告를 送信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로부터 개별적인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4조 제2항).

다)비주문판매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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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上 消費者의 請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財貨 등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즉 비주문판매에 대하여 이를

禁止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이는 請約과는 전혀 다른 財貨 등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나 事業者가 만연히 財貨 등을 송부하면서

消費者의 受領後 이를 개봉시 契約을 締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까지 包含한

다고 할 것이다.물론 後者의 경우 消費者가 이를 개봉하여도 契約은 締結되지

않는다.다만,民事上 물건을 송부받은 消費者는 法律上 原因없는 利益을 取得

한 것이 되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이를 返還하여야 한다.221)

라)기타 不公正行爲

그 외에 請約撤回 등을 妨害할 目的으로 住所․電話番號․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變更 또는 廢止하거나 紛爭 혹은 不滿處理에 必要한 人力 또는 設備의 不

足을 상당기간 放置하여 消費者에게 被害를 주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3-4호).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立法現況

中國은 부정경쟁방지법222)과 “消費者權益保護法”,“産品質量法”,“廣告法”등

法令에서 不公正行爲에 대해 規制하고 있다.

가)反不正當競爭法

經營者는 他人商標,企業名稱,認證마크 등을 盜用해서는 안되며(동법 제5조),

廣告 혹은 기타 方法으로 商品의 品質․成分․機能․用途․生産業體․有效期

221)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110-113面.

222) 反不正當競爭法, 1993년 9월 2일 制定, 1993년 12월 1일부터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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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生産地 등에 대하여 消費者가 誤認할 수 있는 虛僞宣傳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廣告經營者는 이미 알거나 혹은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虛僞廣告를 代

理,設計,製作,發布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9조).

나)消費者權益保護法

消費權益保護法에서는 消費者의 自主去來權과 公正去來權을 保障하고 있다.

즉,消費者는 自主的으로 商品 또는 서비스를 選擇할 權利를 가지며,商品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者와 商品의 種類 또는 서비스의 方式을 스스로 選擇할

수 있으며,商品의 購買與否와 서비스의 接受與否를 자주적으로 決定할 수 있

다.또한 消費者는 자주적으로 商品 또는 서비스를 選擇함에 있어서 比較 및

鑑別을 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또한 消費者는 公正한 去來權利를 가지며,商品을 購買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때에 品質의 保障,合理的인 價格,正確한 用量 등 公正去來의 條件을 要求할

수 있고 事業者의 强制的인 去來行爲를 拒否할 수 있다(동법 제10조).그리고

동법 제19조에서 經營者의 眞實한 情報의 提供義務를 規定하고 있고 제49조에

서 經營者 欺瞞行爲에 대해 구매가격의 2배에 달하는 賠償責任223)을 規定하고

있다.

다)제품품질법과 廣告法

産品質量法 제5조에서 인증마크 등 品質表示를 僞造하거나 盜用;製品原産地

를 僞造하거나 他人의 企業名稱,住所를 僞造 혹은 盜用;生産,販賣製品중 模

造品이나 低質品을 混合하여 模造品을 眞品으로,低質을 優良으로 表示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廣告法에서는 廣告중 虛僞的인 內容이 包含되어서는 아니되며,消費者

를 欺瞞하거나 誤導해서는 아니된다.한편 광고내용중 商品의 機能․生産地․

品質․價格․生産者․有效期間․承諾 혹은 서비스의 內容․形式․品質․價格․

223) 事業者는 提供한 商品 또는 서비스에 詐欺行爲가 있는 경우에 消費者의 要求에 따라 그 損失을 賠償

하여야 하며 賠償金額은 消費者가 購買한 商品의 價格 또는 봉사료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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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諾에 대해 表示가 있는 경우 명백하고 뚜렷해야 하며,廣告에서 使用되는 데

이터․統計資料․調査結果․文獻․引用語 등은 眞實하고 正確해야 하며 出處를

表明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동법 제5조,제9조,제10조).

라)北京市의 規範性規定

인터넷경제활동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인 “北京市工商

行政管理局关于在網络经济活动中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通告” 제12조에 의하면

“經營者는 온라인상 廣告 혹은 기타 方法으로 商品의 品種․規格․品質․成

分․機能․用途․生産者․有效期間․原産地 등에 대하여 消費者를 誤認할 수

있는 虛僞宣傳을 해서는 아니되며,인터넷廣告經營者는 虛僞廣告를 代理․設

計․製作․發布해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그 외 제8조 내지 제11조에

서 經營者는 提供하는 身元,商品 및 서비스 등 各種 情報에 대한 虛僞的인 陳

述로 消費者를 誤導해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224)

그 외에 電子商去來에 관한 감독 및 관리규정인 “電子商去來監督管理方法”

제12조에서 經營者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位置에 쉽게 알 수 있는

方式으로 消費者에게 상기 商品 및 서비스에 관한 各種 情報를 眞實하고 完璧

하게 提供하여야 하며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導하는 手段과 方式을 活用해서

는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224)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关于在網络经济活动中保护消费者合法权益的通告 제8조 : 經營者는 온라인에서 

他人의 商標를 표절하거나 商品名稱, 企業名稱, 企業住所를  使用하거나 認證마크, 유명브랜드表示를 

僞造 혹은 표절하는 등 不正競爭手段으로 消費者를 誤導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온라인상에서 製品販賣 혹은 서비스를 提供하는 經營者는 진실한 登錄地點과

連絡方式 혹은 去來場所를 消費者에게 告示하여야 하고 虛僞住所를 提供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0조 :온라인상에서 製品販賣 혹은 서비스를 提供하는 經營者는 販賣商品 혹은 提

供하는 서비스의 價格을 明示해야 하며,商品 혹은 서비스價格에 대해 虛僞表示를 해

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인터넷상 商品賣買經營者는 商品의 産地․生産者․規格․等級․品質狀態를

表示하여야 한다.또한 消費者가 商品의 品質․性能․主要成分․生産日期․有效期間․

檢査合格證明․使用方法․說明書․애프터서비스 등 內容에 대해 質疑가 있는 경우 誠

實하게 答辯해야 하며,적기에 答辯하지 못할 경우 그 事由를 說明해야 한다.經營者는

상기 各種 情報를 發布하는 경우 虛僞表示로 消費者를 誤導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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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問題點

消費者保護 차원에서 不公正商行爲에 대한 規制는 消費者權益保護法에서 부

여한 消費者의 自主去來權과 公正去來權이외 欺瞞的 商行爲에 대한 具體的 規

制는 反不正當競爭法,産品質量法,廣告法 등 여러 法令에 산재되어 있다.또한

내용면에서도 원칙적이고 모호하므로 실제 適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電子商去來에서 不公正商行爲는 主要하게 廣告에서 나타나고 있는데,廣

告法은 나열식 방식으로 廣告表示義務를 規定하고 있어 法的 虛點이 많다.또

한 詐欺 혹은 誤導性廣告의 要件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4.改善方向

입법론적 차원에서 향후 立法方向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不公正商行爲에 대해 명확하게 定義하고,그 構成要件에 대해서도 명확

히 確定해야 한다.비록 反不正當競爭法에서 不公正商行爲에 대해 定義하고는

있으나,立法趣旨上 기업간 去來行爲의 規制目的으로 한 것으로 經營者保護에

焦點을 두고 있다.따라서 消費者保護차원의 不公正商行爲에 대한 定義와 그

構成要件을 명확하게 確定함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不公正商行爲의 定義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立法例를 참조하여 “일반 消費

者를 誤導 혹은 强迫하게 하거나 誤導 혹은 强迫 우려가 있는 行爲”라고 규정

하고 그 構成要件에 있어서는 ① 消費者를 誤導 혹은 强迫하는 行爲나 誤導 혹

은 强迫 우려가 있는 行爲의 존재,② 實質的 條件의 充足,즉 消費者 去來行爲

의 歪曲可能性,③ 不公正商行爲를 判斷함에 있어서 반드시 一般消費者(average

consumer)의 觀點에서 출발할 것,④ 公共政策의 違反與否 등으로 確定할 수

있다.

둘째,比較廣告를 禁止해야 한다.객관적으로 認定된 근거없이 自社製品이 競

爭者의 것에 비하여 優良 또는 有利하다고 하거나 自社製品을 競爭者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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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함에 있어서 自社製品의 有利한 部分만을 比較하는 廣告行爲를 禁止해야

한다.

셋째,意思에 反하는 購買勸誘廣告을 禁止해야 한다.消費者가 財貨를 購買하

거나 用役을 提供받을 意思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電話․모사전송․컴

퓨터通信 등을 통하여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提供받도록 强要하는 것을 禁

止해야 할 것이다.

넷째,비주문 판매를 禁止해야 한다.즉,消費者의 請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一方的으로 財貨 등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를 禁止해야 한다.여

기에는 請約과는 전혀 다른 財貨 등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나 事

業者가 만연히 財貨 등을 송부하면서 消費者의 受領後 이를 개봉시 契約을 締

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包含해야 한다.또한 後者行爲에 대해 消費者는

保管義務가 없으며,發送者에게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회수하지 않

거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증정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이는 韓

國의 民法을 適用하여 물건을 송부 받은 消費者는 法律上 原因없는 利益을 取

得한 것이 되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이를 返還하여야 한다고 하는 不當利得

의 規定과 다소 區別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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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契約締結上의 消費者保護

Ⅰ.契約締結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1.序說

現實空間에서 契約의 成立要件인 請約과 承諾은 電子契約에서도 동일하게 適

用된다.그러나 電子商去來의 非對面․自動化 特性에 따라 일부 특수한 法的

問題點이 대두된다.

電子商去來에서 事業者가 請約의 誘引으로 자신이 販賣하거나 提供할 財貨

등을 제시하면 消費者가 이에 대하여 마우스로 ‘클릭(click)’하여 購買하려는 請

約의 意思表示를 하게 된다.이는 旣存 去來의 請約의 意思表示보다 훨씬 간편

하지만 消費者가 잘못 操作할 可能性이 크다.

또한 消費者가 請約을 한 경우에 프로그램 또는 自動化裝置225)가 事業者의

認識과 관계없이 承諾을 하였다면 이를 代理人의 行爲로 認定하여 본인에게 그

效果를 歸屬하여야 하는지 與否가 問題된다.

이에 따라 “OECD 消費者保護 가이드라인”은 제2장 Ⅳ에서 “消費者는 契約

의 締結前 그가 購買하고자 하는 製品 혹은 서비스를 분명히 確認할 수 있고,

締結過程의 失手에 대하여이를 訂正하거나 請約을 修訂할 수 있어야 하며,消

費者는 購買가 終結되기 前 去來를 取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225) 美國法에서는 電子代理人(Electronic Agent)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假想空間 쇼핑몰에서 運營者와 독

립하여 電子商去來의 締結 또는 履行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電子的 또는 

自動化手段을 말한다(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제102조 (27)). 自然人에 의

한 檢討 또는 行爲없이 그 全部 또는 一部가 電子記錄 또는 실연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 또는 반응

하도록 하는데 使用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電子的 또는 기타 自動化된 方式을 말한다(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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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電子代理人의 契約締結效力

美國의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niform ComputerInformationTransaction

Act)”은 契約은 그 存在를 表示할 수 있는 임의의 方式으로 成立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請約과 承諾,혹은 契約을 承認하는 雙方의 行爲 및 그 電子代理人

(ElectronicAgent)의 操作過程을 包含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電子代理人의 契約

締結效果를 認定하고 있다(동법 제202조 (a)).그 외 統一電子去來法(Uniform

ElectronicTransactionAct)제14조 自動化去來 規定에서 電子代理人에 의하여

電子署名이 有效하게 작성되고 契約이 有效하게 成立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226)또한 法院判例의 경우에도 電子代理人의 契約締結效果를 認定하고 있다.

StateFarm MutualAuto.Ins.Cov.Brookhurst事件에서 法院은 電子代理人

의 保險契約에 대한 自動更新行爲는 保險會社에서 설정한 節次에 따른 것으로

써 保險會社는 電子代理人이 締結한 契約에 拘束된다고 判示하였다.227)

나)電子的 錯誤

統一電子去來法(Uniform ElectronicTransactionAct)은 電子記錄에서의 變化

또는 오류가 去來當事者간에 傳送하는 경우 다음의 規則이 適用된다고 規定하

고 있다.

첫째,當事者들이 變化나 오류를 감지하기 위해 保安節次를 利用하기로 合意

하였고 한 當事者가 그러한 節次를 遵守하였지만 타 當事者가 그렇지 못하고

未遵守當事者가 또한 遵守하였다면 그러한 變化나 오류를 감지하였을 경우 遵

守當事者는 그 變化되거나 오류가 있는 電子記錄의 效果를 피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둘째,自然人과 관련한 自動化去來에서 自然人은 電子代理人이 오류의 方式

이나 정정을 위한 機會를 提供하지 않은 경우 다른 當事者의 電子代理人과의

去來에서 自然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오류로부터 發生한 電子記錄의 效果를 피

할 수 있다.그리고 自然人이 그 오류를 알게 된 시점에 自然人은 즉각적으로

226) 정경영, “美國統一電子去來法에 관한 硏究”,「商事法硏究」제19권 제2호, 2000, 289面.

227) 孫緯佳, 前揭學位論文, 127頁.



- 114 -

다른 者에게 그 오류,그리고 自然人이 다른 者에 의해 수취된 電子記錄에 拘

束되고자 하는 意向이 없다는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다른 者의 合理的인 指示

를 遵守하고 다른 當事者에게 송부되거나 다른 當事者에 의해 지시된 경우 오

류가 있는 電子記錄의 結果로서,수취된 약인을 제거하라는 다른 者의 합당한

指示를 遵守하는 節次를 包含하여 상당한 措置를 취하고 다른 者로부터 수취된

약인으로부터의 어떤 利益이나 가치를 使用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동조 제2

항).그 외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niform ComputerInformationTransaction

Act)제214조에서도 消費者去來過程에서의 電子的 錯誤에 대해 이와 類似한 規

定을 두고 있다.228)

2)유럽연합(EU)

EU는 電子代理人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失手防止의 차원에서

事前確認節次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229)電子商去來指針(DirectiveonElectronic

Commerce)은 事業者가 주문이 接受되었다는 것을 迅速히 電子的인 手段으로

발주자에게 通知할 義務가 있으며,이러한 주문 및 接受의 通知는 相對方이 액

세스 可能한 시점에서 接受된 것으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동 지침 제11조 제

1항).또한 서비스제공자는 電子契約締結過程에서 적당하고 效果的이며,實行하

기 쉬운 技術手段을 提供함으로써 消費者를 包含한 서비스획득자가 契約締結前

정보데이터 操作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失手를 發見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동 지침 제11조 제2항).

3)日本

日本은 “電子消費者契約 등에 관한 民法特例法”을 制定하여 電子商去來의 成

立時期 그리고 電子的 意思表示의 錯誤230)에 관한 法的 問題의 解決을 시도하

228) 엄광열, “美國의 電子去來관련 法制에 관한 硏究”,「인터넷電子商去來硏究」제3권 제1호, 

2003.2, 133面. 

229) 高富平,「在線交易法律規制硏究報告」, 北京大學出版社, 2005, 89頁.

230) 電子消費者契約의 경우에는 통상의 契約과는 달리 전자계산기의 操作失手에 의하여 錯誤가 發生하게 

되며, 理論上으로는 表示上의 錯誤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錯誤의 구체적인 類型으로는 消費者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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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동 法은 電子商去來의 成立時期에 관하여 종래의 격지자간의 契約의

成立時期에 관한 民法의 規定에 特例를 認定함으로써 전통적인 法理論 및 民法

의 테두리 내에서 解決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즉,동법 제4조는 격지자간

의 契約에서 電子承諾通知를 發送하는 경우에는 民法 제526조 제1항에 規定된

격지자간의 契約에 관한 발신주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고 規定함으로써 종

래 電子商去來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契約의 成立時期에 대하여 到達主義

를 採擇하였다.뿐만 아니라 B2C 電子商去來의 경우 事業者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契約締結內容에 관한 確認을 구하는 措置를 강구하거나 消

費者가 이러한 措置를 강구할 必要가 없다는 意思表示를 하지 않는 한,消費者

가 행한 意思表示의 錯誤가 電子去來의 請約이나 承諾의 意思表示를 할 意思가

없는 경우 또는 送信한 意思表示와 다른 內容의 意思表示를 행할 意思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消費者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하더라도 取消할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동법 제3조).다만,事業者도 契約內容을 確認하기 위한

일정한 措置를 강구함으로써 錯誤로 인한 取消로부터 保護받을 수 있다.여기

에서 事業者의 確認措置는 구체적으로 여러 形態로 구현될 수 있지만 一般的으

로 다음과 같은 措置가 강구될 것이다.첫째,送信버튼이 存在하는 동일한 畵面

상에 請約內容을 明示하고 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請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消費者에게 明確하게 確認시켜주는 方法 둘째,최종적으로 請約送信버튼을 클

릭하기 전에 契約內容을 表示하여 이 段階에서 정정할 機會를 주도록 설계하는

등이다.231)

4)韓國

가)電子代理人의 契約締結效力

韓國法은 電子代理人에 대해 별도로 規定하지 않고 있다.현행 民法을 볼 때

使用하는 전자계산기를 利用하여 送信할 때에 당해 事業者와의 사이에 電子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表示를 행할 意思가 없는 경우나 消費者가 그 使用하는 전자계산기를 利用하여 送信한 

때에 당해 電子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表示와 다른 內容의 意思表示를 행할 意思가 

있는 경우가 있다.

231) 김준규외, 前揭書, 290-29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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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에 있어서 그 前提要件으로 權利能力을 要求하고 있으므로 컴퓨터나 프

로그램이나 電子的 또는 自動化裝置는 代理人이 될 수 없다.그러나 電子商去

來에서 消費者의 請約表示에 대해 承諾하였다면,이를 代理人의 行爲가 아닌

事業者의 意思表示를 표출 또는 수령하는 도구로써 事業者의 意思表示로 認定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232)

나)失手防止 및 請約確認

電子商去來 消費者法은 事業者는 電子商去來에서 消費者의 操作失手 등으로

인한 意思表示의 錯誤 등으로 發生하는 被害를 豫防할 수 있도록 去來代金이

부과되는 時點 또는 請約에 앞서 그 內容의 確認 및 정정에 必要한 節次를 마

련해야 할 義務(동법 제7조)를 부과하고 있다.또한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로부

터 財貨 등의 去來에 관한 請約을 받은 경우 請約의 意思表示의 受信確認 및

販賣可能 與否에 관한 情報를 消費者에게 迅速하게 通知하여야 하며 契約 締結

前에 消費者가 請約의 內容을 確認하고,정정 또는 取消할 수 있도록 適切한

節次233)를 갖추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이에 違反行爲에 대해

서는 公正去來委員會에서 是正勸告,是正措置命令,그리고 是正措置 불응시 營

業停止와 이에 갈음하여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내지 34조).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현재 中國은 電子契約에 관한 전국 통일적인 立法措置가 마련되지 않고 있

다.다만,契約法 제16조에서 데이터메시지 形式의 契約成立을 認定하고,데이

터메시지의 도착시간에 대해 規定하고 있으며,電子署名法234)에서 電子文書와

232)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135面.

233) 公正去來委員會의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指針”上에 예시된 操作失手 防止 및 請約確認 등

을 위한 適切한 節次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몰에서 去來가 이루지는 경우에는 決濟畵面으로 연

결되기 前의 畵面이나 팝업畵面을 통하여 請約의 內容을 確認할 수 있도록 하고 消費者에게 請約內容

에 따라 請約節次를 계속 進行할 것인지를 確認하는 方法 둘째, TV홈쇼핑과 카탈로그쇼핑의 경우에

는 전화주문시 請約의 重要內容을 說明하고 消費者에게 그 內容대로 請約節次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

는 方法 등이다.

234) 中國法에서는 전자첨명법(電子簽名法)이라고 表現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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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署名의 效力을 認定하고 있다.地方性法規의 경우 “廣東省電子交易條例”에

서 최초로 電子契約의 成立에 대해 規定하고 있는 바,동 조례 제11조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電子記錄形式을 利用하여 請約 혹은 承諾을 한 경우,當事者의

意思表示로 認定된다.첫째,當事者 본인이 發送한 電子記錄 둘째,當事者의 代

理人이 發送한 電子記錄 셋째,當事者 본인이 設置한 情報시스템이 自動發送

혹은 自動回信한 電子記錄 넷째,當事者 代理人이 設置한 情報시스템이 自動發

送 혹은 自動回信한 電子記錄 등이다.그러나 동 條例에서도 電子代理人의 意

思表示 效果만 認定하고 있고,電子契約締結에 있어서의 失手防止나 電子的 錯

誤의 대한 歸責問題 등에 대해서는 規定하지 않고 있다.

4.改善方向

電子契約의 締結에 있어서 EU와 韓國은 電子代理人에 대한 規定을 두지 않

고 있으며,契約締結過程에서의 失手防止차원에서 確認節次만 두고 있다.반면

美國은 電子代理人에 대해 定義하고,그의 契約締結效力을 認定하며,電子的 錯

誤에 관하여서는 發生後의 歸責原則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상기 國家들의 立

法例를 살펴볼 때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으나,電子契約에서의 消費者利益을 效

果的으로 保護하기 위해서는 各國 立法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檢討,受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立法論的 차원에서 향후 中國의 立法方向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

다.

첫째,電子代理人에 대해 定義하고,그의 契約締結 效力을 認定하어야 할 것

이다.비록 旣存 民法上의 意思表示 原則을 適用할 수도 있겠으나,法理的으로

電子代理人의 行爲는 일종의 自動化 裝置로써 利用者의 事前設置에 따른 것으

로,이를 利用者의 行爲로 認定하여 본인에게 그 效果를 歸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또한 이러한 電子代理人制度의 확립은 電子商去來의 發展에도 유리

하기 때문이다.

한편,電子代理人의 用語에 있어서 美國法의 規定을 그대로 受容 즉,自然人

에 의한 檢討 또는 行爲없이 그 全部 또는 一部가 電子記錄 또는 실연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 또는 반응하도록 하는데 使用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電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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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 自動化된 方式이라고 定義할 수 있겠다.

둘째,電子契約의 締結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錯誤 혹은 電子的 錯誤에 대

해서는 事前的 豫防措置와 發生後 效果의 歸責原則으로 區分하여 規定하여야

한다.즉,傳統的인 契約締結節次외에 確認節次를 추가하여 事前 失手防止를 도

모하고,錯誤發生 後에는 效果에 대한 歸責原則을 명확히 함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事業者가 消費者의 操作失手를 防止하기 위해 必要한 節次 및 通

信販賣業者가 消費者로 하여금 請約의 內容을 確認하고 訂正 또는 取消할 수

있도록 하는 適切한 節次를 예시한다면,사이버몰에서 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決濟畵面으로 연결되기 전의 畵面이나 팝업(popup)화면을 통하여 請約의

內容을 다시 確認할 수 있도록 하고 消費者에게 請約內容에 따라 請約節次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確認하는 方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電子的 錯誤發生後의 效果에 대한 歸責原則으로는 美國法의 規定을 그

대로 受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Ⅱ.電子約款에 대한 規制

1.序說

情報․通信分野의 눈부신 發展은 去來에 있어서 時間的․空間的 制約을 해소

하여 電子商去來의 比重을 날로 높이고 있다.그러나 電子商去來는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面性으로 인하여 商品의 比較나 去來條件의 흥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消費者는 販賣業者의 一方的인 廣告․宣傳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特

殊性이 있고,인터넷이라는 去來手段의 技術的 脆弱性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러한 特性에 비추어 볼 때,電子商去來를 法的 瑕疵없이 處理하기 위해서

는 특히 約款의 形態로 사이버몰 運營者와 利用者의 權利․義務 및 責任에 관

한 重要한 事項을 정형화하고,契約締結以前에 利用者가 그 內容을 熟知할 수

있도록 明示․說明함으로써,紛爭發生時 責任의 限界를 분명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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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款은 營業의 合理化를 통하여 迅速․大量去來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法

律關係를 상세히 規定하여 當事者간의 紛爭을 豫防할 수 있다는 점 등의 長點

이 있는 반면에,事業者가 그들의 優越的 地位를 利用하여 去來上의 危險을 고

객에게 轉嫁하는 등의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

여 電子約款에 대한 規制가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1)電子約款의 定義

約款이라 함은 그 名稱이나 形態 또는 範圍를 불문하고 契約의 一方當事者가

多數의 相對方과 契約을 締結하기 위하여 일정한 形式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契

約의 內容이 되는 것을 말한다.235)따라서 電子約款이라 함은 電子的 形態로 表

示한 約款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電子約款으로 認定되기 위하여는 첫째,一方當

事者가 작성한 一方性이 있어야 한다.즉,相對方과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어서

일방의 利害關係만이 反映되기 쉽다는 問題가 있다.둘째,多數의 相對方과의 契

約締結에 使用하기 위한 一般性이다.特定의 일회적 契約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래 多數의 반복되는 契約에 統一的으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다.셋

째,特定한 契約締結前에 미리 작성하였을 것 즉,事前性이 必要하다.

2)電子約款의 特徵

旣存의 約款은 書面에 인쇄하여 消費者에게 제시되는 반면,電子約款은 電子

的인 方法으로 작성되어 事業者의 홈페이지에 電子的인 記錄物인 파일의 形態로 올

려지고,消費者는 事業者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아 웹브라우저를

利用하여 자신의 모니터에서 確認함으로써 電子約款의 內容을 알게 된다.따라서 電

子約款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갖는다.236)즉,① 五感으로 認知할 수 있는 실물로

存在하지 않고 별도의 電子的 變換過程을 거쳐야만 인지할 수 있다는 점,②

顧客의 立場에서 볼 때 링크(link)의 설정 등 事業者의 배려가 없으면 그 存在

를 認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③ 주로 非對面 상황에서 제시되어 現實的인

235) 韓國約款規制法 제2조 제1항 ;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제219

조 제2항.

236) 김진환, “約款의 契約編入과 電子約款”,「法曹」통권 537호, 法曹協會, 2001.6, 10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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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付나 說明이 어렵다는 점,④ 電子署名 등과 같은 特別한 技術的 方案의 도

움 없이는 明示 또는 說明義務의 履行에 관한 證據를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⑤ 프린터를 통하여 종이에 출력하지 않는 한 內容의 熟知度가 종래의 書

面約款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3)電子約款의 效力

物品의 販賣 또는 서비스 提供 등 去來를 目的으로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는 利用者가 約款에 同意한 후에 去來申請을 하면,웹사이트의 約款 內容은 利

用者와 웹사이트 運營者사이의 去來契約內容으로 編入되어 拘束力을 가지게 된

다.

예컨대,웹사이트에서 去來할 때에 반드시 約款이 분명하게 表示되고,去來實

行의 條件으로 約款에 대한 同意 클릭이 必要한 경우는 約款의 契約內容編入이

認定되는 경우이다.그러나,約款의 契約內容 編入이 불분명한 경우로는 웹사이

트에서 利用者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場所에 約款이 게재되어 있지만

去來申請畵面에 約款에 대한 링크를 볼 수 있는 形態로 되어 있거나 約款에 대

한 同意 클릭이 要求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約款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約款에 대한 同意 클릭도 要求하지 않는 경우에는 約款이 契約內容으로 編入되

지 않는 경우이다.

웹사이트의 約款이 變更된 경우,變更後 約款은 變更後의 去來에 대해서만

適用되고,과거의 去來에 대해서는 變更前 約款이 適用된다.또한 約款 變更前

부터 웹사이트를 利用하던 利用者에 대하여 約款 變更의 有效性을 主張하기 위

해서는 利用者가 쉽게 알 수 있는 方法으로 約款의 變更事實과 變更部分을 告

知하고,變更後의 約款에 대해 利用者의 同意를 받는 것이 必要하다.237)

237) 韓國消費者保護院,「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분야의 약관 사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사례 연

구」, 2005, 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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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美國은 전통적으로 市場競爭과 去來當事者간의 自由契約을 우선시하는 國家

로써 電子商去來 市場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去來分野에 있어서도 民間主導의 自律規制를 尊重하되,法的인 消

費者保護는 民間의 自律規制를 뒷받침하는 水準에 그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그러나,인터넷과 같은 開放型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去來에

서는 電子約款의 特徵을 考慮한 約款에 대한 規制,즉 約款 관련 法律에서 規

定하고 있는 約款이 契約內容이 되는 要件들이 形成되어 왔다.

가)約款에 대한 旣存의 規制 類型

美國의 約款에 대한 一般規制는 不公正한 免責約款의 事例에서 由來하였다.

美國法院에서는 이러한 免責條項들이 公共政策(publicpolicy)에 抵觸된다는 理

由로 그 有效性을 부인하는 判例를 내기 시작하였는데,이때 適用된 法理가 統

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Code:UCC)238)제2장 제302조의 이른바 ‘비양

심성법리(unconscionabilityrule)’이었다.즉,法院은 契約이나 契約의 일부 條項

이 契約締結에 있어서 비양심적(unconscionable)인 것으로 認定될 경우에는 契

約의 效力을 否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239)물론 이 때에도 契約一般

238) 美國의 모든 州政府는 商法의 重要部分인 성문화된 統一商法典(UCC)을 採擇하고 있다. 그동안 이 

UCC를 假想空間에 適用하기 위한 작업이 美國內 UCC의 後援機關인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와 美國法律協會(American law Institute)에서 

지속적으로 推進되어 왔으며, 美國辯護士協會(American Bar Association : ABA)를 包含한 여러 利

益團體 등 民間部門의 組織들도 이러한 作業過程에 參與하여 왔다. 

239) 비양심성 法理는 衡平法에서 發達되어 왔으며 현재 統一商法典과 제2차 契約法 리스테이트먼트(The 

2nd Restatement of Contract Law)에 明示되어 있다. 統一商法典 제2장 제302조는 法院으로 하여

금 不公正한 契約條項을 公開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이 規定은 주로 公正하지 

못한 定型契約書의 約款을 規制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2차 契約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208장에서

도 統一商法典과 유사하게 規定하고 있다. 즉, 契約이나 그 條項이 契約締結 당시에 비양심적이면 法

院은 契約의 强制를 拒否하거나, 또는 그 비양심적 契約條項을 제외한 나머지 部分만을 强制하거나 

또는 非合理的 結果를 피하기 위해서 비양심적 契約條項의 適用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경

규,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의 개시와 계약의 유효성-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사법행정」, 2004.3, 

7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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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에 따라 契約 當事者들이 問題있는 契約條項을 契約의 內容에 包含시키기로

하는 合意는 必要한 것으로 보았다.

그 후 美國에서는 포장형 契約(shrinkwrapcontract)의 效力與否가 問題가 되

었다.즉,商品의 買受者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의 겉포장을 뜯

는 行爲 자체를 그 겉면에 인쇄된 일정한 條項에 대하여 同意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 契約의 內容으로 삼고자 하는 論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포장형 契約에 대해,초기에는 買受人이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제품을

引渡받아 겉포장을 뜯어낸 후,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이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살펴보아야만 그 內容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顧客에 대하여

拘束力이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販賣者측의 단순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40)그러나 이러한 포장형 契約은 判例에 의해 점차 契

約의 內容이 된다고 認定받기에 이르렀으며,美國法院의 태도는 앞으로도 이러

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클릭형 契約(clickwrapcontract)의 등장

포장형 契約의 效力이 점차 有效한 것으로 認定받게 되자 이와 유사한 契約

締結過程을 하고 있는 클릭형 契約에 관한 論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클릭

형 契約은 인터넷을 주된 도구로 利用하는 온라인거래에서 消費者의 同意

(agree)를 구하는 形態로 이루어진다.즉,온라인거래에서 事業者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스스로 작성한 일정한 利用條件을 웹사이트에 게시

하고 그 끝부분에 그 利用條件의 同意與否를 물은 후,이에 同意를 表示한 利

用者에게만 去來가 可能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클릭형 契約의 有效性을 認

定한 代表的인 判例로는 HotmailCorporationv.VanMoneyPieInc.事件이

있다.241)

美國에 있어서 判例에 따라 認定되어 온 클릭형 契約의 골자는 물론 포장형

240) Thomas J. Smendinghoff, Online Law, Addison-Wesley(1996), p. 22.

241) Hotmail Corporation v. Van Money Pie Inc., et al., C98-20064 (N.D. Ca., April 20, 1998); 

Steven J. Caspi, et al. v. The Microsoft Network, LLC., et al., WL 462175, 323 N.M.Super. 

118 (N.J.app. Div., July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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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에서의 논거와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즉,利用者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된 利用條件에 대하여 利用者가 ‘同意’라고 表示된 버튼을 클릭하여

이에 同意한다는 意思를 명백히 표명함으로써 그 利用條件이 웹사이트 運營者

와 利用者간의 契約內容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클릭형 契約이

當事者간에 契約內容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內容에 관계없이 모두 무條

件的인 拘束力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즉,特定한 條項의 拘束力

은 다시 위에서 언급한 비양심성 法理와 같은 一般的인 契約法上의 諸般法理에

의해 다시 檢討되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와 같이 클릭형 契約의 有效性이 점차 判例에 의해 認定되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要件을 要求하게 되었다.즉,① 利用條件이 運營者의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② 利用者는 ‘同意’또는 ‘同意하지 않음’의 버튼을 클릭하여 利用條件의 受

容이나 拒絶의 選擇權을 가질 것,③ 利用者가 同意 表明없이는 웹사이트의 컨

텐츠나 서비스를 利用할 수 없을 것,④ ‘同意’버튼의 클릭이 利用條件을 契約

에 包含시키는 것이라는 說明이 利用條件에 包含될 것 등의 要件이다.美國에

서 이러한 判例에 따른 要件들은 후의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niformComputer

InformationTransactionAct:UCITA)에 대체적으로 受容되었다.242)

다)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

美國의 경우 앞서 살펴본 포장형 契約의 效力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나

타났다.이러한 解釋上의 혼란을 立法的으로 解決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그

것이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Code:UCC)제2B장 초안 제307조,제

308조이다.243)동 規定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포장형 契約이 有效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즉,포장의 개봉시점보다 그 內容에 대한 顧客의 同意與否에

焦點을 맞추어 ① 契約의 內容에 대한 고객의 檢討 機會가 保障되고,② 同意

에 해당되는 行爲의 形態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며,③ 同意하지 않을 機會가

있었음에도 同意行爲를 한 경우이다.

그 후 情報去來에 관한 各種 規定들을 다루고 있는 이 統一商法典 제2B장에

242) 韓國消費者保護院, 前揭書, 25-27面.

243) 김진환, 前揭論文, 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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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별도의 독립된 法을 制定하자는 意見이 다수 제시되었는데,그러한 분위

기에 따라 동 法典의 제2B장이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CITA)으로 새로 변모

되었다.동 法律에는 電子約款이 契約의 內容으로 되기 위한 다음과 같은 要件

들을 제시하고 있다.즉,① 利用者가 그 內容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檢討할 명

백한 機會를 가진 후(UCITA section112,section211),② 電子約款에 대하여

同意하거나 그 同意를 추후 確認할 수 있는 일정한 行爲를 하되(UCITA

section112(a)244),section208,section210(a)),③ 利用者가 그 內容을 正確히

알고 있음을 要求하지는 않는다(UCITA section208(3)).245)그러나 그 約款의

內容은 비양심성 法理와 같은 旣存의 契約法上의 諸般原則에 違背되어서는 안

된다(UCITAsection209).

2)유럽연합(EU)

EU는 消費者契約에 있어서 不公正約款指針246)을 통하여 約款의 解釋과 約款

의 公正性,明示義務,重要한 內容의 說明 등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가)約款의 公正性

不公正約款指針의 基本原則은 契約詐欺와 事業者의 不當免責의 禁止이다.동

指針에서 事業者와 消費者가 締結한 不公正한 約款은 消費者에 대해 拘束力을

가지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또한 不公正約款에 대해 紛爭이 發生한 경우,

事業者가 이미 當事者와 구체적 협상을 거쳤다고 主張할 경우,事業者가 證據

提供義務를 負擔한다고 規定하고 있다.247)

244) UCITA section 112(a) A person manifests assent to a record or term if the person, acting 

with knowledge of, or after having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record or term or a copy of 

it. 

245) UCITA section 208(3) If a party adopts the terms of a record, the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without regard to the party’s knowledge or understanding of individual terms in the 

record, except for a term that is unenforceable because it fails to satisfy another 

requirement of this [Act].

246)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Official 

Journal L095, 21/04/1993 0029-0034.

247) 高富平, 前揭書, 63頁.



- 125 -

나)約款의 明示

契約의 全部 혹은 一部 約款이 消費者의 權利와 義務에 관련되는 경우 이러

한 約款은 반드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言語로 작성되어야 한다.또한 解釋

上 차이가 있는 경우 消費者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解釋해야 한다(不公正約款指

針 제5조).

다)約款의 重要한 內容의 說明

消費者 拘束目的으로 작성되고,또한 契約締結前 消費者가 진정으로 約款內

容을 이해할 機會가 없는 경우 이는 不公正한 것에 해당된다(不公正約款指針

부록Ⅰ).

진정으로 約款內容을 이해할 機會의 存在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 첫째,約款

의 長短要素 둘째,시간적 요소 셋째,提供形態의 要素248)를 考慮해야 한다.

3)日本

日本은 “電子商去來에 관한 準則”과 “消費者契約法”등에서 電子約款에 대해

規制하고 있으며,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電子商去來에 관한 準則에 의한 規制

(1)約款이 消費者와 웹사이트 運營者 사이의 契約으로 認定되는 要件

해당 約款이 消費者와 웹사이트 運營者간의 契約으로 認定되기 위해서는 ①

去來 및 기타의 契約關係가 存在해야 하고,② 消費者가 웹사이트 約款에 同意

248) 즉, 約款의 內容이 지나치게 길면 消費者가 인내심을 갖고 완전하게 읽을 可能性이 적으며, 約款內容

은 반드시 契約締結前 合理的으로 提供해야 하고, 消費者가 편리하게 획득하는 동시에 저장 혹은 복

사할 수 있는 形態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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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去來申請을 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장문이고 난해한 約款(消費者에게

不利한 條項)은 信義誠實의 原則 및 消費者契約法의 規定 취지에서 否定될 可

能性이 있다.

利用者의 立場에서 웹사이트 約款이 ‘明確하고 平易한 것’인지 與否를 判斷함

에 있어,約款 그 자체의 記述은 물론,웹사이트 내에서의 去來條件에 대한 補

充說明(예컨대,去來의 흐름에 대한 說明,그림․說明 인프라 등)을 包含하여

利用者에 대하여 웹사이트상에서 提供되는 約款에 관한 說明 전체가 종합적으

로 考慮된다.

한편,約款의 내용이 利用者와 웹사이트 運營者 사이의 契約條件으로 編入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경우에도,消費者契約法 등의 强行法規에 抵觸하는 경

우에는 約款의 效力이 否定된다.그리고 구체적인 法規에 違反하지 않아도 利

用者의 통상적인 예상에 反하는 不當條項에 대해서는 判例나 民法 등이 消費者

의 利益을 일방적으로 害하는 條項을 無效로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참작하여 無

效가 될 可能性이 있다.249)

(2)約款의 變更과 그 效力

① 一回性 去來에 대한 條件을 規定하는 約款의 變更

一回性 去來에 대한 條件을 規定하는 約款의 變更은 이전에 成立된 去來에

소급적으로 適用되는 경우는 없고,約款 變更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후에 당해

웹사이트를 통해 合意된 去來에 대해서만 變更後의 約款을 適用하게 된다.또

한 約款變更 事實을 適切한 方法으로 利用者가 주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

는 경우에는,變更後의 條件(특히 變更前보다 利用者에게 不利하게 되는 條件)

의 拘束力에 의문이 생길 可能性이 있다.

② 繼續的 去來에 대한 條件을 規定하는 約款의 變更

249) 中山信弘, 電子商取引に関する準則とその解説, 商事法務, 2006, 6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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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者가 旣存의 웹사이트 利用者에게 變更後의 웹사이트 約款의 適用을 위

해서는 웹사이트 利用者에 대하여 約款의 變更部分을 알기 쉽게 告知한 다음,

利用條件의 變更에 대한 웹사이트 利用者의 同意를 얻거나 變更後의 約款에 의

거하여 去來를 하는 것에 대한 同意를 얻는 것이 必要하다.그리고 종래의 約

款條件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去來契約이 成立하고 있는 이상,約款의 變更에

同意하지 않은 旣存 利用者와의 관계에서는 事業者는 원칙적으로 變更前 約款

에서 정하는 條件에 拘束된다.

③ 約款變更時 去來時點에서 記載內容의 立證問題

만약 適用되어야 할 約款의 內容에 대해 利用者와 事業者 사이에 紛爭이 發

生한 경우,去來時點의 約款內容 및 變更時期 등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運營者

가 立證해야 할 可能性이 높다.특히 事業者측에서 約款중 어떤 條項의 適用을

要求하는 경우에는,당해 條項은 契約이 成立한 時點에 存在하고 있었다는 事

實을 事業者가 立證하여야 한다.250)

나)消費者契約法 등에 의한 內容規制

동법에 의하면 웹사이트 利用約款이 契約條件에 包含됨으로써 法的 拘束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强行法規나 公序良俗에 반하는 條項은 無效가 된다.電

子商去來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重要한 强行法規는 消費者契約法이다.251)

(1)事業者의 責任을 制限하는 條項에 대한 規制

消費者契約法 제8조는 事業者의 消費者에 대한 債務不履行責任,不法行爲責

任,瑕疵擔保責任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全部 免責하는 條項을 無效로 한다.責

250) 中山信弘, 前揭書, 82-33面. 

251) 消費者契約法의 目的은 消費者와 事業者 사이의 情報의 질과 양에서의 交涉力의 격차에 비추어  消

費者의 利益을 부당히 해하게 되는 條項의 全部 또는 一部를 無效로 함으로써 消費者 利益을 保護하

는 것이다(河上正二, 消費者契約法: 立法への課題, 商事法務研究会, 1999, 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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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의 일부 制限은 消費者契約法하에서도 基本的으로 無效가 되지 않지만,事業

者측의 故意․重過失에 의한 責任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免除․制限은 消費者契

約法 제8조에 의해 無效가 된다.

(2)消費者에 대한 過度한 損害賠償額 예정의 無效

消費者契約法 제9조 제1항은 消費者契約에서 契約解除와 관련하여 “동종의

消費者契約 解除에 수반하여 당해 事業者에게 發生하는 평균적인 損害額을 超

過하는”違約金을 規定하여도,당해 평균적인 損害額을 超過하는 部分에 대한

規定은 無效로 한다.따라서 消費者의 違約金으로부터 利益을 취하는 것은 禁

止된다.그러므로 웹사이트 約款에 契約解除에 따른 違約金 등이 規定되어 있

어도 당해 違約金이 契約解除로 인하여 事業者에게 發生하는 損害의 평균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部分은 無效가 된다.

(3)기타 消費者의 利益을 一方的으로 害하는 條項의 無效

消費者契約法 제10조는 民法,商法 기타 任意法規(契約에 의하여 適用을 排

除할 수 있는 法規)에 비하여 消費者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가중하는 條

項으로,消費者의 利益을 일방적으로 害하는 것은 無效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

다.252)

4)韓國

韓國은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이하 ‘電子商去來 消費

者保護法’이라 함)”과 “電子商去來標準約款”,“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이하

252) 예컨대, 日本民法 제570조의 瑕疵擔保責任에 의거한 解除 및 債務不履行에 의한 契約 解除 등 法律

上 認定된 解除權을 消費者에게 制限하는 條項 및 事業者측의 契約解除權을 擴大하는 條項, 事業者 

측에게만 仲裁人의 선정권이 있는 仲裁條項, 一般 去來慣行에 비추어 黙示의 意思表示라고는 할 수 

없는 消費者의 일정한 作爲․不作爲에 대하여, 意思表示를 의제하는 條項, 消費者의 證明責任을 가중하

거나 事業者의 證明責任을 경감하는 條項, 消費者의 法令上의 權利行事期間을 制限하는 條項 등이다

(河上正二, 前揭書, 3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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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款規制法’이라 함)”을 통하여 約款에 대해 規制하고 있다.

가)約款의 明示義務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約款의 內容을 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2003년

10월 10일에 개정된 電子商去來標準約款 제3조는 이 約款의 內容과 商號 및 代

表者姓名․營業所所在地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

含)․電話番號․모사전송번호․電子郵便住所․事業者登錄番號․通信販賣業申告

番號,個人情報管理責任者 등을 利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畵面(전면)에 게시하도록 하였다.다만,約款의 內容은 利用者가 連結畵

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制限이 있

는 기기를 利用하여 去來하는 事業者는 約款의 內容을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하

거나 그 內容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畵面에 나타나게 하여 동 義務를 履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施行規則 제7조 제2항).

나)約款의 重要한 內容의 說明義務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에서 별도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지만 標準約款에서

는 利用者가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중 請約撤回․

配送責任․還拂條件 등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利用者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의 連結畵面 또는 팝업화면 등을 提供하여 利用者의 確認을 구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253)

다)約款의 不公正內容에 대한 規制

約款이 契約의 內容으로 編入되고 나면 그 約款의 解釋은 約款規制法에 의해

規制되며,이 部分에 있어서는 電子商去來와 現實去來가 동일한 約款規制 法理

253) 約款規制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約款의 重要한 內容을 顧客이 이해할 수 있도록 說明할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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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規律된다.254)

約款의 解釋에 있어서 約款規制法 제5조는 “約款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公正하게 解釋되어야 하고 顧客에 따라 다르게 解釋되어서는 아니되며,約款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顧客에게 유리하게 解釋되어야 한다.”고 規定

하고 있다.제6조에서는 ① 顧客에 대하여 不當하게 불리한 條項,② 顧客이 契

約의 去來形態등 諸般事情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③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制限하는 條項 등 信義誠

實의 原則에 반하여 公正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라고 規定하고 있다.그 외에

도 免責條項255),高額의 損害賠償額의 豫定,契約의 解除․解止,債務의 履行,

買受人의 權益弱化,意思表示의 擬制,代理人의 責任過重,訴提起의 禁止 등 事

業者에 顯著하게 有利한 條項은 無效라고 規定하고 있다.256)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中國은 約款에 대한 專門法이 制定되어 있지 않으며,契約法의 規定을 適用

한다.즉,契約法 제39조에 따르면 契約을 締結할 경우 約款257)을 提供한 一方

은 公平의 原則에 따라 當事者간의 權利와 義務를 確定하여야 하며,또한 合理

的인 方式으로 相對方에게 그 責任을 免除 또는 制限하는 條項을 留意할 것을

要請하고,相對方의 要求에 따라 당해 條項에 대하여 說明하여야 한다.그리고,

約款內容중 約款을 提供한 一方이 자기의 責任을 免除하고 相對方의 責任을 가

중하여 相對方의 主要 權利가 배제된 경우에는 당해 條項은 無效가 된다(契約

法 제40조).約款의 理解에 있어서 紛爭이 發生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解釋하고,두 가지 以上의 解釋이 있을 경우에는 約款을 提供한 一方에게

254) 남효순, “約款의 解釋”,「公正去來法講義Ⅱ」, 법문사, 2000, 450面.

255) 約款規制法 第7條 (免責條項의 禁止) : 契約當事者의 責任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內容 중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容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① 事業者, 履行補助者 또는 

被用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法律上의 責任을 排除하는 條項, ② 상당한 理由없이 事業者

의 損害賠償範圍를 制限하거나 事業者가 負擔하여야 할 危險을 顧客에게 移轉시키는 條項, ③ 상당한 

理由없이 事業者의 擔保責任을 排除 또는 制限하거나 그 擔保責任에 따르는 顧客의 權利行使의 要件

을 加重하는 條項 또는 契約目的物에 관하여 見本이 제시되거나 品質․性能등에 관한 表示가 있는 경

우 그 保障된 內容에 대한 責任을 排除 또는 制限하는 條項 등이다.

256) 권재열, “約款規制의 法理”,「法制」제517호, 법제처, 2001.1, 55面.

257) 中國法에서는 서식조항[格式條款]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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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동법 제41조).한편 契約의 無效事項과 免責事項에

관한 規定도 電子約款에 그대로 適用된다.

4.改善方向

電子商去來 특히 사이버몰과의 契約은 大部分이 附合契約이므로,約款의 明

示․交付와 內容의 公正性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특히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契約의 內容 및 事後의 法律關係에 대한 다툼이 發生할 경우 約款이 절대적인

影響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이버몰 運營者는 契約締結後 變更된 約

款을 제시하거나 約款이 아닌 表示․廣告 등에 기재된 內容을 가지고 消費者의

權利主張에 대하여 抗辯하기 때문에 消費者는 契約締結 당시의 約款을 기초로

한 자신의 權利主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發生하게 된다.258)

그러나 中國은 아직까지 約款에 대한 專門法이 없으며,契約法의 規定도 原

則的이고 抽象的이어서 실제 현실에 있어서 適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立法論的 차원에서 향후 改善方向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消費者가 約款을 쉽게 복사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約款의 使用

時期를 正確히 기재하여 變更以後에도 保管하도록 사이버몰 運營者의 義務를

明示한다.

둘째,約款의 主要內容을 별도로 게시하는 要約約款制度를 導入할 수 있겠다.

사실 電子商去來에서 消費者가 約款의 內容을 전부 읽고 이해한 다음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約款의 主要內容만을 별도로 要約

하여 게시하게 하고,이들 事項에 대해서는 消費者가 說明을 받은 것으로 추정

하는 반면에,여기에 包含되지 않은 契約의 主要內容과 表示․廣告 事項들에

대해서는 消費者에게 충분한 說明이 있었다는 事實을 사이버몰 運營者가 立證

하지 못하는 한 契約의 內容으로 主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韓國의 電子商去來 標準約款을 참작하여 모델약관제도를 導入할 수 있

겠다.電子商去來는 그 發展方向을 豫測할 수 없으므로,모든 電子去來를 망라

하여 適用되는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따라서 관련 主管機關

258) 박희주, “電子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인터넷法硏究」제1호, 2002, 98-9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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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電子商去來 類型別 特性을 反映한 모델약관을 제시함으로써,사이버몰 運

營者들에게 자신들이 使用할 約款의 최저한의 基準을 제시하고 또한 消費者들

로 하여금 約款의 不公正性 與否를 判斷할 수 있도록 하며,標準約款에 違反되

는 約款事項에 관하여는 消費者가 직접 당해 約款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게 한

다.

넷째,認證마크制度를 導入할 수 있다.第3者 機關(産業團體 혹은 主管行政機

關)이 사이버몰 運營者의 約款을 제출받아 確認한 후 사이버몰 運營者의 홈페

이지에 認證마크의 使用을 許容하고,消費者는 第3者 機關을 통해 約款의 內容

및 變更與否를 온라인으로 確認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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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契約履行上의 消費者保護

Ⅰ.電子支給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1.序說

電子商去來가 締結되면 消費者가 履行하여야 하는 債務는 주로 賣買契約에

따른 代金支給義務이다.電子去來의 發展에 따라 支給決濟制度도 점차 電子的

決濟方式으로 變化하고 있다.현재 利用되는 電子的 決濟方式으로는 旣存의 신

용카드번호의 財務情報를 傳送해서 決濟하는 方法,e-Cash․CyberCheck등의

電子貨幣(ElectronicMoney)를 利用하는 方法 등이 있는데 그중 신용카드에 의

한 支給이 가장 많이 利用되고 있다.259)

이러한 電子資金移替의 活性化와 이를 통한 決濟의 電子化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그 반면에 旣存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많은 法的 問題點

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중에서도 權限없이 행한 資金移替가 가장

큰 問題로 등장하고 있다.260)

따라서 電子資金移替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國家들이 이러한 問題

들을 解決하기 위한 努力들을 행하였으며,美國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立法을 통해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고 있다.아울러 日本의 경우는 아직까지 입

법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旣存法에 대한 解釋을 통해 이러한 問

題들을 解決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法體系 하에서는 새롭게 나타나

는 問題들을 解決하기 어렵다는 認識이 擴大되고 있으며,별도의 立法을 통해

解決해야 한다는 主張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中國의 경우에도 2005년 電子決濟市場規模는 161억 위안(약 21억불)으로 전

년대비 거의 100% 成長하였으나,온라인결제를 利用하는 경우는 아직 극히 저

조한 설정이다.이렇듯 電子商去來의 급속한 發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 利

用者들이 온라인결제를 使用하지 않은 主要 理由는 去來安全에 대한 信賴性이

259) 정진명, “電子資金移替의 法的問題”,「인터넷法律」제3호, 2000.3, 25面.

260) 이회규, “電子貨幣의 私法上 問題에 대한 考察”,「中央法學」제6집 제4호, 2004, 3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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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足하기 때문이다.261)

1)電子資金移替의 槪念

電子資金移替(ElectronicFundTransfer:EFT)란 金融機關에 대한 계좌이체

나 自動移替指示를 컴퓨터망을 통하여 電子的인 方法으로 하는 資金移動을 말

한다.다시 말해서 電子的 方法에 의해 예금의 변동이 있는 것을 말하며,여기

서 말하는 예금의 변동이란 예금에 관한 전반적인 變化,즉 金融機關에 대한

예금의 입금,인출,대체 등을 의미하는 用語이다.이러한 電子資金移替는 원지

시인의 支給指示(originator'spaymentorder)로부터 시작하여 指示된 수익자에

게 支給履行을 目的으로 행하여지는 일련의 去來로 이루어지게 되며,원지시인

의 支給指示를 履行하기 위하여 원지시인의 去來銀行 또는 仲介銀行이 발행한

支給指示도 이에 包含된다.資金移替는 원지시인의 支給指示에 따라 수익자의

銀行이 承諾함으로써 완료되며,따라서 電子資金移替란 결국 이와 같은 資金移

替가 電子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無權限者에 의한 電子支給과 責任負擔의 問題

無權限 電子支給去來라 함은 顧客(예금주)이외의 電子資金移替를 개시할 實

際的인 權限이 없는 者가 顧客의 계좌로부터 電子資金을 移替하는 것을 말한

다.

電子支給去來에 있어서 銀行이나 商人은 支給人인 顧客이 支給權限이 있는

者인가를 確認하는 認證節次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顧客이 本人名義의 支給

去來를 하도록 第3者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代理權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本人

이 支給結果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顧客이 金融情報를 紛

失하거나 해킹 등으로 盜難당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紛失하여 第3者가

이를 取得하여 使用하는 등 無權限者에 의한 電子支給去來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支給結果에 대하여 누가 責任을 負擔할 것인지의 問題가 생긴다.즉,無權限

261) 中國互聯網絡信息中心(CNNIC)에서 2006년 7월에 發表한 제18차 인터넷發展統計報告에 따르면 인터

넷쇼핑 利用者의 60%이상이 電子支給의 安全에 不安感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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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가 銀行에 대하여 支給指示를 한 경우 民法上의 意思主義에 따르면,顧客本

人은 支給의 意思가 없었으나 無權限者가 銀行에 대한 支給指示의 僞造,變造

또는 無權代理의 方法으로 無權限 去來를 한 것이므로,이는 眞正한 支給指示

없이 顧客의 계좌에서 금액이 출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責任은 支給銀行이

負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支給銀行의 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免責

을 認定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問題는 金融情報의 不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의 問題로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262)

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電子資金移替去來가 본격화됨에 따라 移替委託의 僞造,變造 및 無權代理 등

의 瑕疵가 發生하는 경우 그 責任負擔의 問題가 제기되었다.金融機關과 消費

者간의 契約에 의해 이루어지는 POS(pointofsales)去來의 경우 損害의 負擔

에 관해 一方的으로 消費者에게 불리한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

며,특히 問題가 되었던 것은 POS카드나 ATM(automatictellermachine)카드

등의 EFT카드를 消費者가 盜難당하거나 紛失하여 權限없는 者가 그것을 利用

하여 詐欺的으로 資金移動을 행하는 경우에,그로 인해 發生하는 損害를 누가

負擔해야 하는가의 問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判例 및 個別州의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立法은 移替를 包含한 電

子資金移替去來에 있어서 無權限去來로 인한 損害의 負擔에 관하여 수표발행

(支給委託)의 無權限署名의 瑕疵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判斷하고 있다.즉,

判例에서는 銀行과 顧客間의 契約上의 義務로서 銀行은 顧客의 移替委託 및 예

금인출의 指示가 완전한 경우에만 계좌로부터 이체금 및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可能하도록 하고 僞造의 移替委託 및 인출 지시에 기한 인출을 부정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아울러 캐쉬카드에 의한 無權限 인출로 發生한 損害를 銀行이

負擔하도록 한 判例도 있으며,그 외에 미시간州의 電子資金移替法은 移替依賴

262) 정완용, 前揭書, 24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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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過失이 계좌의 無權限使用에 實質的으로 기여한 것 및 去來銀行이 損害를

防止하기 위해 合理的인 注意를 기울인 것을 去來銀行이 立證하지 못하는 한,

移替依賴人은 電子資金移替에 의한 계좌의 無權限使用에 대해 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후 無權限 移替去來의 損失負擔에 관한 최초의 공통적인 規則이 마련되었

는데,그것이 消費者保護를 위해 1970년에 制定된 聯邦電子資金移替法(The

ElectronicFundTransferAct)이다.동 法은 電子的 方法에 의해 消費者의 金

融機關이 기장을 행하는 모든 去來에 適用되는 것이며,그 중심적인 規定은 無

權限 資金移替去來의 損失負擔에 관한 規定이다.263)

가)無權限 資金移替의 槪念 및 範圍

聯邦電子資金移替法 제909조는 無權限 資金移替의 定義 및 그 責任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동 法은 無權限資金移替에 대하여 消費者이외의 者가 權限없이

消費者의 계좌로부터 행하는 電子資金移替로서,移替結果 消費者가 어떠한 利

益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電子資

金移替란 수표․어음 그 외의 유사한 서면에 의한 去來를 제외하고 電子的인

단말기․전화기․컴퓨터․자기테이프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資金의 移替로서

金融機關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계좌에 입금을 명하거나 指示

또는 授權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따라서 消費者가 金融機關에 개설한

계좌로부터 당해 消費者이외의 者가 당해 消費者의 授權 또는 현금자동입출금

기(ATM)․텔레폰뱅킹․홈뱅킹․인터넷뱅킹․자기테이프에 의한 自動移替 등

에 의해 移替․예금인출 등을 행하고,이것에 의해 消費者가 어떠한 利益을 받

는 것이 없는 경우가 無權限資金移替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다만,카드,비

밀번호 등 消費者의 계좌를 利用할 수 있는 手段을 消費者로부터 부여받은 者

가 去來를 한 경우에는,消費者가 당해 金融機關에 그러한 他人에 의한 資金移

替가 無權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通知하지 않는 한 無權限資金移替가 되지

않는다.또한 消費者 또는 消費者와 통모한 者가 사해의 의사로서 資金移替를

263) 정완용, 前揭書, 30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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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나 金融機關이 관계된 機械的 瑕疵에 의한 경우에도 無權限 資金移替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無權限 資金移替에 대한 責任負擔

聯邦電子資金移替法은 金融機關이 無權限資金移替가 이루어졌다고 믿을만한

合理的인 사정을 알 수 있거나 알기 전에 그 無權限資金移替에 의해 取得된 金

額,財貨 또는 서비스 중에서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部分에 한해서 消費者가

責任을 負擔하도록 하여 消費者의 責任을 一定範圍로 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消費者의 責任制限에 대한 例外規定도 있다.우선,카드와 같

이 계좌를 利用할 수 있는 手段의 紛失․盜難을 알고 있는 消費者가 2營業日

이내에 金融機關에 通知하지 않은 경우,消費者가 2營業日이내에 通知하였다면,

損失의 發生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金融機關이 立證하는 경우 消費者의 責

任이 달라지게 된다.즉,이 경우 消費者의 責任限度額은 500달러 또는 消費者

가 紛失․盜難을 알고부터 2營業日이 경과한 後 金融機關에 通知하기 전까지

發生한 無權限 資金移替額중 적은 금액이 된다.또한,消費者에게 기간계산서가

交付된 후 60日이내에 그것에 기재된 無權限 資金移替 또는 계산오류를 消費者

가 金融機關에 通知하지 않은 경우에는 60日이내에 通知했으면 發生하지 않았

을 損害를 金融機關이 立證한다면 그 損害는 消費者가 負擔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상의 내용들을 整理해 보면,消費者가 責任을 負擔해야 하는 金額은 ① 消

費者가 紛失․盜難을 안 후 2營業日이 終了하기 전에 發生한 資金移替에 대해

서는 50달러까지,② 2營業日 終了後 기간계산서 交付로부터 60日이 경과하기

전에 發生한 損害에 대해서는 500달러까지,③ 60日 終了後에 發生한 損害에

대해서는 無制限責任을 負擔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立證責任은

金融機關이 負擔한다.264)

264) 李双元,「電子商務法若干問題硏究」, 北京大出版社, 2003.8, 181-18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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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연합(EU)

EU는 會員國에 대하여 電子支給去來에 관한 特別한 立法措置를 要求하고 않

고 있으며,“遠隔契約指針”과 “消費信用指針(86/102/EEC)”265),“電子支拂手段을

利用한 去來 등에 관한 勸告案(97/489/EC)”266)에서 代金支給에 관하여 消費者

保護規定을 두고 있다.

가)신용카드 및 信用貸出에 의한 支給 保護

카드지급에 관하여 遠隔契約指針 제8조에서 “會員國은 消費者에게 다음 事項

을 利用할 수 있게 하는 適切한 措置를 確保하여야 한다.① 이 指針의 規律

을 받는 遠隔契約과 관련하여 詐欺的 利用이 發生한 경우에 支給取消의 申請,

② 詐欺的 利用의 경우에 支給된 金額의 재대기 또는 返還하여야 한다.”고 規

定하고 있다.위 規定은 遠隔契約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支給을 하였

을 경우 詐欺的 利用이 發生하였다면 消費者가 支給取消를 申請할 수 있고,이

에 따라 支給機關이 支給된 金額을 消費者의 계좌에 다시 대변기장을 하거나

당해 金額을 返還할 措置를 確保하도록 한 것이다.

그 외 信用貸出로 이미 代金을 支給하였으나,만약 購買商品 혹은 서비스의

全部 혹은 一部 代金이 提供業者의 貸出로 支給되었거나 혹은 第3者의 提供業

者와의 契約에 따른 貸出로 支給된 경우,消費者가 請約撤回權을 行使하여 去

來를 포기한다면 상기 信用貸出契約도 自動으로 解除되며,이에 대해 消費者는

아무런 補償責任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67)

나)온라인支給手段의 安全責任에 관한 保護規定

265)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Official Journal L 042, 12/02/1987 p. 0048-0053.

266) Commission Recommendation 97/489/EC of 30 July 1997 concerning transactions by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and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issuer and holder.

267) 孫緯佳, 前揭學位論文, 2005.4, 1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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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支給手段의 遺失 혹은 盜難으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 EU는 消費者의 責

任을 최소화하고 있다.電子支拂手段을 利用한 去來 등에 관한 勸告案 제13조

에 의하면 電子支拂手段이 遺失 혹은 盜難당한 경우 消費者는 적시에 電子支給

手段의 供給者(發給者)에게 알려야 한다.이러한 경우 消費者의 責任은 두 가지

로 區分되는바 첫째,遺失 혹은 盜難通知前의 損失에 대하여 消費者의 最高責

任額은 150유로이며(다만,消費者의 重過失 혹은 虛僞申告 除外)둘째,通知後

의 損失에 대하여 消費者는 아무런 責任도 지지 않는다(다만,虛僞申告 除外).

한편 동 勸告案은 消費者에 대해 義務事項도 規定하고 있다.즉,모든 合理的인

措置를 강구하여 電子支給手段의 安全(個人秘密番號使用 包含)을 保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즉 첫째,電子支給手段의 遺失 혹은 盜難 둘째,계좌

상 授權하지 않은 去來記錄이 나타났을 때 셋째,供給者(發給者)가 관리하고 있

는 소비자계좌에서 나타난 過失 혹은 기타 不當行爲를 發見하였을 경우 반드시

供給者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68)

3)日本

日本에 있어서 無權限 移替의 事例는 大部分 電子資金移替에 있어서 發生하

고 있다.즉,無權限者가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은행시스템의 컴퓨터단말기로

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移替를 행하고,移替金額을 사취하는 것이 대표

적인 形態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日本의 경우 이러한 問題들을 立法的인 措

置를 통해 解決하지 않고 있으며,民法 등의 解釋을 통해 解決하고 있다.그러

나 일반적인 去來關係에 대해 規律하고 있는 現行法의 解釋을 통해 電子資金移

替시 發生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어렵다는 認識하에 後述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立法을 통해 規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269)

가)無權限 資金移替에 대한 責任負擔

268) 孫緯佳, 前揭論文, 2005, 25頁.

269) 이회규, “電子資金移替에 대한 法的 問題點 및 改善方案”, 「比較私法」 제12권 4호, 

2002, 212-2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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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學說의 動向

電子的 方法에 의한 資金移替의 경우를 包含하여 無權限資金移替의 損失負擔

에 관한 現行法의 解釋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첫 번째 견해는 표현

대리의 法理를 類推適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견해에 의하면 예금자측에서

去來行爲者에게 權限이 있다는 취지를 表示하는 것과 같이 基本 代理權을 부여

하는 등의 歸責事由가 있다면 처음부터 예금자의 責任이라고 본다.따라서 예

금자가 無權限去來를 행한 者에게 暗號를 알려주었거나 카드를 맡긴 경우 등에

는 예금자가 責任을 負擔하게 되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民法 제478조를 類推

適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 경우에는 캐쉬카드로 인출하는 경우와 동일

한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그리고 세 번째로는 民法 제480조를 類推適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 경우에는 수취증서는 僞造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

문에 無權限去來시 僞造카드를 使用한 경우에는 예금자는 保護되지만 盜難당한

카드에 의해 인출된 경우에는 保護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70)

銀行窓口에서 예금계좌로부터 移替去來를 행하는 경우,실무적으로는 顧客이

예금지불절차에 의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인출하는 것이 되며,이에 使用

되는 이체의뢰서에 기재된 移替節次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이와 같이 예금

계좌로부터의 移替를 예금의 인출과 예금에 의한 移替로 분해하여 취급하는 경

우에는 民法 제478조를 適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電子

的 方法에 의한 移替와 같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카드나 컴퓨터를 使用하

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移替를 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銀行과 顧客間의

基本契約이 存在하고 基本契約上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權限을 부여받은 代

理人만이 移替委託을 할 수 있으며 無權限者에 의한 移替는 無權代理로 취급되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이 예금계좌로부터 移替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예금계약에 기초하여 去來銀行은 이에 對應할 義務를 負擔하게 된다.이처

럼 義務에 의한 資金移動이기 때문에 民法 제478조를 適用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그러나 民法 제478조는 누가 債權者인가를 다투는 경우에 대

270) 岩原紳作, “振込取引と法 - 1999年ドイシ振込法制定(民法典改正)を中心として”,「法學協會雜誌」 第

117卷 2号, 2000, 18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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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規定이며 無權限者에 대한 支給에 대해 適用되는 規定은 아니다.표현대리

와 동일하게 본인 측에 歸責事由가 있는 최초의 債務者는 保護되어야 하나,僞

造의 경우에는 債務者는 原則的으로 保護될 必要가 없기 때문에 위의 제1설이

나 제3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學說의 견해이다.271)

(2)免責約款의 效力

日本의 現實去來에서는 資金移替에 관한 免責約款을 適用하고 있다.현금자

동입출금기 또는 창구에서의 移替에 대해서는 1994년에 개정된 “카드규정시안”

에서 예금인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適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카드를 使用

하지 않고 컴퓨터 등 단말기를 使用한 移替에 대해서는 1996년에 制定된 “컴퓨

터 등의 단말기를 使用한 의뢰에 의한 移替去來에 관한 規定”에서 정하고 있

다.1996년의 規定에서는 無權限去來에 관한 去來銀行의 免責規定을 정하고 있

는데,동 規定에서는 “依賴內容은 당해 銀行이 受信한 通信暗號,承認暗號 및

確認暗號와 提出暗號 등의 일체를 確認하는 것과 함께,確認코드를 受信한 시

점에서 確定된다.당해 銀行이 暗號의 일치를 確認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暗

號의 不正使用 등의 事故가 있어서 이로서 發生한 損害에 대해서는 당해 銀行

이 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3조 제1항).

이러한 內容은 인터넷 뱅킹에도 適用되나,인터넷 뱅킹의 경우 카드를 使用

하지 않기 때문에 僞造카드가 使用되는 경우에 銀行의 損失負擔을 規定하고 있

는 1994년 카드규정시안의 內容은 適用되지 않으며,暗號의 일치를 確認하면

去來銀行은 免責된다고 하는 1994년 개정전의 카드규정시안과 유사한 規定이

適用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免責에 관한 規定들은 특히 電子的 方法에 의한 移替의 경우,

電子的 方法에 의한 예금지불과 동일한 形態의 無權限 去來防止를 위한 保安

節次를 마련하고 있는 오늘날의 移替去來에 대한 損失負擔의 規則으로서 불충

분한 점이 存在한다.또한 移替去來는 예금자를 包含하여 資金移替去來의 方法

으로서 가장 널리 利用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社會의 인프라가 되는 資金移替

271) 이회규, 前揭論文, 2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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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시스템에 있어서의 保安(security)의 重要性이 반드시 立法的으로 反映될

必要가 있다.즉,日本의 경우 無權限 去來의 防止를 위해서는 最小限의 保安水

準을 强行法的으로 保證해야 할 必要가 있으며 損失負擔에 대해서도 電子的 方

法에 의한 예금인출과 동일한 立法的인 준비가 必要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

게 제기되고 있다.272)

4)韓國

韓國은 無權限者에 의한 電子支給에 의한 電子支給과 責任負擔의 대하여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각 銀行의 카드회원규약에서 規律하고 있다.

가)盜難․紛失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責任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

불카드의 紛失․盜難 등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

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使用으로 인한 責任을 진

다.그러나 紛失 등의 申告時點 이전 60日前부터 申告時點까지 會員이 아닌 者

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會員은 責任을 지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

조 제1항,제2항,동법 시행령 제6조의9).상기의 免責規定에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의 紛失 또는 盜難 등에 대하여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신용카드회원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당해 신

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契約內容에 따른 責任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다만,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자기 또는 親族의 生命,身體에 대한 危害로 인하여

秘密番號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會員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한편 신용카드사업자는 會員의 紛失․盜難通知를 받은 때

에는 즉시 通知의 接受者․接受番號 기타 接受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事項을

당해 通知人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제4항).

272) 이회규, 前揭論文, 22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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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僞造․變造된 신용카드使用에 대한 責任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僞造 또는 變造된 신용카드 등의

使用으로 인한 責任을 진다.다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僞造․變造

등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 등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을 立證하는 경우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契

約을 신용카드회원 등과 締結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그 契

約內容에 따른 責任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5항,제6항).신용카

드회원의 重大한 過失로 認定되는 경우는 會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의

한 秘密番號의 漏泄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讓渡 또는 擔保目的으로의

提供의 경우에 한정된다.한편 契約은 書面에 의한 경우에만 效力이 있으며,신

용카드회원 등의 重大한 過失은 契約書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동법 제16조 제6

항,제7항,동법 施行令 제6조의 10).

다)盜難․紛失된 카드에 대한 不正使用代金의 補償

不正使用金額이 發生한 경우,銀行이 정한 바에 따라 書面 또는 인터넷으로

申請하여야 하고,이때 盜難․紛失된 카드 1매당 일정액의 補償處理 수수료를

납부하면,이 경우 補償申請을 받은 카드사업자는 紛失․盜難 申告 接受日로부

터 60日前 이후에 發生하는 第3者의 不正使用金額(本人이 使用하지 않은 金額)

에 대해서 補償해주고 있다.그러나 각 銀行은 카드회원규약에서 카드사용자의

責任事項을 約定하여 補償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두고 있다.예컨대,국민카드는

회원규약 제16조 제3항 카드의 紛失․盜難 申告와 補償에서 첫째,회원의 故意

또는 管理疏忽로 인한 不正使用의 경우 둘째,카드의 未署名,讓渡,貸與,保管,

利用委任,擔保提供,不法貸出 등으로 인한 不正使用의 경우 셋째,회원의 家

族․同居人(事實上의 同居人 包含)에 의한 不正使用 또는 이들에 의한 위 제2

호의 사유로 생긴 不正使用의 경우 넷째,補償申請書에 虛僞內容을 기재하거나,

그 調査를 위한 銀行의 要請에 虛僞陳述 또는 協助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카

드 秘密番號 流出로 인한 不正使用의 경우 여섯째,盜難․紛失을 인지하고도

正當한 사유없이 申告를 遲延하거나,盜難․紛失 申告日로부터 1년 이내에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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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한 사유없이 補償申請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不正使

用에 따른 모든 責任을 지도록 規定하고 있다.273)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立法現況

中國은 “은행카드업무관리방법”,은행별 “신용카드약관”및 “電子支給指針Ⅰ”

등에서 規制하고 있다.

가)은행카드업무관리방법과 카드약관

中國은 카드의 紛失․盜難에 관하여 “은행카드업무관리방법(銀行佧業務管理

辦法)”과 신용카드약관(信用卡章程)을 통하여 規制하고 있다.은행카드업무관리

방법에 따르면 카드發給銀行은 카드회원에게 紛失․盜難 신고서비스를 提供하

고,24시간 전화신고서비스를 개설하며 電話와 書面方式의 신고서비스를 提供

하는 가운데 書面方式을 정식 申告方式으로 한다.한편 카드發給銀行과 카드회

원간의 盜難․紛失에 대한 責任에 대해서는 상세한 規定을 두지 않고 銀行別

신용카드약관 혹은 關聯契約에서 明確하게 約定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1조 제5항).또한 盜難․申告 接受後，카드회원은 계좌자금변동에 따

른 責任을 지지 않으나,司法 혹은 仲裁機關에서 별도로 判定이 있는 경우 그

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3조 제3항).

그 외에 은행별 카드약관을 보면,거의 대부분 카드의 紛失․盜難責任에 대

하여 카드회원은 紛失․盜難後 신분증 혹은 유효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인근의

카드발급기관에 申告해야 하며,一定金額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또한 申告前 및

申告後부터 다음날 24時內에 發生하는 危險은 카드회원이 負擔한다고 規定하고

있다.274)그중 中國工商銀行은 카드약관에서 “카드회원은 반드시 카드와 秘密番

號를 적절하게 保管하여야 하며,秘密番號를 이용하여 진행된 去來에 대하여

273) 韓國의 國民카드 홈페이지, http://card.kbstar.com/quics?page, 2006년 9월 3일 방문.

274) 中国工商银行牡丹信用卡章程 第12條 ; 中國銀行信用佧章程 第1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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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카드약관 제8조).

나)電子支給指針Ⅰ

2006년 3월 1일부로 施行된 “電子支給指針Ⅰ”은 電子支給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規定하고 있다.즉,銀行은 愼重性 原則에 의거하여 顧客의 類型에 따

라 電子支給類型,1回 支給金額 및 당일 누계 支給金額 등에 대해 合理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동 지침 제25조 전단).銀行은 個人이 온라인뱅킹방식으로 電子

支給을 하는 경우 디지털인증서,電子署名 등 安全認證方式외에 1회 支拂金額

을 1,000위안을 超過하지 않으며 당일 누계 지불금액은 5천 위안을 超過하지

않도록 規定하고 있다(동 지침 제25조 후단).

또한 顧客은 電子支給去來手段을 合理的으로 保管 및 使用하여야 하고,電子

支給業務資料,去來手段이 盜難 혹은 紛失된 경우 約定한 方式과 節次에 따라

銀行에 적시에 通知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42조).非資金所有人이 他人의 去來

手段을 盜用하여 電子支給의 指示를 하고 아울러 그 身分認證과 去來授權이 支

給銀行의 安全節次를 통과하였을 경우,支給銀行은 顧客의 原因調査에 적극 協

助하고 顧客의 損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45조).

2)問題點

中國은 전체적으로 無權限資金移替에 대한 損失負擔에 있어 過度하게 銀行利

益의 保護에 치중되어 있다.특히 은행카드업무관리방법은 카드發給銀行과 카

드회원간의 盜難․紛失에 대한 責任에 대해 아무런 規定을 두지 않고,다만 銀

行別 카드약관 혹은 關聯契約에서 確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銀行들은 모두

銀行利益을 保護하고 消費者利益을 損害하는 不公正約款을 使用하고 있다.즉,

대부분 은행의 카드약관은 紛失․盜難 申告前 및 申告後부터 다음날 24時內에

發生하는 危險은 카드회원이 負擔한다고 規定하고 있다.특히,中國工商銀行 카

드약관의 경우 消費者 혹은 銀行責任에 따른 秘密番號의 紛失․盜難與否를 不

問하고 모든 責任을 消費者에게 負擔시키고 있다.電子資金移替安全節次에 있

어서 아직 技術的 缺陷이 많은 現實을 감안할 때 이러한 規定은 너무나도 不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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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電子支給指針Ⅰ은 온라인뱅킹방식의 電子支給金額을 制限하는 것으로

消費者保護를 强化한다는 趣旨가 깃들어 있으나, 根本的으로 銀行利益保護 차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非資金所有人이 他人의 去來手段을 盜用하여

電子支給의 指示를 하고 아울러 그 身分認證과 去來授權이 支給銀行의 安全節

次를 통과하였을 경우,支給銀行은 顧客의 原因調査에 적극 協助하고 顧客의

損失을 최소화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無權限資金移替에 대한 損失責

任은 여전히 消費者가 負擔하고 있다.

4.改善方向

B2C에 있어 電子支給은 대부분 소액소비로서 消費者保護原則이 重視되어야

하고,만약 電子支給에 대한 消費者의 信賴가 떨어지면,結果的으로 電子商去來

의 發展을 沮害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向後 電子支給 關聯立法에 있어서 消費者保護原則이 優先的으로 反映

되어야 하며,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銀行의 不公正한 카드약관의 使用을 규제하고,無權限 資金移替에 따른

損失分擔原則을 確立해야 한다.契約法 혹은 기타 신규 立法을 통해 不公正約

款에 대해 規制하고,責任歸屬에 따라 損失을 分擔하는 原則을 確立해야 한다.

여기에서 生命威脅 등 强迫에 의하거나 혹은 技術的 問題에 따른 責任은 銀行

에서 負擔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無權限 資金移替에 따른 消費者의 責任限度를 確定해야 한다.美國의

立法例를 참작하여 申告前의 損失에 대해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차등 確定하고

申告後의 損失에 대해서는 消費者가 責任을 질 義務가 없다고 하는 것이 妥當

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支給銀行이 全額責任을 지는 경우를 規定한다.즉,支給銀行에서 無權

限 資金移替에 대해 保管義務와 充分한 注意義務를 하였음을 立證하지 못하면

그 損失에 대해 全額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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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契約의 履行과 解除權

1.序說

電子商去來에서 消費者는 직접 財貨를 보고 請約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

라 廣告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請約을 하기 때문에 廣告에 表示된 財貨와

상이한 財貨가 引渡 또는 引渡의 遲延으로 많은 消費者가 被害를 입고 있으며,

충동적인 請約이나 事業者의 詐欺 또는 强迫으로 인한 請約,事業者의 不明確

한 說明으로 인하여 請約까지 拘束力을 認定한다면 信義誠實의 原則에 반하게

된다.따라서 消費者가 숙고없이 행한 請約 등으로부터 契約의 拘束力을 받지

않고 간단한 方式으로 契約關係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이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契約締結後 物品의 引渡,返品의 代金返還期間과 無條

件 撤回權275)등을 規定함으로써 消費者保護를 강화하고 있다.

2.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가)契約의 履行

美國의 聯邦去來委員會는 인터넷 쇼핑에 대하여 “郵便物 혹은 전화주문 商品

規則”276)을 擴大 適用하고 있는바,동 規則에 따르면 事業者는 주문 商品을 廣

告內容에서 確定한 期間내에 配送하여야 하며,만약 確定하지 않았을 경우 30

日이내에 配送하여야 한다.또한 事業者가 적기에 配送하지 못하는 경우 이 事

實을 消費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消費者는 事業者의 지속적인 義務履行 혹은

契約解除를 選擇할 수 있다.만약 消費者가 契約解除를 選擇하는 경우 事業者

275) 契約撤回權은 消費者가 사려깊은 생각없이 契約의 申請이나 締結을 행했을 경우 냉정히 다시 생각하

는 機會를 消費者에게 주고, 일정기간이내 申請의 撤回나 契約의 解除를 無條件的으로 可能하게 하는 

制度이다. 韓國에서는 請約의 撤回權이라고 表現한다.

276) See The Mail or Telephone Order Merchandise Rule, 16 C.F.R. Part 43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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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迅速하게 代金을 返還할 義務를 지며,이를 違反할 경우 聯邦去來委員會에

서 過怠料를 賦課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외에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에서 디지털情報契約의 履行方式에 대해 規制

하고 있다.동법에 의하면 디지털情報의 交付는 類型媒體情報의 交付와 인터넷

傳送으로 區分된다.類型媒體情報는 반드시 契約에서 지정한 場所에서 交付되

어야 하며,未指定의 경우 事業者營業場所 혹은 居住地(營業場所가 없는 경우)

에서 交付한다.電子的 傳送方式의 경우 交付場所는 消費者가 指定 혹은 使用

하는 情報處理시스템이다.한편 디지털情報契約 交付의 附隨義務로 事業者는

適切한 方式으로 相對方에게 통고하여 相對方이 交付한 情報를 訪問,統制 혹

은 處理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반면,接受者는 情報接受에 必要한 施設을

提供하여야 한다(美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 제606조 제2항).

나)契約解除權

美國은 統一商法典에서 消費者의 條件附 契約解除權을 부여하고 있다.동 法

에 따르면 不公正한 約款 및 事業者의 契約違反 등 事項에 해당되는 경우 消費

者는 契約解除權을 行使할 수 있다.그 외에 “聯邦去來委員會의 訪問販賣의 冷

却期間(cooling-offperiod)에 관한 去來規則(theFTC TradeRegulationRule

ConcerningaCooling-offPeriodforDoor-to-doorSales)”과 일리노이州의 “消

費者 詐欺 및 欺瞞性商行爲法案(theIllinoisConsumerFraudandDeceptive

BusinessPracticeAct)”등에서 3日간의 冷却期間을 두고 있는데,適用範圍와

行使要件이 엄격하게 制限되어 있다.前者法律의 경우 訪問販賣商品에만 適用

되고,權限도 消費者가 아닌 聯邦去來委員會에서 行使한다.後者의 경우에는 契

約金額이 25달러이상 이어야 하고,또한 消費者가 經營者의 誤述存在를 證明하

여야 한다.277)

2)유럽연합(EU)

277) 高富平, 前揭書, 1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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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契約의 履行

事業者는 다른 約定이 없는 한 消費者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30日內에 履行

하여야 한다.주문 받은 財貨나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 履行할 수 없는 경우에

事業者는 消費者에게 이 事實을 통보하고 30日내에 代金을 返還하여야 한다.

또한 契約締結前 혹은 契約內容에서 約定한 경우 事業者는 동일한 品質 및 價

格으로 代替貨物 혹은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다만,이러한 경우 事業者는

明確하고 알기 쉬운 方式으로 消費者에게 통보해야 하며,消費者가 請約撤回權

을 行使할 경우,이에 따른 商品의 返還費用도 負擔하여야 한다(遠隔契約指針

제7조).

나)契約의 撤回權

(1)契約撤回權의 認定과 그 例外

電子商去來에 있어 경솔하게 購買意思를 決定하여 契約을 締結한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遠隔契約指針은 條件없는 契約撤回權을 認定하고 있다.278)다

만,일정한 경우 契約撤回를 할 수 없는데,그 각호 사유는 첫째,消費者의 同

意를 거쳐 이미 契約履行이 시작(7日미만 包含)된 경우 둘째,物品 혹은 서비스

의 價格이 事業者 統制不能의 金融市場波動에 의해 決定되는 경우 셋째,消費

者要求에 따라 제작되거나 個性이 강한 商品 혹은 商品의 自然屬性에 따라 返

還不可 혹은 變質可能性이 큰 경우 넷째,영상제품 혹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다섯째,신문,간행물 및 잡지의 경우 등이다(遠隔契約

指針 제6조 제3항).

(2)撤回權의 行使期間

278) EU의 遠隔契約指針 제6조 : 消費者는 어떠한 不利益을 負擔하거나 理由를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 평

일인 7日以內에 契約을 撤回할 수 있다. 契約撤回過程에서 消費者는 物品返還에 소요되는 直接費用만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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撤回權의 行使期間은 事業者가 署名 등 方式으로 동 指針 제5조의 情報提供

義務(情報의 署名確認)를 履行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첫째,書面確認書를

提供한 경우에 商品契約의 撤回權은 目的物을 受領한 날로부터,서비스는 契約

締結日로부터 7日以內에 行使한다.둘째,署名確認書를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商品受領日(서비스의 경우 契約締結日)로부터 3개월이 된다.다만,3개월 내

에 書面確認書를 提供받은 경우 提供받은 날로부터 7日이다(遠隔契約指針 제6

조 제1항).279)

(3)撤回權의 行使效果

消費者가 契約을 撤回하면 당해 電子商去來는 效力을 喪失하며 事業者와 消

費者는 去來로 인하여 取得한 利益을 返還하여야 한다.즉,消費者는 物品을 返

還하고 그에 소요되는 直接費用을 負擔하며,事業者는 기 납부한 代金을 빠른

기일 최장 30日내에 消費者에게 返還해야 한다(遠隔契約指針 제6조 제2항).

3)日本

日本은 消費者契約法에서 規制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表示의 取消

事業者가 消費者契約의 締結을 勸誘하고 消費者로 하여금 誤認할 수 있는 行

爲를 實行하여,消費者가 이로써 당해 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

表示를 행한 때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여기서 誤認할 수 있는 行爲에는 첫째,重要事項280)에 관하여 事實과 다른

것을 告知 둘째,物品이나 權利 및 서비스 그 밖의 당해 消費者契約의 目的이

279) 박정기ㆍ고형석, 前揭書, 68面.

280) 重要事項이라 함은 消費者契約에 관한 다음에 열거된 事項이 消費者가 당해 消費者契約을 締結할 것

인지 말 것인지의 判斷에 통상 影響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첫째, 物品이나 權利, 서비스 그 

외 당해 消費者契約의 目的이 되는 것의 질, 用途 및 그 밖의 內容 둘째, 物品이나 權利, 역무 그 밖

의 당해 消費者契約의 目的이 되는 것의 대가와 그 밖의 去來條件을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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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에 관련하여 장래의 價格,장래 당해 消費者가 受領할 金額,그밖에 장

래 변동이 不確實한 事項에 관하여 단정적 判斷을 提供 셋째,重要事項 또는

당해 重要事項에 관련된 事項이 당해 消費者의 유리함만 알리고,당해 消費者

의 不利益이 되는 事實을 故意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당해 事實이 存在하지 않

는다고 誤認한 경우,그러나 당해 事業者가 당해 消費者에 대하여 당해 事實을

告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消費者가 이를 拒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事業者가 消費者契約의 締結을 勸誘함에 있어서 당해 消費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함으로써 消費者가 곤혹하여 당해 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수락의 意思表示를 한 경우에도 이를 取消할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첫째,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消費者가 그 주거 또는 그 業務를 행하는 場所로부터 퇴

거하라는 뜻의 意思를 表示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場所로부터 퇴거하지 아니

한 것 둘째,당해 事業者가 당해 消費者契約의 締結을 勸誘하고 있는 場所로부

터 당해 消費者가 퇴거하라는 뜻의 意思를 表示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場所로

부터 퇴거하지 않는 行爲를 말한다.한편 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동법 제6조).

나)取消權의 行使期間

消費者契約의 請約 또는 그 承諾의 意思表示에 대한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

을 때부터 6개월간 行使하지 않은 경우는 時效에 의하여 消滅되며,당해 消費

者契約의 締結時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7조).

다)撤回權行使의 效果

事業者의 不當去來行爲로 不公正한 契約締結을 한 경우 特殊去來에 있어서는

개별에 의한 撤回權 行使以後,一般去來에 있어서는 請約撤回制度가 없으므로,

契約時부터 民法에 의해 대처가 可能하다.消費者들은 民法의 意思表示制度(意

思表示의 取消)의 債務不履行,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등으로 合法的 權益

을 保護할 수 있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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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韓國

韓國은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에서 다음과 같이 規制하고 있다.

가)契約의 履行

事業者는 債務履行의 時期에 대하여 구체적인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먼저 先拂式 賣買의 경우 事業者가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경우에는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는 날부터 2營業日 이내에 財貨 등의 供

給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그 외 賣買에서는 事業者는 消費者가

請約을 한 날부터 7日이내에 財貨 등의 供給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동

법 제15조 제1항).事業者는 請約을 받은 財貨 등을 供給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消費者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先拂式 通信賣買의 경우

에는 그 代金을 支給받은 날부터 2營業日 이내에 還給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하

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2항).또한 事業者는 消費者가 財貨 등의 供給節次 및

진행상황을 確認할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동 法 제15조 제3항).

나)請約의 撤回

(1)撤回權 認定과 그 例外

電子商去來에 있어 경솔하게 購買意思를 決定하여 契約을 締結한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條件없는 請約撤回權을 認定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282)

다만,일정한 경우 通信販賣業者의 意思에 反하여 請約撤回를 할 수 없는데(동

법 제17조 제2항)그 각호 사유는 첫째,消費者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財貨 등

이 滅失 또는 毁損된 경우이다.다만,財貨 등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毁損한 경우 제외 둘째,消費者의 使用 또는 일부 消費에 의하여 財貨 등

281) 河上正二, 前揭書, 126面. 

282) 구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21조에 의하면 通信販賣의 경우 일정한 事業者의 義務違反이 있는 경

우에만 商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提供받은 날부터 20日내에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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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경우 셋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정도로 財貨 등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경우 넷째,複製가 可能한 財貨 등의

포장을 毁損한 경우 다섯째,消費者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生産되는 財

貨 등 請約撤回 등을 認定하는 경우 通信販賣業者에게 회복할 수 없는 重大한

被害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事前에 당해 去來에 대하여 별도로 그 事實을 告知

하고 消費者의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에 의한 同意를 얻은 경우 등이다(동

법 施行令 제21조).

(2)撤回權의 行使要件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은 消費者의 請約撤回權에 대하여 行使要件과 行使

期間을 단순한 購買意思變更의 경우와 事業者의 不完全履行에 의한 경우로 區

分하여 規定하고 있다.

(가)購買意思變更 등에 따른 請約撤回權

消費者는 錯誤․誤作動 또는 財貨 등에 대한 단순한 不滿足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한 立證의 필요없이 당해 契約의 拘束에서 벗어날 수 있다.먼저

消費者가 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을 交付받은 날부터 7日이내 行使하여야 하나,

그 書面을 交付받은 때보다 財貨 등의 供給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財貨 등

의 供給을 받거나 供給이 개시된 날부터 7日이내에 撤回할 수 있다(동법 제17

조 제1항 1호).그러나 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을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通信販

賣業者의 住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書面을 交付받은 경우 또는 通信販賣業者

의 住所 變更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이내에 請約撤回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日이내에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2호).

(나)債務不履行에 따른 請約撤回權

消費者는 財貨 등의 內容이 表示․廣告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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履行된 경우에는 당해 財貨 등을 供給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이내에 請約撤回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17

조 제3항).이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請約撤回權의 행사가 否定되는 경우에도

撤回權을 行使할 수 있다.한편 請約撤回權의 行使方法은 書面뿐만 아니라 口

頭 등의 다른 方法도 認定되고 있으며,請約撤回 등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意思表示가 기재된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동법 제17조 제

4항).

(3)撤回權의 行使效果

消費者가 請約을 撤回하면,당해 電子商去來는 效力을 喪失하며 事業者와 消

費者는 去來로 인하여 取得한 利益을 返還하여야 한다.즉,消費者는 財貨 등을

返還하여야 하고(동법 제18조 제1항)事業者는 支給받은 代金을 返還하여야 한

다.이러한 請約撤回의 效果 역시 行使要件에 따라 달리 規定되고 있다.

(가)財貨 등의 返還

消費者의 購買意思變更 등에 따른 請約撤回 등의 경우 供給받은 財貨 등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消費者가 負擔한다.그러나 通信販賣業者는 이미 財貨

등이 일부 使用 또는 일부 消費된 경우에는 그 財貨 등의 使用 또는 일부 消費

에 의하여 消費者가 얻은 利益 또는 그 財貨 등의 供給에 소요된 費用에 상당

하는 金額을 消費者에게 請求할수 있다(동법 제18조 제8항).그러나 通信販賣業

者는 消費者에게 請約撤回 등을 理由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

다(동법 제18조 제9항).事業者의 不完全履行에 따른 請約撤回의 경우 財貨 등

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通信販賣業者가 이를 負擔한다(동법 제18조 제10항).

(나)代金返還

消費者의 代金支給方式은 現金支給,신용카드,電子的 手段에 의한 決濟 등으

로 區分되며,이에 따라 事業者의 代金返還義務도 달리 規定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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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現金支給

現金支給의 경우에 事業者는 財貨 등을 返還 받은 날부터 3營業日 이내에 이

미 支給받은 財貨등의 代金을 還給하여야 하고,이를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

間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遲延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遲延賠償金이라 함)를 支給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支給

消費者가 여신전문금융업법 規定에 의한 신용카드 혹은 기타 大統領令이 정

하는 決濟手段283)으로 財貨 등의 代金을 支給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決濟手

段을 提供한 事業者(혹은 決濟業者)로 하여금 財貨 등의 代金의 請求를 停止

또는 取消하도록 要請하여야 한다.다만,通信販賣業者가 決濟業者로부터 해당

財貨등의 代金을 이미 支給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決濟業者에게 還給하고,

그 事實을 消費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제3항 단서의 規定

에 의하여 通信販賣業者로부터 財貨 등의 代金을 還給받은 決濟業者는 지체없

이 消費者에게 이를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

18조 제4항).만약 決濟業者로부터 代金을 受領한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決濟業者에게 還給을 遲延한 경우 事業者는 그 遲延期間에 대한 遲延賠償金을

消費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5항).또한 消費者는 通信販賣業者

가 제3항 단서의 規定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決濟業者에게 代金을 還給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還給받을 金額에 대하여 決濟業者에게 당해 通信販賣

業者에 대한 다른 債務와 상계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6항).한

편 消費者의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決濟業者에 대하여

代金의 決濟를 拒否할 수 있다.이 경우 通信販賣業者와 決濟業者는 그 決濟의

拒否를 理由로 당해 消費者를 約定한 기일 이내에 債務를 변제하지 아니한 者

로 處理하는 등 消費者에게 不利益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18조 제7항).

③ 連帶責任

28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子的 手段에 의한 去來代金의 支給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形態로 이루어지

는 代金決濟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本人與否를 確認한 경우를 제외한다(동법 施行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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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販賣業者,財貨등의 代金을 支給받은 者 또는 消費者와 通信販賣에 관한

契約을 締結한 者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請約撤回 등에 따른 代金還

給과 관련한 義務의 履行에 있어서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동법 제18조 제11항).

이는 金錢債務의 返還義務를 수인이 지는 경우 分割債務原則을 수정하여 消費

者의 代金返還 請求權을 保護하기 위하여 連帶責任으로 規定한 것이다.따라서

消費者는 자신의 債權을 全額 返還받을 때까지 事業者 등에게 이를 請求할 수

있다.284)

3.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立法現況

가)契約의 履行

中國은 전체적으로 契約法 제60조 내지 76조의 契約履行에 관한 規定을 電子

商去來에도 適用할 수 있다.그 외에 消費者權益保護法 제46조285)와 제47조286)

에서 郵便 및 先拂方式에 대한 貨物引渡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즉,事業者는

約定에 따라 契約을 履行하여야 하고,約定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消費者의 要

求에 따라 契約을 履行하거나 혹은 代金을 還給하여야 하며,先拂金의 이자,消

費者가 지불하는 합리적인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나)契約의 解除權

契約法과 消費者權益保護法은 契約解除에 대해 條件附로 許容하고 있다.契

約法은 當事者의 意思가 合致되거나(契約法 제93조),不可抗力 혹은 一般當事者

의 契約違反으로 契約目的을 實現할 수 없는 경우,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284)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211-213面.

285) 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 제46조 : 事業者는 郵便으로 商品을 提供하는 때에는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 

약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消費者의 要求에 따라 약정을 履行하거나 代金을 還給하여야 하며 先

拂金의 이자, 消費者가 지불하는 合理的인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286) 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 제47조 : 事業者는 先拂金接受의 方式으로 商品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때에

는 約定에 의하여야 한다. 約定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消費者의 要求에 따라 약정을 履行하거나 

先拂金을 還拂하여야 하며, 先拂金의 이자, 消費者가 지불하는 合理的인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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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하고 있다(동법 제94조).287)

또한 消費者權益保護法 제23조에서 事業者는 提供하는 商品 또는 서비스가

國家規定 또는 消費者와의 約定에 따라 修理․交換․返還 또는 그 밖의 責任을

지는 경우에는 國家規定 또는 約定에 따라 履行하여야 하며,故意로 延期하거

나 理由없이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2)問題點

中國은 契約의 履行에 대해 約定이 없는 경우 經營者의 최장 履行期間에 대

한 規定이 없으며,履行不能의 경우 事業者의 代金還給期限에 대한 規定도 없

다.또한 消費者의 契約解除權은 雙方의 事前約定 혹은 法定要件에 符合되어야

만 行使가 可能하며,無條件的인 撤回權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規定은

現實去來의 消費者保護에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더구나 電子

商去來의 特性을 考慮하지 못하고 있다.288)

4.改善方向

電子契約의 履行과 無條件 請約撤回權은 電子商去來에 대한 消費者의 信賴를

增大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規定의 하나이다.따라서 向後 電子商去來에 관한

消費者保護立法에 있어 다음과 같은 內容이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事業者의 電子契約 履行에 있어 約定이 있는 경우 約定에 따르고 約定

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確定해야 한다.美國과 EU는 30日,韓國은 2～7日내

외로 規定하고 있는데 中國의 實情 즉,廣闊한 地域과 落後한 物流施設 등을

考慮하여 合理的으로 確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할 것이다.

287) 中國契約法 제94조에서 規定하고 있는 當事者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 要件으로는 ①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契約의 目的을 實現할 수 없는 경우, ② 履行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當事者一方이 主要債務를 

履行하지 않을 것을 明確하게 表示하였거나 자기의 行爲로 表明한 경우, ③ 當事者一方이 主要債務의 

履行을 延滯하였는데 催告한 후에도 合理한 期間內에 여전히 履行하지 않는 경우, ④ 當事者一方이 

債務履行을 延滯하였거나 기타 違約行爲가 있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法律이 

정한 기타 상황의 경우이다. 

288) 龐敏英, “電子商務中的消費者權益保護問題硏究”,「河北法學」第23卷 第7期, 2005.7, 3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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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無條件 請約撤回權을 認定하고,그 例外와 行使期間,行使效果 등에 대

해 規定해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EU의 立法例를 그대로 受容하여도 無妨하다

고 사료된다.다만,中國의 實情을 고려하여,商品의 性格과 去來狀況에 따라

事業者의 責任을 일부 免除하거나,消費者의 商品返還費用을 負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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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紛爭解決 및 被害救濟

제1절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紛爭解決 및 救濟方法

Ⅰ.序說

電子商去來와 관련한 紛爭은 電子商去來의 活性化와 더불어 급속도로 增加하

고 있다.289)電子商去來로 인하여 發生하는 被害의 特性은 非對面去來로 인한

去來當事者의 匿名性290),少額․大規模의 被害291)와 立證의 困難性,被害救濟를

위한 節次의 複雜性292)등을 들 수 있다.293)

또한 電子商去來로 인하여 紛爭이 發生한 경우 當事者간에 자율적으로 紛爭

을 解決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자율적인 紛爭解決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結果에 대하여 當事者가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에 司法機關에 訴訟 등의 方

式으로 紛爭解決을 要求할 수 있다.그러나 訴訟의 方式은 當事者 또는 代理人

이 직접 그 節次에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被害를 입게 될 수 있으

며,더욱이 少額의 去來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이와 같은 紛爭解決方法

을 고수할 경우에,被害當事者는 추가적인 被害의 發生이나 紛爭節次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여 被害救濟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電子商去來

289) 韓國의 電子去來紛爭調停委員會에 接受된 紛爭相談件數는 2001년 1천 310건에서 2005년 1만 2천

34건으로 10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紛爭調停申請件數도 457건에서 1천 750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

었다.

290) 電子商去來는 假想空間에서 이루어지므로 去來當事者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며, 現實의 市場에서 잘 

알려진 事業者가 假想空間 쇼핑몰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事業者와 財貨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

란하다.

291) 假想空間속에서의 電子商去來는 아직 少額의 財貨나 用役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買受人 

1인이 입은 被害規模는 작지만, 복수의 買受人이 동시에 契約締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被害의 範圍

가 廣範圍하며, 전체적으로 巨額의 被害가 發生하게 된다.

292) 電子商去來의 履行이 오프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事業者가 직접 財貨나 用役을 履行하지 

않고 專門配送業體를 통하여 履行하고, 온라인으로 履行되는 경우에도 事業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管

理者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發生한 損害에 대한 行爲者의 糾明 및 歸責事由의 立證은 전문적인 지식

을 보유하지 못한 買受人에게는 쉽지 않다. 權利救濟의 측면에서도 事業者가 임의로 被害救濟措置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買受人은 訴訟 등의 方法에 의하여 被害救濟를 請求할 수 밖에 없다.

293) 박희주, 前揭論文, 15-16面 ; 박정기ㆍ고형석, 前揭書, 310-3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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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利用者의 信賴를 形成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紛爭이 發生하였을 경

우 被害者가 간편한 節次에 迅速․公正하며,저렴한 費用으로 紛爭을 解決할

수 있는 代案的 紛爭解決方案이 各國에서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294)이에 따

라 消費者紛爭處理 및 救濟에 관하여 主要國의 立法例를 살펴보고,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을 지적하기로 한다.

Ⅱ.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美國은 聯邦차원에서 紛爭의 解決 등 消費者政策을 종합적으로 推進하는 行

政機關 또는 聯邦法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 대신 聯邦去來委員會에서 자율적

인 被害救濟機構를 두어 消費者와 事業者間의 紛爭을 仲裁하는 第3者 民間機構

을 통한 紛爭의 解決을 支援하고 있다.美國은 大部分의 商去來法制와 慣行에

서 電子商去來를 一般消費者의 去來와 區分하지 않고 있다.295)

美國은 事業者團體의 自律的인 被害救濟機關인 經營改善協議會(Better

BusinessBureau:BBB)가 事業者와 消費者間의 紛爭을 解決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BBB는 전국 177개 地域事務所에서 和解․調停․仲裁 등을 통

해 消費者被害를 救濟하고 있는데,和解나 調停을 통해 解決되지 않는 被害事

件의 경우에는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다.이 仲裁判定은 紛爭當事者중 消費者

만 그 結果에 不服할 수 있기 때문에 判定에 대한 消費者의 承諾이 있는 경우

裁判의 確定判決과 동일한 效力을 얻을 수 있다.

한편 各州에서는 자체적인 消費者被害의 救濟내지 紛爭調停業務를 수행한다.

예컨대,캘리포니아州의 경우 1970년에 制定된 캘리포니아州 消費者保護法

(ConsumerAffairsAct)에 의해 消費者不滿接受 및 仲裁프로그램을 運營中에

있으며,州政府의 消費者保護局(DepartmentofConsumerAffairs)에서 消費者

294) 박정기ㆍ고형석, 前揭書, 328面.

295) 예컨대, 캘리포니아州의 金融法의 경우 大部分의 規定들이 一般去來와 電子商去來를 區分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州內ㆍ州間ㆍ國家간 去來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이종인,「國際電子商去來 消

費者被害救濟方案 硏究」, 韓國消費者保護院, 2005.12, 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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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諸規範의 執行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公正한 市場去來秩序의 確立과 消

費者保護를 위하여 230여개 전문 分野를 規制하고 있는데,이러한 分野의 事業

者에 관련된 消費者不滿은 상당부분 이러한 州政府의 規制에 의해 豫防되고 있

는 실정이다.만일 事業者와 消費者간 紛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州政府차원

에서 多樣한 分野에서의 仲裁프로그램을 통한 適切한 紛爭의 解決을 支援하고

있다.296)

美國의 電子商去來에서 有用하게 利用되고 있는 自律的인 紛爭解決方式으로

還拂制度(Chargeback)를 들 수 있다.이는 신용카드를 利用한 去來에서 發生

하는 紛爭을 消費者가 직접 事業者와 다툴 필요없이 카드발행인을 통하여 解決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還拂制度의 有用性은 제한적이다.즉,계좌移替나

사이버 캐쉬 등을 利用한 電子商去來에 있어 活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司法에 의한 消費者被害救濟制度로,法院에 의한 調停․仲裁 및 少

額裁判所가 있다.法院에 의한 調停은 法院이 주선하는 調停人이 事業者와 消

費者間의 紛爭을 調停하지만 當事者間 私的調停(privatearbitration)과 마찬가

지로 兩當事者 모두의 合意가 있지 않으면 그 拘束力이 없게 된다.또한 여러

州의 法院들은 少額裁判制度를 통한 消費者紛爭을 處理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州는 消費者와 事業者간 紛爭이 解決되지 않은 경우 州政府에서 消

費者들에게 少額裁判所(smallclaimscourt)의 活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이

때 消費者는 5,000달러 미만의 少額에 관련된 紛爭의 경우에만 提訴가 可能하

며,訴訟過程은 변호사 선임없이 當事者만 參與하는 매우 단순한 節次로 迅速

히 진행된다.297)

2.유럽연합(EU)

EU는 訴訟을 통한 紛爭解決 및 被害救濟에 대해 會員國의 國內立法에 맡기

고,訴訟外的 解決에 대해서만 勸告案을 採擇하였다.

296) 메릴랜드州의 경우 州法務部 소속의 消費者保護局에서 消費者관련 業務를 處理하는데, 그 주된 業務

는 消費者紛爭의 調停과 不公正去來企業의 規制이다. 뉴욕州도 州法務部의 消費者保護局에서 被害救

濟와 紛爭調停業務를 處理하고 있다(이종인, 前揭書, 51面).

297) 이종인, 前揭書, 52-53面.



- 162 -

1997년에 採擇된 “遠隔契約指針”제17조에서 遠隔地賣買와 관련한 消費者不

滿을 處理하기 위한 효율적인 手段의 制定 可能與否에 대하여 調査하여야 하고

그 調査結果를 立法指針의 效力發生 후 2년 이내에 EU議會와 EU理事會에 제

출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 후 1998년 3월 EU委員會는 消費者紛爭의 訴訟外的解決을 담당하는 機構

에 適用하는 基本原則을 골자로 委員會 勸告案298)을 制定하였으며,2001년 4월

개정하였다.

동 勸告案은 適用範圍와 訴訟以外의 方式으로 消費者不滿을 處理하는 機構에

대하여 제시하는 基本原則으로 構成되었다.適用範圍를 살펴보면,兩當事者의

신청으로 紛爭의 解決을 訴訟以外의 方式으로 處理하는 機構에 適用되며,事業

者에 의하여 運營되고 消費者에게 직접적으로 效力을 發生시키는 消費者不滿處

理機構와 事業者에 의하여 또는 事業者를 위하여 運營되는 不滿處理機構는 除

外된다고 規定되어 있다(동 勸告案Ⅰ).

基本原則은 다음과 같다.첫째,獨立性의 原則이다.消費者不滿을 處理하는

機構는 兩當事者와 利害關係가 없어야 하며,이를 不滿處理를 위한 節次開始前

에 각 當事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둘째,透明性의 原則이다.機構의 機能 및 유용성에 관한 情報는 當事者가 紛

爭을 제기하기 전에 손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단순한 方法으로 提供되어야 하

고,특히 節次의 進行方法,이 節次에 의하여 處理될 수 있는 紛爭의 形態,節

次의 진행과 관련한 다른 訴訟法規 및 節次의 진행에 使用되는 言語,當事者에

게 부과되는 費用,法規,去來慣行,平等의 原則,行爲法規와 같이 適用될 수 있

는 實體法,紛爭을 解決하기 위하여 合意된 方案의 狀態 등에 관한 情報는 반

드시 提供되어야 한다.또한 당해 機構가 接受한 不滿의 形態와 數 및 結果,不

滿의 處理時間,不滿에서 發生한 조직적인 問題,合意된 方案에 대한 不滿記錄

과 같은 情報는 當事者가 자유로이 利用할 수 있도록 公開되어야 한다(동 勸告

案 Ⅱ.B.2-5).

셋째,效率性의 原則이다.兩當事者는 자신의 位置에 관계없이 電子的 手段

등을 통하여 쉽게 當該機構에 接近할 수 있어야 하고,節次에 소요되는 費用은

298) 98/257/EC: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30 March 1998 on the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bodies responsible for out-of-court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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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에게 부과하지 않거나 紛爭의 結果에 適切하고 필수적인 費用만을 부과

하여야 한다.當事者는 辯護士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節次에 參與할

수 있어야 하지만,節次의 모든 過程이나 일부에서 第3者의 도움을 받거나 대

표되는 것이 認定되어야 한다.紛爭處理機構는 당해 紛爭을 그 본성에 적합한

최소한의 시간내에 處理하도록 하여야 한다.當事者중 일방이 適切하고 公正하

며 조속한 紛爭解決을 저지하는 경우에 調停機構는 이를 相對方에게 告知하여

相對方이 紛爭解決節次를 지속할지 與否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

勸告案 Ⅱ.C.2-6).

넷째,公正性의 原則이다.당해 機構는 當事者가 紛爭處理節次의 운용에 만족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過程에서라도 訴訟制度 또는 다른 訴訟外的인 救濟制度

에 權利救濟를 要請할 수 있으며,당해 節次를 중지하거나 參與를 拒絶할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當事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兩當事者는 紛爭의 公正한

解決을 위하여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여 紛爭解決節次에 協力할 것이 要請된다.

또한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機構에 의하여 제시된 方案에 대하여 同意하기 전

에 當事者가 이 方案을 檢討할 合理的인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당해 機構는

紛爭解決方案을 消費者에게 明確하고 이해하기 쉬운 言語로 提供하여야 한다.

消費者는 제시된 方案에 대하여 同意與否에 대한 選擇權을 가지며,이를 決定

하는 過程에서 第3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동 勸告案 Ⅱ.D.1-2).299)

3.日本

日本의 消費者紛爭解決은 行政에 의한 消費者不滿相談과 訴訟節次에 따른 消

費者 紛爭解決,裁判所에 의한 裁判외 紛爭處理(民事調停制度)로 區分된다.行

政에 의한 消費者不滿相談은 國民生活센터와 消費生活센터(消費者團體)를 통하

여 解決한다.300)訴訟節次를 통한 紛爭解決은 주로 簡易裁判所에서 이루어지는

데 少額訴訟과 通常訴訟節次로 區分할 수 있다.簡易裁判所는 地方裁判所와 같

299) 고형석, 前揭學位論文, 72-73面.

300) 2005년 日本의 國民生活센터에 신고된 인터넷 通信販賣에 대한 相談件數가 약 4만건으로 지난 2000

년 대비 약 11배나 늘어났다(日 29개 金融機關, ‘공통 인터넷 決濟 시스템 運營’, 전자신문 2006년 8

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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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審 裁判所이지만,기본적으로 地方裁判所이상의 裁判所와 같은 訴訟節次가

適用되며,少額訴訟節次는 60만엔 이하의 金錢支拂請求로서 1日內 審理를 原則

으로 한다.簡易裁判所에 의한 通常訴訟節次는 少額訴訟節次對象이 아니고 또

한 解決이 곤란한 事件에만 適用되며,訴訟額數가 90만엔 이하의 訴訟事件을

管轄하는 簡易裁判所는 一般市民의 利用便宜를 위하여 간소한 節次로 설정되어

있다.

그 외 裁判所에 의한 裁判外 紛爭處理制度 즉,民事調停制度는 簡易裁判所와

地方裁判所에서 모두 處理할 수 있으며,民事關聯 紛爭이 發生하는 경우 調停

機關은 斡旋․仲裁 등을 통하여 當事者 실정에 따른 解決을 도모하고 있다.

4.韓國

1)消費者紛爭에 관한 主要法規의 規定

韓國은 주로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이하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이라 함)”,“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指針”,“電子商去來標準約款”등

에서 消費者紛爭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가)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1)消費者被害紛爭調停의 要請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市․道知事는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를 함에 있어서

이 法의 違反行爲와 관련하여 消費者의 被害救濟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

의 規定에 의한 是正勸告 또는 제32조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 등을 행하기 전

에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 消費者保護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者被害紛爭調停機構301)에 그 調停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市․道知事가 前項 規定에 의하

301) 여기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費者被害紛爭調停機構라 함은 韓國消費者保護院, 電子去來紛爭調停委員

會 및 기타 消費者保護관련 法令에 의하여 設置․運營되는 紛爭調停機構를 말한다(동법 施行令 제35

조).



- 165 -

여 의뢰된 勸告案 또는 調停案을 當事者가 수락하고 履行한 경우,當事者에게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2항).또한

消費者被害紛爭調停機構의 勸告案 또는 調停案에 대하여 當事者가 수락하고 履

行한 경우,當事者에게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동

법 제33조 제3항).

(2)課徵金

公正去來委員會는 是正措置에도 불구하고 違反行爲가 反復되거나 是正措置만

으로는 消費者被害의 防止가 곤란하다고 判斷되는 경우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

의 停止에 갈음하여 해당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違反行爲關聯 매

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302)내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다만,매출

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內

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前項 課徵金을 賦課함에 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는 첫째,違反行爲로 인한 消費者 被害程度 둘째,消費者被害에

대한 事業者의 補償努力 셋째,違反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利益의 規模 넷째,違

反行爲에 內容․期間 및 回收 등 事項을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規定을 違反한

事業者인 會社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會社가 행한 違反行爲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설립된 會社가 행한 行爲로 보아 課徵金을 賦課․徵

收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2항).

나)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指針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指針은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및 동법 施行令 등

關聯法令의 內容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서 事業者의 自律的 遵守를 誘

302) 여기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違反行爲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金額을 말한다. 다만, 당해 違反行爲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① 당해 違反行爲가 매출이나 消費者被害 發生의 직접적인 原因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違反行爲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行爲가 課徵金 부과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課徵金 부과처분을 명하는 公正去來委員會의 의결일을 당해 行爲의 종료일

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金額. 다만, 違反行爲가 特定分野에 限定된 경우에는 

당해 分野 매출액을 基準으로 한다, ② 당해 違反行爲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原因이 된 경우에는 

당해 違反行爲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金額, ③ 당해 違反行爲가 消費者被害

에 직접적 原因이 된 경우에는 당해 違反行爲로 인하여 被害가 發生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金額

을 말한다(동법 施行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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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하고 있다.동 指針은 關聯法令의 解釋基準을 제시하는 一般事項과 消費者保

護를 위한 勸告事項을 規定한 勸告事項으로 構成되는데,본 論文에서는 勸告事

項들중 消費者被害와 紛爭의 해소에 관한 內容을 檢討하고자 한다.

(1)請約撤回 등의 紛爭處理

事業者가 消費者로부터 請約을 받기 위해 無料電話(080서비스 등)를 利用하

는 경우에는 請約撤回 등의 紛爭處理에 관한 事項도 無料電話로 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하며,請約撤回 등과 관련된 통화를 故意的으로 延期,放置해서는

안 된다(동 지침 Ⅲ.1.다).

(2)未成年者와의 契約에서의 告知

通信販賣業者는 財貨 등의 契約을 未成年者와 締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

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未成年者 본인 또는 法定代理人이 契約을 取

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告知하여야 한다.

(3)後拂式 電話決濟서비스의 使用制限 및 料金紛爭관련

靑少年이 自身 또는 法定代理人 등의 名義로 後拂式 電話決濟서비스303)를 使

用하는 경우,有․無線通信事業者는 法定代理人의 事前 要請에 따라 使用制限

등을 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한다.消費者가 後拂式 電話決濟서비스의 利用

料金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事業者 및 有․無線通

信事業者 등은 紛爭解決의 代表者를 선정하고,그 內容을 書面․電子郵便․팩

스 등을 통하여 表示하여야 한다.紛爭解決의 代表者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선정된 紛爭解決의 代表者와 消費者가 紛爭을 解決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한다.이 경우,紛爭解決에 協力하였다는 理由만으로 法令에 정한

責任을 면할 수 없다.또한 消費者가 利用金額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할 경우

관련된 事業者 및 電子決濟事業者 등은 이에 대한 紛爭을 解決하기 전까지 그

消費者로부터 해당금액을 支給받을 수 없다.이 경우 관련된 事業者 및 電子決

濟事業者 등은 紛爭이 있는 金額의 延滯를 理由로 信用不良者로 登錄하거나 통

303) 電話決濟서비스라 함은 通信事業法上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提供하는 역무에 使用되는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財貨 등의 電子的 代金決濟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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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비스를 中斷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지침 Ⅲ.3).

다)電子商去來標準約款

(1)財貨․用役의 變更 및 서비스 일시중단과 損害賠償

① 財貨用役의 變更와 損害賠償

몰(mall)은 財貨 또는 用役의 品質 또는 技術的 사양의 變更 등의 경우에는

장차 締結되는 契約에 의하여 提供할 財貨 또는 用役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

고,이 경우 變更된 財貨․用役의 內容 및 提供日을 明示하여 현재의 財貨․用

役의 內容을 게시한 곳에 즉시 公知하여야 한다.그리고 몰이 提供하기로 한

利用者와 契約을 締結한 서비스의 內容을 財貨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變更 등의 사유로 變更할 경우,몰은 故意․過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인하여 利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동 約款 제4조).

②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損害賠償

몰은 컴퓨터 등의 情報通信設備의 보수점검․교체 및 故障,通信의 두절 등

의 사유가 發生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다만,

몰은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利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한다.

事業種目의 轉換,事業의 抛棄,업체간의 통합 등의 理由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利用者에게 通知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條件에

따라 消費者에게 補償한다.다만,몰이 補償基準 등을 告示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利用者들의 마일리지(mileage)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

에 상응하는 現物 또는 現金으로 利用者에게 支給한다(동 約款 제5조)

(2)紛爭의 解決

몰은 利用者가 제기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그 被害를 補償

處理하기 위하여 被害補償處理機構를 設置․運營하며,利用者로부터 제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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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滿事項 및 意見은 우선적으로 그 事項을 處理하여야 한다.다만,迅速한 處理

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利用者에게 그 사유와 處理日程을 즉시 通報한다.그리

고 몰과 利用者간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과 관련하여 利用者의 被害救濟申

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市․道知事가 의뢰하는 紛爭調停機關

의 調停에 따를 수 있다.

2)消費者被害에 대한 救濟制度

市場經濟 아래 온․오프라인거래를 불문하고 事業者와의 去來에서 發生된 消

費者被害는 去來當事者인 消費者와 事業者間의 相互交涉에 의해 解決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빈번하게 利用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相當部分의 消費者紛

爭이 자주적인 相互交涉에 의해 解決되지 못하고 政府의 行政的․司法的 紛爭

解決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가)行政的 被害救濟

行政的 被害救濟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와 같은 行政機關이나 金融監督院,

韓國消費者保護院과 같은 公共機關이 關係法律에 의해 消費者不滿의 處理나 被

害救濟를 위한 專擔機構를 통해 消費者被害를 處理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中央政府에서는 관련 부처에 獨立(산하)機關을 設置하거나 민원실을

통해 消費者不滿과 被害를 處理하고 있으며,地方自治團體들도 消費生活센터와

같은 消費者保護 전담조직이나 지역경제과 등 기초조직을 設置하여 消費者被害

를 處理하고 있다.

일반 오프라인거래에서의 紛爭과는 달리 電子商去來의 B2C去來를 둘러싼 消

費者被害 내지 紛爭의 경우는 특히 法院의 訴訟節次보다는 法院外의 公正하고

중립적인 第3者의 調停者로 하여금 調停․仲裁 등의 方法으로 紛爭을 解決토록

하는 이른바 代案的 紛爭解決方案(AlternativeDisputeResolution:ADR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ADR은 時間的ㆍ經濟的 利點 외에 大部分 非公開節次

로 진행되어 當事者의 私的情報의 保護가 可能하다는 점에서 紛爭當事者에게

매우 유익한 制度이다.消費者紛爭의 解決을 위한 韓國의 ADR制度는 行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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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府 및 民間部門에서 각각 發展되어 왔는데,이중 電子商去來에 관련된 紛

爭이 發生될 경우 利用할 수 있는 ADR制度로는 韓國電子去來振興院의 電子去

來紛爭調停委員會,韓國消費者保護院의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韓國情報保護振

興院의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인터넷주소紛爭委員會,프로그램심의調停委員

會가 있다.그 외에 國內外 企業間 紛爭의 斡旋․仲裁業務를 담당하는 대한상

사중재원에서도 일부 消費者紛爭의 處理가 可能하다.그러나 國境을 넘는 國家

간 電子商去來를 包含한 國際的인 紛爭解決을 위한 ADR은 아직까지 체계적으

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6>韓國의 電子商去來關聯 紛爭調停委員會 比較

區分
消費者紛爭

調停委員會

電子去來紛爭

調停委員會

個人情報紛爭

調停委員會

인터넷주소

紛爭調停委員會

프로그램심의

調停委員會

運營
韓國消費者

保護院

韓國電子去來

振興院

韓國情報保護

振興院
-- --

所管部處 財政經濟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 情報通信部

根據法律 消費者保護法
電子去來

基本法
情報通信網法

인터넷주소

자원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設立年度 1987년 2000년 2000년 2001년 1987년

業務領域 B2C B2B,B2C,C2C 個人情報侵害 kr도메인분쟁
프로그램저작권

분쟁

調停成立

條件

委員會決定에

대해 當事者同

意 또는 15일

내 書面拒否

未表示時 調停

成立

委員會의 調停

案에 대해 兩

當事者가 記名

捺印한 경우

調停 成立

委員會의 調停

案에 대해 兩

當事者가 記名

捺印한 경우

調停 成立

委員會의 調停案에

대해 兩當事者가

記名 捺印한 경우

調停 成立

委員會의 調停案

에 15日內에 受

諾表示

調停書의

效力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不

履行時 强制執

行可能

當事者合意와

同一한 效力(不

受諾時 强制

不可,不履行時

法的訴訟請求)

當事者合意와

同一한 效力(不

受諾時 强制不

可,不履行時

法的訴訟請求)

當事者合意와 同一

한 效力(不受諾時

强制不可,不履行

時 法的訴訟請求)

當事者合意와 同

一한 效力(不受諾

時 强制不可,不

履行時 法的訴訟

請求)

委員의 數
30人 以內

(2人 常任)
15~50人

15人 以內

(1인 常任)
30人 以內 10~20人 以內

資料 :박정기․고형석,인터넷과 電子商去來法,법문사,2005.

이종인,國際電子商去來 消費者被害救濟方案 硏究,韓國消費者保護院,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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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司法的 被害救濟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被害가 去來當事者인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相互交涉

에 의해 解決되지 않거나,앞서 살펴본 行政的 救濟節次에 의해서도 解決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被害者는 法院에 訴訟을 제기하는 등 法院에 의한 被害救濟

를 기대할 수 있다.司法的 被害救濟는 民事訴訟을 통한 方法과 紛爭解決을 위

한 司法的 簡易節次로서 法院에 의한 調停 및 少額事件審判制度로 區分할 수

있다.

(1)民事訴訟을 통한 被害救濟

法院에 訴를 提起함으로써 被害를 補償받고자 하는 司法的 救濟는 消費者被

害의 最終的 救濟方法이면서 判決의 執行이 확실한 救濟方法이다.그러나 訴訟

을 통한 被害의 救濟에는 그 節次가 까다롭고 복잡하며,많은 費用과 時間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被害者가 직접 被害의 原因을 규명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利用의 어려움이 있다.실제로 消費者들은 자신이 입

은 被害에 대해 法에 의해 補償받기 원하지만,이러한 訴訟節次 등에 따른 어

려움으로 인해 訴訟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訴訟의 경우에는 一般訴

訟과 달리 簡易한 方式으로 紛爭을 解決할 수 있는 制度로써 少額審判事件節次

를 活用할 수 있다.

(2)民事調停制度

民事調停制度는 다른 民事紛爭의 解決方法에 비해 費用이 적게 들고,簡易․

迅速한 節次에 의해 누구나 쉽게 利用할 수 있도록 하는 法院에 의한 調停制度

를 의미한다.즉,民事에 관한 紛爭을 法官이나 法院에 設置된 調停委員會가 簡

易節次에 따라 紛爭의 當事者로부터 각자의 主張을 듣고 關係資料를 檢討한 후

에 當事者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合意에 이르도록 周旋․勸告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法的節次이다.304)民事調停의 節次는 一般訴訟

節次와는 달리 엄격하지 않고 융통성이 많아 法律知識이 없는 消費者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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利用할 수 있으며,자유로운 분위기에서 當事者가 원할 경우 非公開로 진행될

수도 있어 비밀유지가 可能하다는 장점이 있다.

(3)少額事件審判制度

少額事件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訴訟價額이 2000만원 이하인 事件을 가리키며

少額審判節次는 첫째,訴狀以外에 口頭 또는 兩當事者의 出席에 의한 提訴 認

定 둘째,當事者와 特別關係가 있는 者도 法院의 同意를 거쳐 訴訟代理 可能

셋째,可能한 1회 변론기일로 審理를 종결하고 卽時判決을 할 수 있는 特徵을

갖고 있는 매우 效率的인 裁判節次이다.305)

Ⅲ.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立法現況

中國은 “消費者權益保護法”에서 消費者紛爭의 解決 및 救濟에 대하여 規定하

고 있다.

1)紛爭의 解決方法

消費者와 事業者간 紛爭이 發生하였을 경우 解決方法으로는 첫째,事業者와

의 協商,和解 둘째,消費者協會306)로의 調停 請求 셋째,관련 行政機關에 고소

넷째,事業者와의 仲裁合意에 의한 仲裁機構에 仲裁 신청 다섯째,法院에 訴提

304) 民事調停制度는 民事調停法(制定 1990.1.13 法律 제4202호, 최종개정 2002.1.26 法律 제6626호)에 

規定․運營되고 있다.

305) 少額審判制度는 1972년에 制定된 少額事件審判法(法律 제2547호, 최종개정 2005.3.31 法律 제7427

호)에 規定되어 있다.

306) 1984년 國務院의 비준을 거쳐 設立된 中國消費者協會는 商品과 서비스에 대한 社會監督과 消費者權

益을 保護하는 전국적인 社會團體로서, 韓國消費者保護院과 일본국민생활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현재 각 省․市․自治區에 31개 省級協會와 縣級 이상 消費者協會 3,138개를 보유하고 있다. 主要 機能

으로는 ① 消費者에게 消費情報와 자문서비스 제공, ②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監督 및 檢査, ③ 消費

者權益 保護관련 행정부에 대한 建議權, ④ 消費者 申告事項에 대해 調査 및 調停, ⑤ 消費者 提訴 支

援, ⑥ 消費者權益 侵害行爲에 대한 媒體에서의 暴露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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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 등이 있다(消費者權益保護法 제34조).

2)消費者被害에 대한 損害賠償

가)商品 및 서비스의 使用 缺陷에 따른 損害賠償

消費者는 商品을 購買․使用함에 있어서 그 合法的 權益이 侵害받는 경우 販

賣者에게 賠償을 要求할 수 있다.販賣者가 賠償한 後 生産者의 責任 또는 販

賣者에게 商品을 提供한 기타 販賣者의 責任인 경우,販賣者는 生産者 또는 기

타 販賣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1항).消費者 또는 기타 被害者는

商品의 缺陷으로 인하여 身體․財産이 侵害된 경우에 販賣者에게 賠償을 要求

할 수 있으며,또한 生産者에게도 賠償을 要求할 수 있다.生産者 責任인 경우

販賣者는 賠償한 後 生産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販賣者의 責任의 경우 生産者

는 賠償한 후 販賣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2항).消費者는 서비스

를 提供받음에 있어 그 合法的 權益이 侵害된 경우 서비스提供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제3항).

나)不法行爲에 따른 損害賠償

他人의 營業許可證을 使用한 不法事業者가 商品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여 消

費者의 合法的인 權益을 侵害한 경우에 消費者는 그 不法事業者에게 賠償을 要

求할 수 있으며,또한 營業許可證의 消費者에게도 賠償을 要求할 수 있다(동법

제37조).또한 事業者의 虛僞廣告로 인하여 合法的 權益을 侵害받은 경우 事業

者에게 賠償을 要求할 수 있다.廣告事業主가 虛僞廣告를 한 경우 消費者는 行

政主管機關에 처벌을 請求할 수 있다.廣告事業主는 事業者의 名稱․住所를 提

供할 수 없는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진다(동법 제39조).

2.問題點

中國은 消費者權益保護法에서 여러 紛爭解決方法을 나열하고 있으나,內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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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실제 消費者保護에 있어서 어려움이 매우 크

다고 할 것이다.비록 事業者와 協商,和解할 수 있다고 하나,사실상 불평등한

地位에 있어 公正한 協商結果를 達成하기 어려우며,또한 消費者協會의 調停의

경우에도 效力上 强制力이 없어 합의를 달성한 후 사업자가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行政機關에 고소하는 경우 상기 조치들보다는 효과가 있겠으나,

消費者保護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닌 企業登錄을 주관하는 工商行政管理局에서

담당하고 있어 效率면에서 크게 떨어진다.그 외 仲裁의 경우 신속 공정한 이

점이 있으나,事前 혹은 事後 仲裁合意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司法的 訴訟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아직 少額審判

制度가 확립되지 않고 있어,訴訟節次가 번다하고 경제적,시간적 투입이 크므

로 소비자가 被害救濟를 포기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Ⅳ.改善方向

　消費者權益保護法은 다양한 紛爭解決方法을 규정하여 당시 立法者의 消費者

保護傾向을 어느 정도 反映하였다고 할 것이나,現實生活에서 前述한 바와 같

은 문제로 消費者保護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큰 실정이며,특히 非對

面․一方性 거래의 電子商去來環境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立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調停制度307)를 導入한다.韓國의 경우 紛爭의 대상에 따라 모든 民事上

의 紛爭을 대상으로 하는 民事調停制度308)와 特殊한 紛爭의 解決을 주 대상으

로 하는 特別調停制度로 구분하고 있으며,그중 特別調停制度는 또한 紛爭대상

에 따라 모든 去來關係에서 發生하는 消費者被害로 인한 紛爭을 擔當하는 消費

者紛爭調停制度,個人情報侵害로 인한 紛爭을 擔當하는 個人情報紛爭調停制度

및 電子商去來로 인한 消費者紛爭을 擔當하는 電子去來紛爭調停制度 등으로 구

307) 여기서 調停制度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調停機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調停案을 마련하

여 當事者의 수락을 권고하며, 當事者가 수락한 경우에 確定判決과 동일한 效力을 부여하는 制度를 

가리킨다.

308) 民事調停制度에 있어서 調停機關은 民事調停法에서 정하고 있는 管轄法院이며, 구체적으로 調停擔當

判事 또는 調停委員會가 당해 調停事件을 擔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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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있다.이러한 調停制度는 엄격한 節次와 신속한 調停,당사자 출석 혹은

온라인으로 紛爭解決(사이버분쟁 조정센터 활용)등으로 電子商去來에서의 消

費者保護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韓國의 立法例를 참

작하여 중국실정에 부합되는 行政的․司法的 調停制度를 導入해야 할 것이다.

둘째,少額審判制度를 도입한다.비록 中國의 民事訴訟法上 이와 類似한 성격

의 簡易節次309)를 規定하고는 있으나,실제로 獨任制와 審理期間의 단축이외에

는 一般訴訟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韓國과 日本의 立法例를 참작

하여 少額審判制度를 導入함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2004년 民事訴訟法

수정안310)에 이러한 의견이 反映되어 少額審判節次가 추가되어 있으나,立法機

關의 채납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2절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紛爭과 裁判管轄

Ⅰ.序說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裁判管轄權(jurisdiction)問題는 現實世界에서 어떤 法

域에 있는 法院이 法域이외의 要素가 관련된 사이버空間上의 事件을 어느 국가

의 法院에서 裁判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다루고 있다.이러한 裁判管轄權

問題는 法廷地의 選擇에 따라 裁判에 必要한 努力과 時間,費用에 따른 機會費

用(opportunitycost)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紛爭當事者에게 重要한

問題가 된다.311)

사이버空間에서 紛爭이 發生한 경우 裁判을 받기 위한 法廷地의 選擇은 인터

309) 簡易節次는 事實關係가 明確한 債務事件에 適用되며, 主要 特徵은 ① 原告의 口頭提訴 可能, ② 법원 

간편한 방법으로 당사자, 증인 소환가능, ③ 사전절차, 법정조사, 법정변론절차에 있어 엄격한 제한 

없음, ④ 獨任制, ⑤ 審理期間 짧음 등이다.

310) 동 수정안의 少額審判節次에 관한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適用對象은 소송가액이 5천 위안 미

만인 금전급부(유가증권 포함)소송, 다만  10만 위안 이하의 경우 書面形式으로 소액심판절차 적용 

합의가능, ② 사전준비절차 없이 즉시 심리, ③ 審理期間은 1개월 이내, 특수상황의 경우 1개월 연장, 

④ 2審 終審制이나 1,000위안 미만인 경우 上訴할 수 없다.  

311) 內藤順也, “コンピュ-タ-·ネツトワ-クの法律問題”,「國際商事法務」, Vol.24, No.6, 1996, 58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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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서 발신된 情報가 전 세계적으로 接近可能한 상태에 놓인다는 점에서 選

擇可能한 法廷地가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이 경우 情報의 發信者와 受信者가

모두 동일한 法域에 있으면 그 法域의 法을 行政府나 司法府가 適用하거나 欠

缺이 있으면 立法府가 必要한 立法을 통하여 解決하면 된다.그러나 問題는 이

러한 問題에 관련된 當事者가 서로 다른 法域에 있을 때 한 國家의 主權行使만

을 檢討해서는 解決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12)

國際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紛爭 역시 본질은 旣存의 國際去來와 동일하므

로,이러한 國際裁判管轄權의 決定에 따라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國際

電子商去來의 경우 電子商去來의 特性에 따른 諸問題도 추가된다.즉,사이버공

간과 물리적 공간간의 對應性의 問題,電子契約에 따른 契約締結地 決定의 問

題,債務履行地의 判斷問題 등과 같은 電子商去來에서의 특수한 裁判管轄問題

가 필연적으로 提起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電子商去來紛爭에 대한 裁判管轄을 決定함에 있어서 電子商去來에 특

유한 裁判管轄原則을 정하는 것 보다는 종래의 裁判管轄에 관한 一般法原則을

기초로 하여 電子商去來에 이를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흐름도 이

러한 方向을 취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主要國의 立法例를 살펴보고 아울러

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主要國의 立法例

1.美國

電子商去來가 가장 發達한 美國에서는 각 州가 독자적인 憲法을 갖고 聯邦憲

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 州에 立法權,司法權을 부여하는 聯邦制를 採擇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州의 法院이 다른 州의 居住者․企業에 대하여 裁判管

轄權을 갖는가하는 問題가 빈번히 發生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裁判管轄의 法

理와 裁判管轄權問題가 어떻게 處理되는 가를 살펴본다.

312) 홍성규, “電子商去來와 美國의 裁判管轄 紛爭事例 考察”, http://www.kcab.or.kr/journal/8_5.html, 

2006년 10월 2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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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裁判管轄法理

가)最小接觸理論(minimum contactstheory)

最小接觸理論은 InternationalShoeCo.v.Washington事件에서 확립된 것

으로,被告가 法廷地內에 물리적으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法廷地와 최소한의 관

련이 있고 그에 따른 管轄權에의 복종이 傳統的인 公平과 實質的 正義에 符合

한다면 法廷地의 法院은 그러한 被告에 대하여 管轄權을 갖는다는 것이다313).

예컨대,被告가 法廷地에서 계속적인 營利活動을 하였다거나,法廷地에서 契約

을 締結하였다거나,法廷地에서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 혹은 不法行爲의 結果가

法廷地에서 發生한 경우에는 法廷地와 被告간에 최소한의 접촉을 認定할 수 있

다.

나)管轄權擴大法(long-arm statute)

美國의 裁判管轄의 問題는 基本的으로 각 州法의 問題이다.즉,많은 州에서

管轄權擴大法314)을 制定하여,일정한 要件을 充足하는 경우에는 該當 州의 法

院이 外國을 包含한 該當 州이외의 非居住被告(nonresidentdefendant)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하지만 각州가 동법에 의해 裁

判管轄權을 行使하는 경우에도 그 行使가 聯邦憲法上의 “適法節次條項(due

processclause)”의 要件315)을 充足시키지 못하면 그 裁判管轄權이 許容되지 않

는다.316)

313) 한충수,「電子去來와 消費者保護管轄」, 韓國法制硏究院, 2001, 29面.

314) 最小接觸理論을 立法化한 法으로, 일부 韓國文獻에서는 장수법이라고도 표현한다.

315) 適法節次의 要件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被告와 法廷地간 最小의 接觸(minimum contacts)이 있

어야 하고 둘째, 法廷地의 裁判管轄權의 行使가 公平과 實質的 正義의 觀念에 符合하는 合理的인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最小의 接觸의 存在를 認定하기 위한 要件이 問題되는데 聯邦大法院은 hanson 

v.denckla 事件判決에서 最小의 接觸이 있기 위한 要件으로서 ① 法廷地內에서 被告의 行爲가 있을 

것, ② 그 行爲가 의도적일 것, ③ 法廷地州法의 利益 및 保護를 향유할 것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

고, 그 結果 “purposeful availment(의도적 이용행위)”는 適法節次分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 따

라서 被告가 法廷地州에서 의도적 利用行爲를 한때에는 法廷地主義 裁判管轄이 認定된다(석광현, “인

터넷과 國際裁判管轄”,「인터넷法硏究」제2호, 2003, 455面).

316) 박희주, “電子去來와 國際裁判管轄”,「消費者問題硏究」제24호, 2001.6, 3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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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憲法上 適法節次審査를 거쳐 裁判管轄權 存在가 긍정되더라도 管轄權

의 擴大를 억제하는 手段으로서 不適切한 法廷地(forum nonconveniens)의 法

理에 기초하여 裁量으로 裁判管轄權의 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裁判

管轄權의 有無判斷과 行使與否判斷을 구별한다.그 結果 美國에서는 구체적인

事件에서의 裁判管轄 배분의 正義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達成될 可能性이 크

나,當事者의 豫測可能性 내지는 法的 安定性이 侵害될 可能性 또한 상대적으

로 크다.이와 같이 美國에서는 法院이 구체적인 事件의 關聯利益을 考慮하여

裁判管轄權 有無와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에 기한 裁判管轄權의 行使與否를

判斷하므로,現實空間에서는 물론이고 假想空間에서의 裁判管轄權의 배분에 관

한 명쾌한 指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17)

다)比率增減原則(TheSlidingScaleApproach)

比率增減原則은 ZippoManufacturing cov.ZippoDotCom,lnc.事件判

決318)에서 제시된 것으로,동 判決은 假想空間에서의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하여

새롭고 포괄적인 基準을 제시한 매우 重要한 判決로 평가된다.319)동 事件에서

法院은 웹사이트 運營類型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分類하였다.즉,첫째,被

告가 웹사이트를 營業的으로 運營하는 경우(이 경우 對人管轄權 認定)둘째,다

른 管轄地域의 利用者가 接近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被告가 단지 情報

를 게시하는 수동적 웹사이트의 경우(이 경우 對人管轄權이 認定되지 않음)셋

째,兩者의 中間領域인데,이 경우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運營者와 利用者間의

相互作用의 水準과 情報交換의 商業的 性格에 의하여 對人管轄權의 有無가 決

定된다.위 判決이 제시한 原則은 그 후 假想空間에서의 裁判管轄權에 관한 判

317) 석광현, 前揭論文, 457面. 

318) 이 事件은 도메인명에 의한 商標權侵害事件인데, 原告(Zippo Manufacturing)는 펜실바니아州에 소재

한 Zippo라이터를 提高하는 會社이며, 被告(Zippo Dot Com)는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인터넷企業으

로서 Zippo.Com이라는 도메인 명으로 웹사이트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運營하고 있는 企業이다. 原告

는 被告가 자신의 商標權을 侵害하였음을 理由로 펜실바니아州法院에 訴를 提起하였다. 이 事件에서 

被告는 대화식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고, 펜실바니아주민 약 3000명과 去來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電子메시지의 다운로드를 許容하고 있으므로 펜실바니아주민들과의 電子商去來가 認定된다는 理由로 

펜실바니아州法院은 펜실바니아州의 裁判管轄權을 認定하였다(정완용, 前揭書, 329面).

319) 何乃剛, “因特網與其管轄權”,「環球法律評論」, 2001, 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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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들에 의하여 널리 採擇되었다.320)

라)더욱 많은 事由의 原則(somethingmore)

Cybersell,Inc.v.Cybersell,Inc事件判決에서 提示된 原則으로서,比率增減原

則을 보완한 것이다.즉,原告는 被告가 法廷地州에서 접속할 수 있는 交互性웹

사이트(interactivewebsite)321)를 運營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被告가 法廷地州

政策을 의도적으로 利用(purposefulavailment)하였다는 것을 證明하여야 한

다.322)

2)合意管轄

合意管轄이라 함은 民事訴訟에서 法定管轄과 달리 法院의 管轄을 정하는 當

事者간의 合意를 말한다.管轄은 專屬管轄이외의 任意管轄에 있어서는 當事者

의 便宜․公平을 考慮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當事者 雙方의 合意에 의하여

이를 變更하는 것을 許容해도 상관없으며,오히려 구체적인 便宜․公平에 合當

하다고 할 것이다.

契約自由를 標榜하는 美國은 當事者의 意思自治를 尊重하여 合意管轄에 대한

約款의 效力을 認定하는 傾向이다.美國의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CITA)제

110조는 “雙方은 合意를 거쳐 排他性管轄法院을 選擇할 수 있다.다만,이러한

選擇은 公平하고 合理的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公平하고 合理的인 要

素에 관해서는 大部分 사안별로 判事가 自由裁量權으로 處理한다.

2.유럽연합(EU)

EU는 1968년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협약

320) 1997년 判決이후 2004년까지 약 200여개 事件에서 채택되었다(賈彬, “電子商務B2C合同管轄權問題

硏究”,「網絡法律評論」제6호, 法律出版社, 2005.7, 139-141頁).

321) 運營者와 利用者간의 相互作用과 情報交換이 이루어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322) 張楚,「外國電子商務法」, 北京郵電大學出版社, 2000, 4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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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onJurisdictionandtheEnforcementofJudgmentsinCiviland

CommercialMatters:이하 ‘브뤼셀협약’이라 함)”323)과 2002년 3월부로 발효된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規定(Council

Regulation(EC)No44/2001of22December2000on Jurisdictionandthe

EnforcementofJudgmentsinCivilandCommercialMatters:이하 ‘브뤼셀規

定’이라 함)”을 통하여 裁判管轄을 決定하고 있다.

1)裁判管轄法理

가)브뤼셀협약

브뤼셀협약의 裁判管轄에 대한 一般原則은 被告의 住所地이다.따라서 被告

의 住所地國家가 管轄權을 가지며,法人 등의 경우 本店所在地 또는 營業所所

在地를 住所로 한다.324)그 외에 特別管轄原則으로 契約과 不法行爲에 관한 管

轄이 있으며,契約에 관한 管轄은 다시 普通契約과 特別契約(消費者契約 등)에

관한 管轄로 區分할 수 있다.325)

普通契約에서의 管轄權의 決定은 訴의 기초가 된 債務의 履行地 法院이 管轄

權을 가지며,特別契約인 消費者契約에 있어서는 經濟的 弱者인 消費者를 保護

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訴를 提起할 경우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

訴를 提起할 수 있으나,事業者가 消費者를 상대로 訴를 提起할 경우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만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特別管轄을 適

用하기 위해서는 첫째,契約締結以前 企業은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서 消費者

에게 請約 또한 廣告를 表示 둘째,消費者는 住所地國家에서 契約締結에 必要

한 節次를 履行하는 등 두 가지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따라서 消費者는 被動

的 消費者(PassiveConsumer)와 主動的 消費者(ActiveConsumer)326)로 구분되

323) 1968년 당시 EU共同體國家간에 締結된 동 협약은 1988년 루카노협약에 의하여 EU自由貿易聯合으

로 擴大되었고, 1999년 5월 1일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의 結果 브뤼셀협약의 法形式이 國際條約에서 

EU理事會規定으로 전환되어, 브뤼셀 規定을 形成하였다(석광현, 前揭論文, 436面).  

324) 브뤼셀협약 제2조에 따르면 협약의 별도규정이 없는 한 締約國內 住所가 있는 自然人에 대하여 國籍

을 불문하고 住所地國家에서만 訴를 提起할 수  있다.

325) 나승성,「NEW 電子商去來法」, 청림출판사, 2000, 41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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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被動的 消費者에 대해서는 消費者特別管轄規定을 適用할 수 있으나,主動的

消費者에 대해서는 一般原則이 適用된다.327)

不法行爲에 관한 特別管轄은 不法行爲가 發生한 場所의 法院이 속하는 國家

가 管轄權을 가지나,不法行爲地와 結果發生地가 상이한 경우에는 被害者인 原

告의 選擇에 따라 어느 곳에서도 訴를 提起할 수 있다.328)

나)브뤼셀規定

브뤼셀規定은 브뤼셀협약의 基本原則을 유지하는 한편 消費者保護範圍를 擴

大하여 消費者에 대한 保護를 强化하였다.즉,협약상의 被動的 消費者와 主動

的 消費者를 區分하지 않고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서 商行爲를 진행하거나 特

定된 지향성(Direct)商行爲를 진행한 企業과 契約을 締結한 모든 消費者는 特

別管轄의 適用을 받게 되었다(동 規定 제15조 제3항).

2)合意管轄

EU 역시 當事者간 合意한 裁判管轄에 대하여 認定하고 있다.브뤼셀협약 제

19조에 의하면,當事者가 書面 또는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는 口頭合意,當事者

간에 形成된 慣行에 符合하는 方式 및 國際商去來에서 當事者들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慣行에 符合하고,나아가 關聯分野에서 당해 類型의 契約의

當事者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의하여 規則的으로 遵守되는 方式에 의

한 경우에 當事者의 合意에 의한 管轄은 認定된다.다만,消費者契約에 있어서

管轄의 合意는 紛爭發生 후에 管轄을 合意하였거나 消費者에게 合意된 管轄以

外의 다른 法院에의 提訴를 認定하거나 契約締結時 동일 締約國에 住所 또는

常居所를 가지는 消費者와 相對方간에 그 締約國法院에 裁判管轄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無效이다(브뤼셀 협약 제15조).

326) 여기서 被動的 消費者라 함은 住所地國家에서 企業의 市場行爲 혹은 기타 마케팅행위에 誘引되어 契

約을 締結한 消費者를 말하며, 主動的 消費者라 함은 主動的으로 請約을 表示하여 契約을 締結한 消

費者를 말한다.

327) 張蘇劍,「國際私法學」, 北京大學出版社, 2000, 474頁.

328) 박정기․고형석, 前揭書, 31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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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韓國

1)裁判管轄法理

가)國內去來에 있어서 裁判管轄權

國內電子商去來에 대한 管轄法院은 民事訴訟法의 土地管轄 規定에 의하여 決

定된다.따라서 被告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法院이 管轄權을 갖게 되지만,當事

者의 便宜와 公平,法院의 便宜 및 訴訟經濟를 考慮하여 特別裁判을 認定하고

있다(民事訴訟法 제1조의 2내지 제21조).또한 관련法院은 管轄法院이 法律上

등의 사유로 裁判權을 行使할 수 없거나 管轄區域이 不分明할 경우에 管轄法院

을 정할 수 있으며,當事者가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대하여 合意한 경우 당해

法院이 管轄權을 가지며,被告가 管轄違反의 抗辯을 제출하지 않고 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 진술한 경우에 그 法院이 管轄權을 갖는다(民事訴訟法 제25조 내

지 제27조).따라서 電子商去來로 인하여 發生한 紛爭을 解決하고자 하는 當事

者는 상기의 管轄權을 가지고 있는 法院에 訴를 提起하여야 한다.다만,事業者

와 消費者간의 電子商去來에 관한 訴의 管轄은 提訴當時의 消費者의 住所에 의

하고,住所에 없는 경우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다

만,提訴당시 消費者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제36조).

또한 電子商去來標準約款에 의하면 몰과 利用者간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

에 관한 訴訟은 提訴당시의 利用者의 住所에 의하고,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居

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하며 韓國의 法을 適用한다.다만,提訴

당시 利用者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않거나 外國居住者의 경우에는 民事

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提起한다(동 約款 제24조 제1항).

나)國際去來에 있어서 裁判管轄權

韓國은 종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規定이 없었으므로 國內 民事訴訟法上의

規定 특히 土地管轄329)規定에 의하여 國際裁判管轄問題를 解決하고 있었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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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은 判例를 통하여 國內土地管轄規定에 따른 管轄權이 國內法院에 있을 경

우에 當該事件에 대한 韓國法院의 國際裁判管轄權이 認定됨을 原則으로 하지

만,이러함이 조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330)

그 후 2001년 4월 종래의 涉外私法이 國際私法으로 개정되면서 이 개정법 제

2조에서 國際裁判管轄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즉,法院은 當事者 또는 紛爭이

된 사안이 韓國과 實質的 關聯이 있는 경우331)에 國際裁判管轄權을 가진다.이

경우 法院은 實質的 關聯의 有無를 判斷함에 있어 國際裁判管轄 배분의 理念에

符合하는 合理的인 原則332)에 따라야 한다(國際私法 제2조 제1항).또한 法院은

國內法의 管轄規定을 참작하여 國際裁判管轄權의 有無를 判斷하되,제1항의 規

定의 취지에 비추어 國際裁判管轄의 特殊性333)을 충분히 考慮334)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상기 國內土地管轄規定에 따른 管轄權의 認定을 契約,不法行爲

로 區分하여 살펴보면,契約에 관한 裁判管轄權은 義務履行地의 法院이 되고

(民事訴訟法 제6조),不法行爲地에 관한 裁判管轄權은 不法行爲地의 管轄法院이

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不法行爲地는 不法行爲의 要件事實의 全部 또는 一部가

發生한 곳이므로 동일 不法行爲에 대하여 여러 개의 不法行爲地가 發生할 수

있다.335)또한 消費者契約에서 發生한 紛爭에 대하여 消費者는 그의 常居所가

329) 土地管轄이라 함은 所在地를 달리하는 동종의 法院간 裁判權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으로 裁判管轄을 

말하며, 土地管轄의 發生原因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정완용, 前揭書, 331面).

330) 대판 2000.6.9, 98다35037 ; 대판 1995.11.21, 93다39607.

331) 實質的 關聯이라 함은 法廷地인 韓國의 國際裁判管轄權 行使를 正當化할 수 있을 정도로 當事者 

또는 紛爭對象이 韓國과 關聯性을 갖는 것, 즉, 連結點의 存在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認定與否

는 法院이 개별사건에서 綜合的인 사정을 考慮하여 判斷할 것이다(석광현, 前揭論文, 448面). 

332)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理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理念에 符合해야 한

다는 것과 그 原則이 合理的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明示한 점에 特色이 있다. 이는 大法院 判決이 

“涉外事件에 관한 法院의 國際裁判管轄 유무는 결국 當事者간의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이라는 

基本理念에 따라 條理에 의해 決定함이 상당하다.”고 判示한 것에 비추어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理

念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고, 國際裁判管轄 配分의 理念을 반드시 當事者간의 公平, 

裁判의 適正, 迅速에 限定할 理由는 없으므로 이를 굳이 열거하는 대신 단지 合理性의 原則만을 

추가한 것이다(석광현, 上揭論文, 449面).  

333) 國際裁判管轄의 特殊性이라 함은 國內管轄 특히 土地管轄과 구별되는 特性을 말하는데, 土地

管轄의 경우 管轄의 場所的 配分의 問題이나, 國際裁判管轄의 경우 그에 추가하여 法院의 組織․ 

判事와 辯護士의 資格, 訴訟節次 및 實體의 準據法, 裁判의 執行可能性 등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4) 이 경우 모든 土地管轄規定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土地管轄規定들을 ① 그대

로 國際裁判管轄 規則으로 使用할 수 있는 것, ② 國際的인 考慮에 의해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國

際裁判管轄 規則으로 使用할 수 있는 것, ③ 國際裁判管轄 規則으로는 適切치 않아 아예 배제되어

야 하는 것으로 區分해야 한다. 



- 183 -

있는 國家에서도 相對方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事業者가 消費者에

대하여 提起하는 訴는 消費者의 常居所가 있는 國家에서만 提起할 수 있다(國

際私法 제27조 제4항,제5항).

2)合意管轄

民事訴訟法에서 書面方式에 의한 合意管轄이 有效함을 規定하고 있다(제26조).

따라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合意가 許容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消費者가 事業

者와 書面에 의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合意를 한 경우에도 그 合意를 紛爭이

이미 發生한 경우 또는 消費者에게 동 條項에 의한 管轄法院에 추가하여 다른

法院에 提訴하는 것을 許容하는 경우에만 效力을 가진다(國際私法 제27조 제6항,

제7항).그 외 電子商去來 標準約款에 의하면 電子商去來事業者가 約款에 의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合意를 할 수 있는데,이 경우 消費者保護가 問題가 될 것이

며,이 約款이 約款規制法 제14조336)에 違反한다고 判斷되면 效力을 갖지 못한다.

Ⅲ.中國法의 立法現況과 問題點

1.裁判管轄法理

中國은 현재 電子商去來紛爭의 裁判管轄에 관하여 知的財産權侵害紛爭에 대

해서만 最高法院의 두 개 司法解釋337)이 제정되었고,온라인消費者紛爭에 관한

法律은 아직 制定되지 않았다.따라서 現段階에서는 旣存의 民事訴訟法의 規定

에 따라 確定할 수밖에 없다.338)

1)國內去來에 있어서 裁判管轄權

335) 송상현,「民事訴訟法」, 박영사, 1999, 88-89面.

336) 顧客에 대하여 不當하게 不利한 裁判管轄의 合意條項은 無效로 한다.

337) 2000년 12월 9일에 제정한 “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涉及計算機網絡著作權侵權紛爭案件適用法律若干問

題的解釋”(기 실효)과 2001년 7월 17일에 제정한 “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涉及計算機網絡域名民事紛爭

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이다.  

338) 張平, 前揭書, 1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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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民事訴訟法 제25조에 의하면 契約紛爭으로 제기된 訴訟은 被告住所地

혹은 契約履行地法院에서 管轄한다고 規定하고 있다.그 외 最高法院의 “民事

訴訟法若干問題에 관한 意見”제18조에 따르면 契約이 實際的으로 履行되지 않

았거나 當事者 雙方의 住所地가 契約履行地와 다른 경우 被告住所地法院에서

管轄한다고 規定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消費者가 訴를 提起하는 경우 事業者

의 住所地法院,事業者가 訴를 提起하는 경우 消費者住所地 管轄法院에서 管轄

하게 되므로 消費者의 利益을 效果的으로 保護하는데 限界가 있다.

도메인(domain)侵權紛爭의 管轄에 대하여서는 “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涉及計

算機網絡域名民事紛爭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에서 侵權行爲地 혹은 被告

住所地의 中級法院에서 管轄하며,侵權行爲地와 被告住所地를 確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原告가 발견한 侵權컴퓨터 등 末端設備所在地를 侵權行爲地로 정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2)國際去來에 있어서 裁判管轄權

中國은 아직 國際私法이 制定되지 않고 있으며,外國的 要素가 있는 去來에

관해서는 民事訴訟法의 涉外民事訴訟節次에 관한 特別規定으로 規制하고 있다.

中國의 民事訴訟法 제243조는 中國境內에 住所가 없는 被告를 상대로 하는

契約紛爭訴訟에서 다음과 같은 連結要素가 있는 경우 中國法院에서 管轄權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첫째,契約締結地 둘째,契約履行地 셋째,訴訟目的物

所在地 넷째,假押留 可能財産 所在地 다섯째,被告가 中國境內에 設立한 代表

機關所在地 등이다.이러한 訴訟管轄權은 國家의 主權原則과 中國消費者의 財

産保護를 反映하고 있다고 하겠으나,假想空間에서는 이러한 連結要素들을 確

定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결국 消費者保護에 있어 매우 不利하다고 할 것이

다.

그 외 涉外도메인紛爭339)에 관해서도 “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涉及計算機網絡

域名民事紛爭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에서 中國境內에서 發生한 도메인紛

339) 涉外도메인紛爭이라 함은 紛爭 當事者 一方 혹은 雙方이 外國人․無國籍人, 外國企業 혹은 組織, 國際

機構 혹은 도메인登錄이 外國에서 이루어진 事件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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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事件은 民事訴訟法 제4편의 涉外民事訴訟節次에 관한 特別規定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위에서 살펴본 民事訴訟法上의 國際裁判管轄의 法理가 그

대로 適用됨을 의미한다.

2.合意管轄

中國은 民事訴訟法 제25조에서 當事者의 書面方式340)에 의한 管轄合意를 認

定하고 있다.즉,當事者는 被告住所地,契約履行地,契約締結地,原告住所地,訴

訟目的物 所在地法院을 選擇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級別管轄과 專屬管轄을

違反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涉外契約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244조에서 當事者는 書面方式에 의해 紛爭과

실질적 연계가 있는 住所地法院을 選擇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그러나 실

제적 연계에 대한 解釋이 없고,電子約款의 公正性에 대한 判斷基準이 마련되

지 않아 消費者保護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改善方向

EU는 브뤼셀협약과 브뤼셀規定을 통하여 立法形式으로 消費者特別管轄原則

을 두고 있다.즉,事業者의 商行爲가 特定된 지향성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

消費者는 消費者 혹은 事業者住所地國家에서 訴를 提起할 수 있는 반면,事業

者는 消費者 住所地 國家에서만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電子商去來

紛爭에 대한 裁判管轄을 明確하게 하는 한편 執行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반면,

美國은 最小接觸理論과 管轄權擴張法을 바탕으로 判例를 통하여 웹사이트를 類

型別로 區分하는 比率增減原則(TheSlidingScaleApproach)과 이를 보완하는

더욱 많은 事由原則(somethingmore)을 確立하였다.따라서 法院은 技術中立에

입각하여 被告의 온라인․오프라인의 諸般 行爲를 檢討하고,被告의 行爲가 法

廷地 法律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判斷되는 경우,消費者住所地州法院의

管轄權을 認定하고 있다.韓國의 경우에는 國際私法의 개정을 통하여 EU과 같

340) 中國契約法 제11조에서 電子契約의 書面形式을 認定하고 있으므로 電子契約上 合意管轄이 可能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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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消費者特別管轄原則을 確立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電子商去來 消費者紛爭관련 立法에 있어서 中國은 여러 가지

形式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첫째,EU와 韓國의 立法例를 참작하여 消費者特別管轄原則을 確立할 수 있

다.특히 동일한 大陸法系이고 전통거래에서도 消費者保護가 결여된 中國實情

을 감안할 때 消費者特別管轄原則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消費

者가 訴를 提起할 경우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 訴를 提起할 수 있

으나,事業者가 消費者를 상대로 訴를 提起할 경우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만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美國의 法原則을 참작하여 最小接觸原則을 確立할 수 있다.즉,被告

가 法廷地에서 계속적인 營利活動을 하였다거나,法廷地에서 契約을 締結하였

다거나,法廷地에서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 혹은 不法行爲의 結果가 法廷地에서

發生한 경우에는 法廷地와 被告간에 최소한의 접촉을 認定하여 中國法院에서

管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와 類似한 原則은 이미 “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

涉及計算機網絡域名民事紛爭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에서 반영된바 있다.

즉,侵權紛爭의 管轄에 대하여 侵權行爲地 혹은 被告住所地의 法院에서 管轄하

며,侵權行爲地341)와 被告住所地를 確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原告가 발견한

侵權컴퓨터 등 末端設備所在地를 侵權行爲地로 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341) 여기에서 侵權行爲地라 함은 侵權行爲를 實施한 인터넷서버, 末端컴퓨터 등 設備所在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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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結論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電子商去來에 있어 消費者保護方案은 市場機能

및 民間自律을 原則으로 하는 美國式 接近과 政府主導의 立法爲主의 EU式 接

近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그리고 消費者保護를 위한 立法方式은 EU와 같은

契約法(遠隔契約指針)에 의한 規律方式과 韓國,日本과 같은 行政規制에 根據를

둔 特別法(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을 통한 規律方式으로 區分할 수 있다.

특히 政府主導의 立法爲主인 EU와 韓國은 電子商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立法

을 통하여 電子商去來過程에 따라 詳細한 消費者保護規定을 두고 있다.즉,契

約締結前에는 事業者의 身元과 商品 및 去來條件에 관한 情報提供義務를 規定

하고 있고,不當한 表示廣告나 意思에 반하는 購買勸誘,즉 不公正去來行爲를

禁止하고 있다.한편 契約締結에 있어서 事業者는 消費者의 操作上 失手防止

혹은 契約締結與否를 確認해주고 아울러 公正한 約款을 使用하여 이를 明示․

說明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電子商去來의 履行에 있어서는 事業者의 物品引

渡期間과 消費者의 無條件的인 請約撤回權을 認定하고 있다.따라서 상기 國家

들은 온라인거래상 消費者保護에 있어 오프라인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보다 엄

격한 保護水準을 提供하고 있다고 評價되며,이는 電子商去來에 대한 消費者의

信賴增加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電子商去來의 급속한 發展을 推進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中國의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의 立法方向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立法形式에 있어서 EU와 韓國모델을 참작하여 政府主導의 立法이 推

進되어야 할 것이다.中國은 大陸法系 國家로서,傳統的으로 成文法主義와 行政

國家主義를 취하고 있다.그리고 計劃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는

段階,社會信用體系의 未確立,國民認識의 脆弱 등을 감안할 때,政府干涉을 最

小化하고 市場機能 및 民間自律에 맡기는 美國式 모델을 受容함에 있어서는 많

은 어려움이 存在할 것이다.

둘째,立法體系에 있어서 統一的이고 전문적인 消費者保護法을 制定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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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특히 電子商去來의 特性을 고려하고 기존 廣告法,契約法,産品質量法,消

費者權益保護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消費者保護規定을 統合하여 통

일적이고,전문적인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의 立法을 推進하여야 한다.

셋째,立法技術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實務性이 강한 條項으로 制定하여야 한

다.특히 主要槪念을 定義하고 關聯原則과 基準을 마련하여야 한다.예컨대,個

人情報保護에 있어서 단순히 ‘個人私生活을 侵害해서는 안 된다’는 規定보다는

個人情報의 定義,保護原則,및 侵害基準 등이 보다 明確하게 規定되어야 한다.

넷째,法律執行에 있어서 消費者保護를 專擔하는 權威的인 專門機關을 設立

하여야 한다.현재 中國은 企業登錄과 市場秩序 維持業務를 위주로 擔當하는

工商行政管理局 산하에 消費者權益保護司342)를 설립하여 消費者保護 關聯業務

를 관장하고 있다.그러나 美國의 聯邦去來委員會와 비교할 때,立法權限이 없

음은 물론이고,被害消費者를 救濟하기 위한 提訴權 등이 없어 消費者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强力한 措置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保護手段에 있어서 行政․司法의 共同救濟,國內規範과 國際規範間의

調和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行政的 救濟에 있어서는 重點的으로 代案的 紛爭

解決制度(ADR)와 온라인 紛爭解決制度(ODR)를 導入하고 司法的 救濟에 있어

서는 主要하게 少額審判制度와 消費者保護特別管轄原則을 導入하여야 한다.한

편,電子商去來의 國際性을 감안하여 國內規範과 國際規範間의 調和를 重視하

고,특히 個人情報 保護分野에서는 國際機構의 關聯規定과 EU規定을 참작하여

그 內容을 最大한 受容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電子商去來 消費者紛爭의 裁判管轄權에 있어서 EU와 韓國의 消費者

特別保護原則 혹은 美國의 最小接觸原則을 참작할 수 있겠으나,中國의 判例法

의 未確立과 現實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 및 救濟制度의 미흡함을 감안할 때,

民事訴訟法의 改正 혹은 國際私法 制定時 EU와 韓國의 立法例를 受容하여 消

費者가 訴를 提起할 경우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 訴를 提起할 수

있으나,事業者가 消費者를 상대로 訴를 提起할 경우 消費者의 住所地國家에만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하는 消費者特別保護原則을 反映하여야 한다.

342) 1990년대 後半期에 들어 內需市場 擴大와 消費環境 改善을 위하여 1998년에 설립된 消費者保護專擔

機關으로, 主要 機能은 消費者保護 關聯法制度의 구축과 구체적 조치의 실행, 消費者權益을 심각하게 

侵害한 事件에 대한 調査處理, 不公正去來行爲의 團束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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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ProtectionofConsumersinElectronicCommerce

-WithEmphasisontheLegislationofChineseLaw-

DepartmentofLaw

GraduateSchoolofKoreaMaritimeUniversity

PiaoWenJin

Theinformationsocietyservice,mainlycomposedofelectroniccommerce,hasnot

only altered forms ofservice supply and consumption,buthas also fostered

significantchangesoftherelationshipbetweenservicesuppliersandconsumers.

From theconsumer'sstandpoint,consumptionbenefitsthathavebeenbroughtor

willbebroughtforthby electroniccommerceareobvious.Briefly,theycan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more convenient service,lower prices,more

diversifiedchoice,andmoreeconomicalconsumption.

While electronic commerce can lead to so many facilities,it has caused

consumerstohesitatebeforetheattractiveonlinetransactionmarket.Inthenew

consumptionenvironmentofthismarket,consumersdonotknow enoughaboutthe

authenticity ofrelevantinformation,the procedures ofsigning a contract,the

mechanism ofmodification,supplement,and correction ofcontractclauses,the

solutionofdisputes,ortheprotectionfrom swindlesandprivacyviolations.Thus,

theyhavemuchmisgivingaboutthesafetyandoperationofelectroniccommerce,

andprefertoholdbackfrom it.

Thecasesofdamagesand lossesto consumersin electroniccommerceare

steadily increasing.As an effortto protectconsumers in electroniccommerce,

internationalorganizations and foreign countries have been working out for

establishingorrenewingrelevantlawsandregulations.

AlltheOECD membercountrieshastakenthesemeasuresaftertheOECD had

passedGuidelinesforConsumerProtectionintheContextofElectronicCommerce

in Decemberin 1999 in orderto startto establish orperfecteach country's

consumerprotectionlaw system inelectronic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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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Chinahasnotyetmadeanylaw fortheprotectionofconsumersin

thecontextofelectroniccommerce.Thereisthefirstlaw intheareaofelectronic

commerce.ItisElectronicsSignatureLaw of2004.However,itdoesnotinvolve

thecontentsofaconsumerprotection.Therefore,relevantprovisionsforconsumer

protectioninChinacanbefoundinProductQualityLaw,AdvertisementLaw,Law

for Countering Unfair Competition,ContractLaw etc.,including Law on the

ProtectionoftheRightsandInterestsofConsumersof1994.Inconsiderationof

the characteristics ofelectronic commerce,the Chines laws oftoday cannot

sufficientlyprotectconsumer'rightsinrapidlychanginginformationsocietyeven

though some local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have been made in some places like Beijing and Shanghaiwhere

electroniccommerceisdevelopingfaster.

Astheobjectofstudy,thisarticledealswiththeelectroniccommerceofthe

BusinesstoConsumerwhichisthemostbasicform ofelectroniccommerce.Asthe

range and method ofstudy,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legalproblems

relatingtoconsumerprotectionbyinvestigatingandcomparingthelegislation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veral developed countries,and the present

lawmakingconditionofChina.Inconclusion,thisarticlepointsouttheshortageof

theChineselawmakingandmakesthefollowinglawmakingsuggestionsinorderto

perfectconsumerprotectionlaw andsystem ofelectroniccommerceinChina.

First,somelessons should bedrawn from themode ofKorea and EU in

lawmakingformalitywhichadoptsthegovernmentpredominancemode.Itisnot

properforChinatoadopteitherthemodeofreducingthegovernmentintervention

asfaraspossibleortheAmerican modewhich encouragesindustriestohold

self-control.ThereasonisthatChinabelongstocontinentallaw system countries,

convertsthestageofplannedeconomyintothatofmarketeconomy,andlacksthe

socialcreditsystem andcitizen'sconsciousness.

Second,uniform andspecializedlawsshouldbemadeinChina.Consideringthe

characteristics ofelectronic commerce,the relevantlaws forthe protection of

consumerslikeAdvertisementLaw,ContractLaw,ProductQualityLaw,andLaw

ontheProtectionoftheRightsandInterestsofConsumersarenotsufficientfor

theprotectionofconsumersinelectroniccommerce.

Third,moreconcreteclauseswhichhavestrongapplicabilityshouldbemad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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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king skill.Thelegalconcepts,related principlesand standardsshould be

definedclearly.Forexample,inregardtothe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it

isnotpropertodefinebrieflythatanyoneshouldnotinfringeuponaperson's

privacy.Atfirst,theconceptofpersonalinformationandtheprinciplesofprotection

ofpersonalinformationshouldbedefinedclearly.

Fourth,aspecialauthoritativegovernmentbody shouldbequicklyestablished

from theviewpointofexecutionoflaws.Atpresent,theDepartmentofConsumer

Rights Protection has been established underthe GeneralAdministration for

IndustryandCommercewhichhasbeeninchargeoftheregistrationofenterprises

and maintaining marketorderin orderto protect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However,thisDepartmenthasnotprovidedthestrongmeasuresfor

protectingtherightsandinterestsofconsumers.

Fifth,inrespectofmeasuresforprotectionofconsumers,bothanadministrative

remedyandajudicialremedyshouldbeconsidered.Inaddition,boththeChinese

law and the internationallegislation should be harmonized in view of the

globalizationofelectroniccommerce.Theemphasisshouldbeplacedonestablish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an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as an administrative remedy.As a judicialremedy,

specificjurisdictionprincipleforprotectionofconsumersshouldbeconsidered.In

addition,especiallywithregardtothe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relevant

provisionsofinternationalinstitutionsandEU shouldbereviewedandintroduced

legislatively.

Sixth,eithertheprincipleofspecialprotectionofconsumersinEU andKoreaor

minimum contacttheoryinUSA maybereviewedlegislatively.However,thecase

law hasnotbeenestablishedandthesystem fortheprotectionofconsumersin

electroniccommercehasnotbeensufficientinrealityinChina.Inthefuture,China

needstoadopttheprincipleofspecialprotectionofconsumersinEU andKorea

whenChinaamendsCivilProcedur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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